


머리말 1

1988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국 투자는 매년 가 른 증가세

를 보여 왔으며, 특히 1992년의 수교와 2001년 국의 WTO 가입은 

우리기업의 진출을 더욱 가속화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  이 에는 국내의 격한 제조원가 상승 압력을 피하기 

해 체 생산기지를 찾는 과정에서 지리 으로 가까우며, 렴하고 

풍부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이 매력 인 투자 상지로 부상했

었다면, 2000년 에는 세계 최 의 잠재력을 가진 내수시장으로서의 

매력에 이끌려 기업들의  투자 러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은 2002년을 기 으로 우리나라 최 의 투자 상국

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기 으로 2005년말 재 우

리나라의  국 투자 계는 13,026건에 128억 2천8백만달러로서 

우리나라 체 해외투자에서 각각 48.4%, 22.7%의 높은 비 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한 2001년부터는 매년 1천건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 진출 기업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양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의 불안정한 투자

환경, 우리기업의 역량 미흡  비 부족 등으로 인해 실패하는 사

례도 지 않아 안타까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불거진 국내 토지 문제, 인력난 문제, 세수 

문제, 력난 문제 등 각종 여건의 악화는 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의 경 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국정부가 양  성장에서 질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는 과정에서 그 동안의 이른바 ‘묻지마 식’ 투

자유치 정책을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고기술, 

고액’의 이른바 삼고투자(三高投資) 유치정책으로 환하고 있어 기존 

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신규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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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기업들이 부딪치는 애로사항을 장에서 해

결해 주고, 신규 진출기업들에게 올바른 투자방향을 제시하며, 기 진

출기업의 지경 을 지원하려는 목 으로 산업자원부와 KOTRA는 

베이징(‘04.9), 상하이  칭다오(’05.2), 우(‘06.5) 등 4개 거 도시

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각 지역별로 법률, 세무 회계, 통  

등 여러 분야의 문가를 고문컨설턴트로 하고, 우리기업의 문의

사항에 해 문 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 상 애

로를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문가들이 지난 일년 반 동안 우

리기업들과 장상담을 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원격지 상담을 하면서 

지원했던 생생한 정보들을 우리 기업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제공해 드

릴 필요가 있다고 단되어 이번에 질의응답(Q & A)식으로 정리하여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이미 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신

규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의 상담활동 결과가 매년 이러

한 방식으로 정리되어 증보 으로 출간되기를 기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자의 발간을 해 수고해 주신 국내 각 투자기

업지원센터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원고 정리  감수

를 해 수고해 주신 김옥 변호사님, 최상훈 회계사님, 변재서 세사

님과 칭다오무역 에 각별한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KOTRA

정보조사본부장

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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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 차)․운

1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질의   희 회사의 투자총액은 120만 달러이고 등록자본 은 84만 

달러입니다. 등록자본 의 출자는 이미 완료되었고 공장도 정상 가동

 입니다. 등록자본 을 지 자 으로 증자할지 아니면 한국내 본사

로부터의 차입 으로 증자할지를 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1) 만약 등록자본이 증자되어(36만 달러) 등록자본 이 120만 달러

가 되었을 경우, 투자총액도 같이 증자되어야 합니까? 다시 말해

서 등록자본 의 액이 총투자액의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총 투자 액이 171만4천 달러가 되어야 합니까? 

2) 총 투자 액은 회사설립 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까? 

( 는 3년 내로 알고 있는데... 개발구마다 다른가요?) 

3)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의 차액(36만 달러)만큼 차입할 경우 독자

회사의 정 에는 경외 출에 의한 차입만 허용되고 있는데, 이는 

국외를 통한 차입만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그 다면 한국 본사

를 통한 차입 시 국의 외국환 리규정에 어떤 차가 있는지

요? 한 재의 정 을 수정하면 국 내 은행을 통하여 기업 

운  목 으로의 자  담보 출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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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기 1번과 2번 질문에 련된 국의 법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어떠한 문건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까? (외자기업법에도 

제 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군요)

답변   

1) < 외합자경 기업 등록자본 액과 투자총액의 비례에 한 잠

정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투자총액이 300만불 이하

일 경우에 등록자본 이 투자총액의 70% 이상이면 됩니다. 한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의 증자액도 동 비례에 부합되어야 하고 

증자후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도 의 비례에 부합되어야 합

니다.

2) 등록자본  납부기한에 한 <외자기업법>의 련 규정에 따르

면 회사설립일( 업집조 발 일)로부터 90일내에 등록자본 의 

15%를 납입해야 하고, 잔액은 필히 3년내에 완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 3년은 등록자본  납입 련 최장 기한으로, 투

자 액의 다소에 따라 정부에서 허가해 주는 납입기한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단 투자총액에 한 납입기한은 법 으로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총액은 회사의 투자규모를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지켜야 할 법 사항은 아닙니다.

3) 차입을 통한 운 자  마련은 국내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

만 귀사 정 에 경외 출만 된다고 하니 국 내에서 출을 받

으려면 우선 정 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차입할 경우에

는 차입에 한 차는 한국의 외국환 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지

고 차입한 돈을 국내로 송 한 후 국 외환 리국에 등기를 

하셔야 나 에 출  상환이 가능합니다. 국내 출은 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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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한국계은행 모두 가능하며, 한국계은행의 경우 달러 출은 

원자재수입 결재자 만 가능( 앤화 환  불가)하며, 앤화 

출 이율은 5.3% 정도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칭다오 표처 표 박진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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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에서 법인설립 수속 중 지역이동이 가능한지요?

질의   안녕하십니까? 희는 국에 투자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궁 한 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희 회사가 A시내 시인 B시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다가 문

제가 생겨 다른 곳(역시 A시내 시인 C시)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A시에서의 차는 업집조까지 나온 상태이고 재무등기(세

무국)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 상태로 B시의 법인설립을 정지시키고, C시에서 새롭게 법인설

립을 할 수 있는지요?

- B시에서 법인설립을 지할 경우 업집조 등록비에 해당하는 

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 B시에서 토지임  계약서에 이미 서명했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

겠습니까? 

답변   < 국 기업 등기 리조례>에 따르면 회사 설립일은 곧 

업집조 발 일입니다. C시에 새로운 회사설립 신청을 하여 업집조

를 발 받으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됩니다. 

단 이는 기존의 회사와는 별도로 설립되는 것이므로 기존 회사를 

정지한다 하더라도 C시에 신규 법인 설립을 한 업집조 등록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즉 기존 회사 설립시 업집조 등록비는 환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회사 등기 말소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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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칭 등기 리 실시방법> 제 31조 제 4항에 의하면 말소기한이 

3년 미만인 회사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법정 등기주소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

다. <회사법>과 <기업등기 리 조례>에 의하면 회사설립 후 주소를 

변경할 경우 필히 새로운 장소에 입주하기 에 련 부서의 주소변

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주소 변경 시 업집조 등기비용은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고 

공상행정 리국에 서류작성 비용 120 앤을 지불하면 됩니다.

아울러 법정주소를 변경하려면 우선 귀사가 외국투자업체이기에 

외경제무역합작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주소 변경에 따른 

외경제무역합작국에서 수취하는 비용은 지방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반드시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임 계약과 련해서는 귀사의 계약해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악하

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부 정책변경 때문인지 아니면 정부에

서 투자시 약속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인지, 혹은 임 인

이 계약서상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지에 따라 책임소

재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사가 계약 반의 원인 제공자일 경우에는 약행 에 한 

책임조항을 어떻게 약정하 는가에 근거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를 들어 계약 을 지불하기로 약정하 다면 계약 뿐만 아니라 계약

서에 따른 약 을 상 방에게 지불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

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변호사 등 문가와 반드시 상의해 보시기 바

랍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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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입지를 어디에 잡아야 하나요?

질의   안녕하십니까? 희는 국에 투자하려는 회사로 공장을 설

립하려는 이유는 재 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인 A사에 부품

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품을 재 A사가 있는 B시에서 

만들어서 바로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A사에서 이 물건을 만들어서 

국시장에 는지, 제3국으로 수출하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1) 국내 제조법인 설립 시 최소 투자 액이 7만 달러 이상이라고 

코트라에서 들었습니다. 이 경우 7만 달러를 100%까지 물출자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2) 지  희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공장입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소자본 의 액 물출자는 투자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통과되기가 실 으로 불가능합니다. 설립비용과 설립 기의 운 자

등 최소한의 이 필요합니다. 회사법 제 27조 제 3항에 체 주

주의 화페출자 액이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 의 30%이상으로 명확

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투자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

만 70%를 물출자의 최 한도로 운 하고 있습니다. 

공장입지 문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물류의 흐름을 고려할 때, 당연히 납품처에서 가장 가까운 곳

에 공장입지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치세의 환 (퇴세)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법인설립(절차) ․운영 19

우선 납품처가 생산품을 수출하는 비 이 높을 때 고려할 사안입니

다. 보세물류원구를 이용할 수 있다면 홍콩에 법인설립 여부는 고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A사가 귀사의 제품을 재가공(조립가공) 

후 내수 매를 하는지 량수출을 하는 지에 따라 지법인의 설립 

형태, 무역형태나 입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둘째, B사가 량 수출을 하고 귀사가 국 내수구매  한국자재

를 각각 공 하는 경우에는 귀사는 외국인독자투자기업, 진료가공기

업으로 지법인을 설립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공 하는 원부

자재를 국 지법인이 유상으로 수입하되, 세 증치세(VAT)는 면

세를 받고 사후 가공무역수책으로 리를 하게 됩니다. 

단 국 국내에서 내수 구매하는 경우 공 하는 자에게 증치세를 

납부하게 되고, 완제품을 공 한 뒤 환 을 받게 됩니다. 품목에따라 

차이가 있으며 부분 매입증치세는 17%이고, 수출 후 13%의  환

을 받게 되는데, 수출개시 후 12개월까지는 유보되었다가 13개월째부

터 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신청후 환 까지는 통상 3개월 내지 6개

월 정도가 소요되나 각 성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셋째, Tax Free Zone(면세지역)이란 경제기술개발구, 보세구, 물류

보세원구, 수출가공구 등을 통칭하는 표 으로 보이며, B시에도 역시 

이들 지역이 있으니 여러 조건을 조사 비교 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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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장설립에 필요한 자금내역은?

질의   희 업체가 이번에 A시 산하 도시인 B시에 샤시 공장

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국 개인과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측으로부터 공장설립에 필요한 자 내역을 통

보받았는데, 그 에 업허가  기술감독국, 건설 원회 허가증이라

는 내역의 액이 100,000 앤으로 잡  있습니다. 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러한 허가증들을 발 받는데 100,000 앤이라는 액이 소요

되는지 알고 싶고, 한 이러한 허가증을 직  받으려면 어떠한 차

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 법인 설립에 따르는 세무혜

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법인 설립에 한 정부 행정수수료는 귀하가 설립하고자 하

는 법인의 등록자본  규모  법인 소재지에 따라 조 씩 차이가 있

습니다. 체 인 행정수수료는 공상 리등기부서의 업집조 발 의 

경우 귀사의 등록자본 이 1,000만 앤 이하면 8/1,000 이상, 1,000

만 이상 1억 앤 이하면 8/1,000 이하의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받는 수수료는 체 으로 1,500 앤 후로 보시면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할 부서는 경제발 개 원회, 외경제무역합작국, 

공상 리국, 세무국(국가  지방), 재정국, 국인민은행, 외환 리국, 

세  등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합작회사의 합작계약서, 정 , 사업타

당성연구보고서, 합작 방의 잔고증명서, 사업자등록본, 이사회 명단 

 신분증 사본 등 입니다. 외합작회사에 해서는 외국인독자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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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같은 세제혜택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소득세는 

경 기간이 10년 이상인 외국투자기업에 해서 이윤발생년도부터 2

년 면세 3년 감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 품목이 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의 권장항목에 속할 시 자체 사용 설비는 세와 증치세(부

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한 외국투자기업은 도시 보수 건설세가 

면제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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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설립전 소요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안녕하세요. 재 국 해시에 법인설립(독자기업)을 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설립을 해 법인설립 에 쓴 비용을 

국법인 설립 후 지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 합니다. 

답변   원칙 으로 법인설립  발행된 수증으로 법인설립 후 비

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6 외식경영연구소 설립 절차는?

질의   한국인이 국 상하이에서 외식 경 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어떤 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답변   외식경  연구소의 경우 국의 투자 장려 업종에 속합니다. 

설립 차는 일반법인 설립 차와 같습니다. 연구소의 경우 등록 자본

이 200만 달러이고, 법인 설립 후 직원 채용에 있어 총직원  80% 

이상의 직원이 학 본과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하고, R&D 업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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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당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질의   상하이에 식당을 개업하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요식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인 명의를 빌려서 개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

떻게 해야 식당을 개업할 수 있습니까?

답변   요식업은 외국인독자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합니다. 2006년 

<회사법>의 련 규정에 따르면 최  등록자본 은 3만 안이면 됩니

다. 단 실 으로 장소 임 료, 인테리어, 설비 등의 비용 지출 요인

으로 정부 련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할 경우 체 으로 최  10

만달러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설립 차는 우선 장소를 임 하고, 생국에서 생허가를 신청합

니다. 그 후에는 일반 법인 설립 차에 따라 상해 외무역경제 원

회에서 법인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 으로 생허가가 좀 까다롭고, 처리시간도 상 으로 깁니

다. 때문에 임 장소는 되도록 내부 인테리어가 깔끔한 편이 좋으며, 

주 환경, 주민생활 오염 침해 정도 등 각종 생, 환경과 련한 것

들을 잘 고려하여 임 하시는 것이 허가취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술, 담배를 매하기 해서는 <주류 매허가증(酒类 售许可证)>과 

<연 매허가증(烟草 售许可证)>을 신청해야 하고, 공안국에 <치안

허가증(治安许可证)>, <소방허가증(消防许可证)>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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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순서 

 1) 공상국에 기업명칭 신청

 2) 업장소 임

 3) 주  환경심사 신청

 4) 생허가 신청

 5) 외경무 에 기업설립허가 신청

 6) 공상등기( 업집조 신청)

 7) 기업코드(代碼)증 신청

 8) 외환등기

 9) 은행에 계좌 개설

10) 등록자본  불입  검사(验资)

11) 세무등기  

12) 생허가증

13) 주류 매허가증(酒类 售许可证)

14) 연 매허가증(烟草 售许可证)

15) 치안허가증(治安许可证)

16) 소방허가증(消防许可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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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자금액 100% 현물출자가 가능한지?

질의   국 법인 설립 시 최소 투자 액이 14만 달러라고 들었습

니다. 이 경우 14만 달러를 100%까지 물출자 할 수 있습니까? 

답변   2006년 <회사법> 제 26조 제 2항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액은 3만 안이며 법률 행정법규에서 보다 높은 규

정을 하 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고 하 습니다. 

2006년 <회사법> 제27조 제3조항에 의하면 체 주주의 화폐 출자

액은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 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출자액은 70%를 과하지 못합니다. 물출자를 할 경우 국가의 

련 규정에 근거하여 자산가격평가를 해야 합니다. 물에 한 가

격평가는 반드시 국가에서 심사하여 등기한 자산평가기 에서 진행하

여야 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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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소매업 법인 설립절차는?

질의   소매 는 도매업 법인 설립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

법을 알려주시고, 행업체 추천, 설립 비용 등 제반 사항에 한 정

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유통업 개방과 련하여 국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유

통법인 설립 허가법규를 2004년 12월 1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부분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수출입권/ 국국내 도소매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부부의 <지방정부로의 외자상업(도소매)기업 설립심사 탁

에 한 통지>에 근거하여 2006년 3월 1일부터 외자상업기업(도소매

업)의 설립에 한 인가권한의 상당부분이 지방정부 상무 부문으로 

이 되었습니다. 재 외자상업기업 설립신청의 심사기간은 1개월 

후로 단축되었습니다.  

도매법인의 설립 행 비용은 15,000 달러 정도 되는데, 법률사무소

별로 수수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구에서 직  행하여 주기도 합

니다.  

설립요건 

  - 제한품목 :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막, 화학비료(2006년 12월11일 )

  - 지품목 : 소 , 연 (도매기업), 연 (소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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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1) 신청서

  2) 사업 타당성 보고서

  3) 정

  4) 투자기업의 은행신용증명, 사업자 등록증, 법인 표의 여권, 투

자인이 개인일 경우 여권 제공

  5) 개설하게 될 매장 소재지 할 상무주 부문에서 제출한 도시

발   도시상업발 요구에 부합되는 설명서류

  6) 국투자인이 외합자, 합작상업기업에 투입하게 될 국유재산

평가보고서

  7) 신설 외국법인의 수출입 상품리스트

  8) 신설 외국법인의 이사회성원 명단  투자인의 이사 임서

  9) 공상행정 리부문에서 제출한 기업명칭 사 동의통지서

 10) 개설하게 될 매장의 토지사용권증명서(사본)  건물임  계약

서(사본). 개설하는 매장면 이 3000m2이하일 경우 제외

유통법인 관련 보충 사항

련 법규 : <외상투자상업분야 리방법>(2004년 6월 1일 시행)

<지방정부로의 외자상업(도소매)기업 설립심사 탁

에 한 통지>(2006년3월1일 시행) 

투자방식 : 합자, 합작,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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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 지역제한 없음

상업경  유형 : 1) Commission Agency, 2) 도매, 3) 소매, 

4) 랜차이즈

설립조건  

  - 최  등록자본  <회사법>의 련 규정에 부합될 것, 

(회사법 규정 : 유한책임회사의 최  등록자본  3만 안)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자본   투자총액의 련 규정에 부합될 

것,

(투자총액이 300만 달러 이하의 경우, 등록자본 은 70% 이상 등)

  - 경 기한‐30년, 서부지역‐40년

포개설 조건

  - 상업기업 설립신청 동시에 포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

발   도시 상업발 의 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제때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연도검사에 참가하고 한 연도검사

에 합격되어야 하며 기업의 등록자본 을 액 불입해야 함.

업무경 범  

  - 소매업무 : 상품의 소매, 자체경  상품의 수입, 국내제품을 구

매하여 수출, 기타 련 부 업무

  - 도매업무 : 상품의 도매, commission agency(경매 제외), 상품의 

수출입, 기타 련 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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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자 등록증의 명의를 누구 이름으로 하는지?

질의   본인이 40만 앤을 투자하고, 국 사람이 20만 앤을 투

자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40만 앤 투자하는 본인 앞으로 낼 수 있는

지 그 지 않으면 국사람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지 궁 합

니다. 

답변   외국인과 국인이 공동출자하여 투자할 경우는 외합자 

는 합작회사가 됩니다. 외합자 는 합작회사 설립시 국투자자

와 귀하는 모두 투자자로서 업집조에 투자자로 명시될 것입니다. 이 

법인의 표는 투자자측에서 견하거나, 외투자자가 공동으로 임

명하거나, 제3자(자연인)에게 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 에 명시해

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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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포장전문 회사의 독자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질의   포장 문회사는 국에서 제조업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서

비스업에 해당됩니까? 이 경우 외국인독자투자법인 설립이 가능합니

까? 독자법인 설립 가능 시 세제 혜택이나 창고 건립 시 부지임 에 

한 혜택은 있습니까? 재 와 같은 업태로 진출한 한국 업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찾아 볼 수 있습니까? 시 련 업체로 진

출한 한국 업체 리스트를 어떻게 알아 야 합니까?

답변   포장 문회사는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외국인독자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하며, <회사법>에 근거하여 최소 등록자본 은 3만 안입

니다. 단 실상 장소임 , 지직원 채용, 기타 운용비용 등의 비용 

지출요인으로 정부 련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할 경우 체 으로 

최  10만달러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은 아직까지 서비

스업종의 외자기업에 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진출 업체 리스트는 kotra에서 2005년 9월에 발간한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 토리(下)” 국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실 경

우 www.kotra.or.kr ⇒ 무역자료실 ⇒ 간행 매물 ⇒ 일반 간행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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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자기업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의   독자기업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조건과 설립 차에 해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법인 허가 조건 

  -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에서 지목록에 속하지 않는 제품은 

모두 독자, 합자, 합작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www.kotra.or.kr ⇒ 무역투자정보 

⇒ 해외투자정보 ⇒ 국가별 투자정보 ⇒ 국 ⇒ 외국인 투자

제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등록 자본  : 3만 안(회사법의 규정)

회사법에서 최소 등록자본 을 3만 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각 

연해지역에서는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근거하여 비교  높은 수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를 들면 청도는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근거하여 7만불을 요구하며 상해는 14만불을 요구합니다. 

설립 차

  1) 외국인 투자자 혹은 리인 지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

  2) 기업명칭의 심사,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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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국인기업설립신청서  정과, 사업계획서 등 서류의 제출, 

심사

  4) 정 의 제출, 심사

  5) 비 증서 수령

  6) 사업자 등록

  7) 회사 법인도장 제작 신청

  8) 회사코드증 신청

  9) 외화등기 은행통장 설치

 10) 세무등기

 11) 세 등기

 12) 은행계좌 개설

 13) 공장신축  생산

필요 서류

  1) 로젝트 심사비 표

  2) 기업정

  3) 이사 임 견서

  4) 총경리, 부총경리 임명서

  5) 이사회 멤버, 총경리와 부총경리의 신분증명서, 사진, 이력서

  6) 은행자  신용증명서

  7) 투자측 법률증명문서

  8) 업장소의 사용증명(혹은 기획용지 비 증서)

  9) 환경보호 심사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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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안 평가 심사비 서

 11) 기타 요구하는 련 서류 

소요기간 : 생산성 기업 설립 소요기간은 략 1~3개월 정도 소요

 

[참고자료]

<투자 방식별 장단점 비교 (三資企業의 차이점 비교)>

구  분 외합자경 기업 외합작경 기업 독자기업 

근거법 합자법과 실시조례 합작법과 시행규칙 외자법과 실시세칙 

기업형태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 연합경 체 
유한책임회사 

투자업종 

제한 범  
제한범  작음 제한범  작음 제한범  큼 

기업부채 

책임 범  

지분율 비례 출자액 

한도 

-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액 한도

- 연합경 체는 공동 

책임 

출자액 한도 

이윤분배 

기  
지분율 계약내용 독  

법인세 기  삼자기업 공통 삼자기업 공통 삼자기업 공통 

최고의사

결정 조직 
동사회 (이사회) 

- 동사회

- 연합 리 원회

- 경 리수탁자 

투자자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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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리

방식 
투자자 공동경  

- 투자자 공동경

- 투자자 일방경

- 제3자 탁경  

투자자 독자경  

토지사용권 

획득방식 

- 국측 투자자 출자 

- 합자기업의 명의로 

토지 사용권유상양수 

혹은 임차 

- 국측 투자자 출자

- 합작기업 명의로 

토지사용권 유상 

양수 혹은 임차 

- 외자기업 명의로 토지 

사용권 유상 양수

- 국정부측 외자기업 

의 토지임차 사용제한 

출자자원 
과 물  지  

재산권 가능 

과 물  지  

재산권 가능. 이에 

더하여 용역출자도 

가능 

국제 으로 태환이 

가능한 외화 이나 

물과 지 재산권 

출자 가능. 단 토지 

출자 불가 

출자평가 
모든 출자분 반드시 

화폐가치로 환산평가 
계약내용 

모든 출자분 반드시 

화폐가치로 환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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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흐름도>

중외 합자, 합작 기업

합작의향서 체결      외국인독자투자기업

                                   

기업명칭의 심사, 인가 (공상행정관리국) 

설립 허가신청 (외경무위, 상무부)

공상등기

도장제작, 신청 (공안국)

회사코드증 신청 

외환관리등기

통계국 등기 

은행계좌 개설

세무등기

세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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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합자회사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의   국의 한 업체와 합자회사를 만드는 과정에 해 문의사항

이 있습니다. 우선 알고 싶은 것은 국의 한 업체와 합자회사를 만

드는데 그 업체에서 말하길 외국인이 같이 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회사는 안된다고 국 공상부문 쪽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합자회사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 그 업체에

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그 두 가지 방법의 차이 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정상 인 방법으로 국 업체와 우리 업체가 

서로 50%씩 자본 을 내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담

변호사를 통해 합작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게 진행할 경우 50%

등록 자본의 비율을 따져볼 때 국은 공장부지를 고 희는 기술

이 을 해주는데 몇 %로 하느냐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

에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업체에서  한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그건 우선 

자기네가 회사를 설립한 후 우리 측에 50%에 해당하는 지분을 주고 

희 사장님을 총경리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국회사로 이미 

설립되었기 때문에 희한테 불리한 요소는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한 첫번째 방법과 두번째 방법의 결과에 한 차이 이 구체 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국과의 합작 시 유의할 은 무엇인지도 참고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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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합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혹은 국업체의 지분을 사는 것은 

기업의 성질, 차, 소요시간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 두 가지 경우 

모두 외자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후자(지분 인수하는 것)

의 경우 시간을 어느 정도 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의 경우 기 설립된 국기업의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있습니다. 를 들어, 

국기업에서 몰래 기업명의로 담보 출을 받았거나, 다른 기업과 상

업  이익이 걸린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나 에 지분을 인수한 후

에 손실을 보는 등 여러 가지 문제 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리스크를 이기 해 귀사의 경우에는 합자회사를 새로 설립하시

는 편이 여러모로 좋을 것으로 단됩니다.  

국과 합자시 유의할 에 하여 문의하셨는데 일차 으로 각종 

자료를 통해 합자 트 의 신용상태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요한 것은 필히 국 지를 방문하여 직  확인 실사를 해야 한다는 

입니다. 국에서 기업 규모를 평가할 때 종종 고용인원수와 고정

자산 규모를 기 으로 하고 있는데 고용인원  상당수의 퇴직자가 포

함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서 사회복지 형태로 기업이 임 을 지 하는 

비근무자들이 있으며 고정자산 역시 50년 , 60년 의 노후 설비가 

장부가액으로 고평가 계상되어 있는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공

장부지나 건물의 시가를 기 으로 외국인 투자자측에 평가자료를 제

출하기도 해 반드시 지 실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 국의 법규에 의해 법인 형태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나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는 외국인 투자자와의 합자(합작)가 지되

어 있다는  역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트 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해 활용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

은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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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재지 할 공상행정 리국의 등기등록 내용( 업집조)

2) 소재지 할 세무국에 제출한 연도별 자산부채표, 손익계산서, 

납세  이윤 납부액, 이윤 분배 방안 등의 재무제표 내용

3) 소재지 할 국유재산 리국이나 토지계획국(土地計劃局)의 토지

사용권 등기 등록내용(토지를 투자 으로 출자시)

4) 소재지 할 주요 련 주무부서에 제출한 연도 생산계획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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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자법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도 외자법인인가요?

질의   국회사 A가 51%, 일본회사 B가 49%를 투자하여 C라는 

합작/합병회사를 설립하고, C가 100% 출자로 D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경우 D는 로컬회사와 외자회사  어느쪽이 되는지요? 아니면 

D는 자본 의 투입정도에 따라 외자회사일수도 있는지요? 참고로 업

종은 도매업입니다. 

답변   국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고 유한책임회사 형식의 외합

자경 기업, 외합작기업, 외국인독자투자기업  외국인투자주식유

한공사가 본 회사의 명의로 출자하여 국 국내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타 기업의 투자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외국인투자기업의 국 국내

투자라고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국 국내투자는 국의 국가법

률, 법규에 부합되어야 하고 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련규

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외국인투자 지 역에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한 외국인투자기업

이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소재지 성  심사허가부서에 신청하여 비

을 받은 후 외국인투자기업의 우 조치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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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사(分公司)의 성격은 무엇인지요?

질의   상해에 직  법인을 설립할 때와 당사의 청도법인이 상해에 

지사를 설치했을 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상  권리상의 차이가 있습

니까? 

답변   지사는 본사(总公司) 산하기구로 직  경 활동에 종사하지

만 기업 법인자격이 없고, 독립 인 법률지 가 없으며, 독립 으로 

민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사의 특징 

  - 자산이 없으며 실제상 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본사(总公

司)의 일부분입니다.

  - 독립 으로 민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사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사는 회사 설립 차에 따라 설립할 

필요가 없이 간단한 등기와 업수속을 밟으면 됩니다. 

  - 지사는 자체정 이 없고, 의사회 등과 같은 업무집행기 이 없

습니다.

  - 지사 이름은 본사(总公司) 회사명 뒤에 지사(分公司)를 달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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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사(分公司)와 자회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질의   지사와 자회사가 어떤 차이 이 있는지 궁 합니다. 

답변   지사와 자회사의 차이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자회사는 독립법인으로서 법인설립에 한 모든 요건을 만

족시켜야 합니다. 한 자체로 민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사는 본사(总公司) 산하기구로 직  경 활동에 종사하지만 기

업 법인자격이 없고, 독립 인 법률지 가 없으며, 독립 으로 

민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지사 설립 차는 간단한 등기와 업수속을 밟으면 됩니다. 그리

고 자 의 경우 지사 업활동에 필요한 운 자 만 필요하게 

됩니다. 

자회사의 설립 차는(자회사가 독립법인이므로) 법인 설립 차와 

같습니다. 자회사 설립시 등록자본 은 새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

할 때와 같습니다. 허가는 처음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했을 때보다 

상 으로 쉽고, 허가기간도 게 소요됩니다.

주의하실 은 자회사를 설립하시려면 재투자를 하려는 기업의 등

록자본 이 반드시 부 불입되어야 하고 회사가 경 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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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제화물운송대리회사 설립이 가능한지요?

질의   상하이에서 국제화물운송 리회사(포워딩)의 외국인투자 법

인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과 련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화물운

송 리회사의 내자법인을 먼  설립한 후 외국인투자로 환하는 것

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그 기간과 련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답변   국은 2005년 12월 11일부터 국제화물운송 리회사 설립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했습니다.(<외상투자국제화물운송 리기업 리방법> 

(상무부령 2005년 제19호)) 

설립요건  

  - 최소 등록자본  : USD 100만

  - 비 기  : 상무부  임기

  - 국제화물운송 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업무인원 는 이

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업무인원을 최소 5명 이상 보유

  - 고정된 업장소

  - 필요한 통신, 운송, 하역, 포장 등 업시설 보유

  - 경 기한 : 20년 과할 수 없음

내자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인투자기업로의 환도 가능합니다. 즉 

내자법인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환 가능합니다. 단 이는 지

분양도 등의 차도 한번 더 거쳐야 하는 것이기에 더욱 번거롭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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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됩니다. 내자법인의 지분을 매입(합자, 독자에 상 없이)하신다 

하더라도 국제화물운송 리회사의 조건에 맞게 등록자본 이 최소 

USD 100만에 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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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광고회사 독자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질의   상하이 지역에 고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독자가 가능한지

요? 즉, 고업체가 국에 독자 투자할 수 있습니까?

답변   <외상투자 고회사 리규정> (이하 ”규정”) ( 화인민공화

국 국가공상행정 리총국, 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제 8호), < 고경

자, 고발표자 자질표   고경 범  용어 련 규범> (국가공상

총국[1995-06-26])의 련 규정에 따라 답변을 드립니다.

1) “규정” 제 23조의 규정에 따르면 2005년 12월 10일부터 외국인

독자투자 고회사의 설립이 허용됨. 

2) 외국인독자투자 고회사 설립조건

 
<종합성 고회사>

① 고경 범 와 상응하는 경 리 인력, 기획설계 인력, 제작 

인력, 시장조사 인력(상기 인력은 모두 고 문기술 직책 자격 

증서를 구비해야 함), 재무인력 등을 구비해야 하며, 그  문

 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문인력의 수가 체 종업원 수의 

2/3보다 많아야 함. 

② 고의 설계, 제작, 리업무에 필요한 자 , 설비  경 장소

가 있어야 하며 자본 이 50만 앤 이상이어야 하며, 경 장소

가 100㎡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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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경 범 와 상응한 경 기구  고경  리제도가 있어

야 함. 

④ 고심사 임인력이 있어야 함. 

< 고설계, 제작회사>

① 고 경 범 와 상응하는 경 리 인력, 기획설계 인력, 제작

인력, 시장조사 인력(상기 인력은 모두 고 문기술 자격 증

서를 구비해야 함), 재무인력 등을 구비해야 하며 그  문  

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문인력수가 체 종업원수의 1/2 이

상이어야 함. 

② 고 경 범 와 상응하는 자 , 설비, 기자재  장소가 있어야 

하고 경 장소가 40㎡ 이상이어야 하며 제작 장소는 고제작 

로젝트에 따라 정함. 

③ 고 경 범 와 상응한 경 기구  고경  리제도가 있어

야 함.

④ 고심사 임인력이 있어야 함.

상기 두가지 유형의 회사가 구비해야 하는 기타 조건: 

  - 투자자는 고업무 주로 경 하는 회사이어야 함. 

  - 투자자의 성립  운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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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반 무역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질의   유통법인 외에 일반 무역회사 설립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 화인민공화국 외무역법>(2004년7월 1일부터 시행)

<보세구세 감독 리방법>(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

<상해외고교보세구조례>(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

  - 경 범  : 수출입무역, 가공무역, 화물 장, 운송, 상품 시, 상

품거래 등

  - 설립 차 

   ․보세구 리 원회에 신청 - 20일내 비  여부 결정

   ․비  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공상행정 리부서에서 업집조 

발

   ․기타 후속 차

  - 운 방식

   ․보세구기업 비보세구기업과 무역 가능, 단, 이 경우 국내 수출

입경 권이 있는 업체에 의뢰해야 함.

   ․보세구내 상품거래시장 설립 가능.

   ․상품 시, 도매 등 업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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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합자 외무역회사 설립 련 잠정방법>(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

  - 상업체 : 외국기업

  - 투자방식 : 합자

  - 설립조건 :

   ․외국투자자 : 신청  3년간 연평균 국 무역액 US$ 3,000

만 이상

   ․ 국투자자 : 신청  3년간 연평균 수출입액 USD 3,000만 이

상, 외무역경 권 구비

   ․합자무역회사 : 자본  RMB 5,000만 이상

(참고) 국은 2004년도 <외상투자기업 상업 역 리방법>(이하 

리방법)을 공표하여 WTO 가입에 따른 양허안 로 유통업에 

한 개방을 실천하 습니다.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은 독자

으로 수출입/ 국국내 도소매업을 모두 할 수 있고 한 법인 

설립요건에 한 제한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를 들어 

최 등록자본 이 회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3만 안(실제

으로는 정부 련 부서의 타당성검토에 한 심사통과를 해 

최  약 10만불은 되어야 함)입니다. 이는 < 외합자 외무역

회사 설립 련 잠정방법>(이하 잠정방법)의 규정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방법의 실시와 동시에 잠정방법

은 거의 무용한 법률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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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호사업에 투자가 가능한지요?

질의   국에서 경호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답변   경호사업이란, 말 그 로 소비자의 탁을 받아 신체의 안

, 재산 등을 물리 인 침해로부터 보호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

설 경호원, 보디가드 용역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1) 1999년도 <정법기 의 기업 리 유보에 한 약간규정(政法机关

保留 业规范管理若干规定)>과 2000년도 <보안서비스규범 리회

사에 한 공안부의 몇 가지 규정(公安部关于保安服务规范管理

公司的若干规定)>에 따르면 보안서비스회사는 공안부서에서만 

독자 으로 설립 가능하며, 기타 단체, 기 과 개인은 보안 서비

스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재 보안서비스 사업은 지종

류에 속하며 외국인투자도 지되어 있습니다.

2) 재 국법률에는 보디가드(保镖) 사업에 련한 문 인 법률

법규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비수

(警衛, 징웨이)란 군 , 경찰에서 구성한 보안원의 호칭이며 사설 

보디가드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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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컨설팅 회사 설립은 가능한지요?

질의   순수 컨설  독자법인의 설립이 이제 가능합니까? 투자가 

가능하다면 최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답변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4년

도 수정)  정보, 컨설  사업과 련된 규정 상 허가업종과 제합업종

은 아래와 같으며 지업종은 련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장려종류(허가업종)>

 1) 국제경제, 과학기술, 환보정보 컨설  서비스

 2) 회계, 감사(합자, 동업에 한 함)

<제한종류(제한업종)>

 1) 법률자문

 2) 시장조사(합자, 합작에 한 함) 

<외상투자 방향 지도 규정(指导外商投资方向规定)>(2004.4.1부터 실

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항목은 지지, 허가, 제한과 지 등 4가지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권장, 제한과 지 종류의 외국인투자 로젝

트는 <외상투자산업지도 목록>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권장, 제한과 

지 종류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투자 로젝트는 허가종류 외국인투

자 로젝트입니다. 허가종류 외국인투자 로젝트는 <외상투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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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목록>에 열거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장조사”, “회계”, 

“감사”를 제외하고 국법률은 외국인독자 투자 자문회사의 설립을 

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상 컨설  독자법인 설립의 투자액에 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회사법(公司法)>에서의 유한책임회사 설립시, 최  등

록자본 은 RMB 3만원이란 규정은 만족시켜야 합니다. 단, 외국인 

독자투자 기업 설립을 신청하려면 주 기 에 사업타당성연구보고서

를 보고하여 비 을 받아야 하고, 심사비 기 은 투자액을 포함한 

로젝트 상황을 심사 확인하여 반 로젝트의 타당성을 확정하기

에 투자액이 무 으면 사업타당성연구보고서가 비 을 받지 못할 

실 인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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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피혁가공업 투자가 궁금합니다.

질의   국내수보다 수출에 치 하는 피 가공업에 독자투자하고 

싶습니다. 독자투자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피 가공품의 수출 차가 

궁 합니다. 

 

답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련 규정에 따르면 피 , 모피제

품산업에서 돼지, 소, 양피의 신기술 가공  피  악세사리 신기술 

가공은 국에서 외국인투자 권장산업에 속하며 아울러 제한  지 

산업목록에서 기타 피 제품의 제조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

서 외국인독자투자 피 가공회사는 설립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설

립 조건에 한 구체 인 요구는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세부규정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 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실시세칙” 제 14조, 제 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독자투자기업은 본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자체로 수

출할 수 있으며, 국의 련 규정에 따라 수출입허가증을 수령하여 

년도 수출계획을 편성하고, 매 반기 마다 1회 증서발 기 에 신청 

 수령하여야 합니다. 

“2005년도 수출허가증 리 상품목록”(상무부, 세 총서 공고 2004년 

78호)의 규정에 따르면 피 제품은 허가증 리 상품에 속하지 않습니

다. 따라서, 외자기업에서 피 제품을 자유로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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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주회사 설립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질의1   재 국에 여러개의 법인을 설립한 상태인데, 이를 통할하

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등록자본 이 3천만불 이상이 되

어야 한다는데 이것은 지주회사만의 자본 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1   <외상투자 지주회사 설립 련 규정>(2004년 11월 3일, 商務

部令 2004年 第22號를 통해 수정)과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지분변경

에 한 일부 규정>([1997]外經貿法發第267號), <외국인 투자자의 국

내기업 인수 잠정 규정>( 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

행정 리총국, 국가외환 리국령 2003년 제3호)에 따라 귀사에서 질의

하신 외국인투자 지주회사 설립 련 문제에 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상투자 지주회사 설립 련 규정> 제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1) ① 외국투자자 자산신용이 양호하고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

제실력을 구비해야 하며 회사 설립 신청 1년 , 당해 투자자의 

총 자산 액은 최  US$ 4억이어야 하며, 한 당해 투자자는 

국내에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실제 납부한 등록

자본 의 출자액은 US$ 1천만을 과해야 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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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투자자 자 신용이 양호하고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

제실력을 구비해야 하며, 당해 투자자는 국 내에서 이미 10개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실제 납부한 등록자본 의 

출자액은 US$ 3천만을 과해야 한다. 

2) 지주회사의 등록자본 은 최  US$ 3천만이어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등록자본 은 최  US$ 3천만이

어야 하는 바, 이는 지주회사 설립에 한 요구조건입니다. 외국 

투자자는 제3조 1)항 규정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 바, 이는 외국

인 투자자에 한 요구조건입니다. 따라서 상기 양자는 서로 다

른 개념이기에 지주회사의 등록자본 에는 기타 외국인투자기업

에서의 외국투자자의 등록자본 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2   지주회사가 기 설립 법인의 지분을 어느 정도 인수해야 합니까?

답변2   <외상투자 지주회사 설립 련 규정>의 제12조 3항의 규정

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투자액은 투자 설립한 회사 등록자본 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지주회사는 국에 기 설립된 법인의 등록자

본 의 10%를 투자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지분 변경에 한 일부 규

정>, < 화인민공화국 회사 등기 리 조례>(國務院令[第156號]) 등 

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에 따라 수속해야 합니다.



54 Q & A로 본 중국투자 A to Z

회사가 심사비 기 에 제출해야 할 서류 : 

 1) 투자자 지분변경 신청서

 2) 회사 원계약서, 정   수정한 의서

 3) 회사 비 증서와 업집조 복사본

 4) 회사동사회의 투자자 지분변경에 한 결의

 5) 회사투자자 지분변경 후의 동사회 구성원 명단

 6) 양도측과 양수측에서 체결하고 기타 투자자가 사인 는 기타 

서면 방식으로 인정한 지분양도 의서, 7) 심사기 에서 요구한 

기타 서류

  - 심사비 기 은 제출자료를 부 수한 후 30일 내에 비  여

부를 결정합니다. 회사는 심사 비 기 에서 투자자의 지분변경 

비  후 30일 내에 심사비 기 에서 외국인투자회사 비 증서 

변경수속을 해야 합니다. 

  - 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비 증서를 변경후 30일 내에 변경등기

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등기 기 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

출해야 합니다.

     ① 회사의 법인 표자가 서명한 변경등기신청서 

② 변경결의 는 결정 

③ 수정후의 회사정  는 회사 정  수정안 

④ 새로운 주주의 법인자격 증명 

⑤ 회사 등기기 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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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   지주회사가 새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자본 의 보유비

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외상투자 지주회사 설립 련 규정> 제 12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본 규정에서의 지주회사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한 회사를 말한다 :

1) 지주회사가 직  투자하거나 는 기타 외국 투자자와 / 는 

국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지주회사에서의 외국투자자의 

단독투자 는 기타 외국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비율이 투자 

설립한 지주회사 등록자본 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한편 동 규정 제20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지주회사에서의 외국투자자

의 단독투자 는 기타 외국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비율이 일반

으로 그 투자 설립한 기업 자본 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설립한 

기업은 외국인 투자지주회사의 우를 리며 외국인 투자지주회사 

비 증서와 외국투자기업 업집조를 발 한다. 출자비율이 25% 이하

인 경우,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외에는 행 외국인투자

회사의 심사비  등기 차에 따라 심사비 과 등기를 해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등록자본 에서 외국 투자자가 투

입하는 등록자본  비율은 통상 25% 이상이어야 하지만 일부 특수업

종의 경우, 국법률은 외국투자자의 등록자본  비율이 25%를 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투자자의 등록자본 의 

비율은 그 투자기업의 업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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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4   등록자본 의 출자액과 등록자본의 차이는?

답변4   <외상투자 지주회사 설립 련 규정> 제3조 제(1)항에는 

“등록자본 의 출자액”이란 단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자본 ”

이란 회사가 등기기 에 등기하는 자본총액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투

자자가 실제 회사에 불입해야 하는 출자액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출

자액”은 등록자본 의 액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아울러 “등록자본 ”과도 구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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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합자파트너가 설비를 입찰로 구매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질의   국유기업을 트 로 하는 합자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우리측은 기술과 설비를 제공하는데, 국 트 측은 자신이 국유기

업이기 때문에 < 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제 1장 제 3조의 규정에 따

라 입찰을 거쳐 설비를 구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측 주장이 정확

한지 궁 합니다.

답변   < 화인민공화국 입찰법>, <공정 로젝트 입찰 범 와 규

모 표  규정>(2000년 5월 1일 국가발 계획 원회 제3호령), < 화인

민공화국 외합자기업법 실시조례> 등 련 법률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귀사는 설비와 기술로 출자하므로 입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찰의 주요한 목 은 입찰을 통하여 합리 인 가격을 확정하는 것

입니다. < 화인민공화국 외합자기업법 실시조례>의 련 규정에 

근거하면 기계설비 는 노하우로 출자할 경우 해당가격은 합자 방

이 공평과 합리의 원칙에 따라 상하여 확정하거나 방이 동의하는 

제 3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합자회사 설립의 경우, 출자하는 설비, 기술은 입찰하지 않아

도 됩니다.

< 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입찰하여

야 하는 로젝트는 공정건설 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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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서 제공한 배경자료에 따르면, 귀사는 국기업과 합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지 공정건설 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설비, 기술로 출자하는 것과 

입찰은 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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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 납입․증자․감자․지분참여

1 현지법인 자본금 납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질의   희는 국 연태에 250만 달러(등록자본)를 투자하려는 회

사로, 유럽회사와 50:50으로 출자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회 출자

분은 15%(37.5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37.5만 달

러에 하여 각각 50%(18.75만 달러)출자하여야 하는 지, 이후에도 이

런 비율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며, 상기사항과 련된 규정이 있으

면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합자투자하는 회사가 부 외국기업일 경우 국에서는 외

국인독자투자기업으로 간주합니다. < 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

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투자자의 출자는 업허가증 발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  납입을 완료해야 하고, 첫 번째 출자

액은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기로 한 액의 15% 이상이어야 하고, 동

시에 업허가증 발 일로부터 90일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하 습니다.

기한에 따라 출자시 투자자가 꼭 출자비례에 따라 출자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해서는 방이 합작계약서 작성시 방

의 상황에 맞게끔 약정을 하면 됩니다.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자

가 출자비례에 한하여 책임을 지니기 때문에 기한에 따라 필히 출자

비례로 출자해야 한다고 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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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법인을 위한 합작법인 최소 자본금과 설립기간은?

질의   재 북경에 의류 련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도에 있는 

의류회사와 합작을 하려 합니다. 한방의 디자인으로 방이 생산한 

의류를 매법인을 통해서 매할 계획입니다. 매법인을 한 합작

법인 최소자본 과 설립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한 제조업종과 자본

의 차이는 어떤지요? 

답변   1. 2004년부터 실행한 <외상투자상업 역 리방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르면 최 등록자본 은 <회사법>의 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회사

법> 제 26조의 규정과 제 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의 등록

자본  최 액은 3만 안이고,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  최

액은 500만 안입니다.

2. 허가 소요시간 : <외상투자상업 역 리방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성  상무부서는 상업법인 설립 신청서류 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상무부에 제출해야 하고 상무부서에서는 서류 수일로부터 3개

월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 습니다. 단 <상무부 지방부

서에 탁하여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을 심사허가 할 때에 한 통지>

에 의하면 2006년 3월 1일부터 일부분 업종과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

무부의 심사허가권을 지방부서에 탁하여 시행하게 하 습니다. 따

라서 법인설립까지 소요되는 기한은 통상 1개월 정도입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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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자를 해야 하는데요?

질의   안녕하십니까. 증자 등에 련된 사항에 해 문의를 드리고

자 합니다. 

1. 주책(등록)자본 을 84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증자신청이 완

료되어 업집조 등의 서류가 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본사

의 사정에 의해 증자결정을 철회(등록자본 의 감자)하고자 하는

데 이미 서류발 이 되어 있는데 번복이 가능할까요? 어떤 방법

과 차를 밟아야 합니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 만약 철회(번복)가 불가능하다면, 납입을 해야 하는 기간은 언제

까지이며,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답변   

1. < 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외자기업은 그 경 기간내에 등록자본 을 감소해서는 안 됩니

다. 단 투자총액과 생산경 규모 등에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감

자 필요성이 있으면 심사부서의 허가를 거친 후 자본 을 감소

할 수 있습니다. 

2. 1995년 5월 25일 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공상행정 리국에서 

발표한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을 조 할 때 

한 련 규정  차에 한 통지>의 규정에 근거하면 다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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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있는 기업은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을 조 하는 것과 련

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 습니다. 

  1) 행 법률, 법규에 등록자본 에 하여 최소 액 규정이 있을 

경우 조 후의 등록자본 이 법 액보다 을 경우 

  2) 기업이 경제분쟁이 발생하여 사법 혹은 재 차에 들어갔을 경우 

  3) 기업의 계약서 혹은 정 에 생산, 경 규모 련 최  규모 규

정이 있을 경우 조  후의 투자총액이 동 최 규모보다 작을 

경우 

3. 따라서 귀사에서는 감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자 신청시 

외무역 련 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신문공고를 해야 하고 정부 

련 부서의 심사허가를 거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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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질의   등록자본 에 하여 문의드립니다. 등록자본 으로 인정받

을 수 있는 것으로 , 물, 특허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요? 물

과 특허를 등록자본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차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등록자본 이 500만 달러라면 이 액  200만 달러

는 국내에서 국으로 송 하고, 나머지 액은 국내에 있는 국내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모기업의 보증) 등록자본 으로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2006년<회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투자자가 화폐로 

출자할 수 있으며, 이외 물, 지 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화폐로 평가

할 수 있고 법에 근거하여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 재산으로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없는 재산

은 제외됩니다. 

물출자, 를 들어 기계설비의 경우 회사설립 신청 후 제출하는 

정 과 함께 기계설비 명세서, 기계설비 구매시의 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의 경우 특허 허가증, 특허 기술서류, 지 재산

권의 경우 지 재산권 인허가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회사

법>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 혹은 지 재산권 출자평가 가격은 등록자

본 의 20% 이상을 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지만 최근 개정된 신

<회사법>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단 2006년 <회사법>에 

의하면 투자는 등록자본 의 30% 보다 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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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외환  외채 련 법률 법규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등

록자본 이 100% 완납된 상황에서 출을 일으킬 수 있고, 투자총액

과 등록자본 의 차액한도내에서 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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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자본금 불입에 대해 알려주세요.

질의   남경 지역에 아래와 같은 조그만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자본  규모 : $2,500,000.00

2) 설립시 불입 자본 : $750,000.00

3) 설립일 : 2004. 9월

4) 품목 : 자부품

5) 업 : 국  홍콩 지역에 매

6) 100% 한국 본사투자 법인

설립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06년 8월말까지 나머지 미불입 자본

을 모두 납입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시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는 

보고를 지 공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2006년 8월말까지 동 액을 

부 혹은 일부 액을 불입하지 못했을 때 무슨 문제가 구체 으로 

있을 수 있는지요? 자세한 설명과 근거를 알려 주시면 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국가 공상행정 리국에서 발표한 < 외합자경 기업합 각

방출자규정(中外合资经营 业合营各方出资的若干规定)> 제 6조의 규

정을 참고로 할 수 있는데 규정된 기한내에 자본 을 출자하지 못한 

투자자는 원심사 허가부서에서 동기업의 비 증서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 증서 취소 후에 기업은 공상 리부서에 말소 등기 처리

를 하여 업집조를 말소하고 채권채무를 청리해야 합니다.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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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업집조 말소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공상 리부서는 그 업집조

를 말소하고 공고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기간내에 자본  불입이 어려울 경우 설립 허가기 에 자본

 납입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경우 3~6개월 연

장이 가능합니다. 

한, 최소자본  규정에 따라 귀사의 자본 이 최소자본 을 과

한 부분에 하여 허가기 에 자본  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기 입 된 자본  액이 규정된 최소자본 을 과했다면 불입된 부

분의 자본 을 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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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소자본금 규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   건물 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임  최소자본  규정이 3 에 

해당하는 50만 앤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자본 투자회사

에 해당하는 14만달러 + 50만 앤이 있어야 하는지 궁 합니다. 건

물이 백화 용도인데 그러면 자본 이 더 있어야 하는지요? 백화 일 

때는 최소 자본 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독자기업

과 합자기업 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요?

답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근거하면 외국투자자는 건물 리

(物業管理에 포함)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 에 한 특별한 

제한은 없는바 2006년<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최 자본 은 3만 안

입니다. 물론 실 으로 볼 경우 외국투자자가 회사를 설립할 경우 

정부부서의 타당성 검토, 실제 경비 소요  자본  인정 등 여러 가

지 원인으로 실제 등록자본 은 법 규정보다 훨씬 높아야 합니다.

백화 일 경우 최소 자본 이 얼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본 이 

50만 앤일 경우 20만㎡ 이하의 주택, 5만㎡ 이하의 비주택 리업

무가 가능합니다. 

독자와 합작  어느 방법이 좋은가 하는 것은 귀사에서 직  향후 

경 략 등을 고려하여 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외상투자물업 리공사(外商投资物业管理公司)를 설립할 경

우 임 , 건물 리  보수 등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지만 건물내

부 매장에 자체 으로 입주하여 매행 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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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자절차를 알려주세요.

질의   국에 투자하여 기업을 운 하던  번에 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증자 차에 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자본 을 증자할 경우, 해당지역 상무부서의 심사비 , 공상

행정 리국의 등기변경, 세무등기 변경, 통계국 등 련부서의 변경 

등기 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는 증자 차의 핵심인 상무부서, 공상국, 세무국 3개 부서와 

련된 차를 심으로 말 드리고자 합니다. 동 차 외에도 통계, 

외환 등 부서에서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국 내 증자 차>

 1. 상무부서의 비

  1) 제출서류 :

    ① 회사의 증자신청서

    ② 심사 비 기 의 비 서류(원본)

    ③ 동사회 결의(원본)

    ④ 계약서, 정 수정 정본(원본)

    ⑤ 비 증서 정본, 부본

  2) 심사비  기한 : 상기 련 서류구비 후, 먼  심을 거친 후 

재심 등 차에 30일 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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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상변경 등기

  1) 제출서류 :

<외상투자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 <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 

<투자자 명부>, <회사 법인 표 등기표>, <동사회 구성원, 경

리임직증명서>,  <회사장소 증명서>, ,<동사회 결의서>, <법인 

업집조(원본, 부본)>, <계약서>, <정  수정본>, <자본  검

사보고서>, <심사비 기 의 비 서류>,  <외상투자기업 비

증서(부본)> 등

  2) 심사 비 기한 : 서류 구비 신청후, 워킹데이 5일내 변경

 3. 세무변경 등기

  1) 제출서류

납세인이 이미 공상행정 리기 에 변경등기 수속을 한 경우, 

공상행정 리기 의 변경등기일부터 30일 내, 원 세무등기기

에 하기 증서,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 등기수속을 해야 함. 

    ① 공상등기 변경표  업집조

    ② 납세인 변경등기 내용 련 증명서류

    ③ 세무기 에서 발 한 원세무등기증서(등기증서 원본, 부본과 

등기표 등)

    ④ 기타 련 서류

  2) 심사비  기한 : 세무기 은 련 서류 수후, 수일부터 30

일 내 세무등기 변경을 심사 처리해야 함.

증자 련 한국내 신고 차

  국내 증지 련 신고 차는 투자자 의 국내 신고 차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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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이와 련해서는 코트라 홈페이지(http://crm.kotra. 

or.kr/main/invest/odi/ system/system01.php3)에 상세히 안내되

어 있으며, 재경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odi/sub1/ 

sub3.html)에도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편의를 해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발췌하 으니 참고 바랍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이미 투자한 해외사업에 해 증액투자를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차

를 밟으면 됩니다. 

제출 서류  

  - 기 해외직 투자 신고 시 제출했던 소정양식(해외직 투자 신

고서, 사업계획서나 투자개요서)

  - 기타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1백만불 이상시 

지법인의 최근 결산 차 조표 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 등)

※ 근거법령 : 외국환 거래업무 취 지침 제 9장 제 1

투자 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해외투자 내용변경 신고로 가능하

나, 해외투자 액이 증액(증자)되는 경우에는 액의 과소에 구분 

없이 신규투자와 동일한 차로 해외투자 신고수리를 받아야 투

자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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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분을 중국측에 넘길 때, 관련 세금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질의   양주에 합작투자한 경기도 업체이며 기용품을 제조합니다. 

운 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국측(49%)에서 한국측 지분을 인

수하기를 희망하고 한국 측(51%, 16억 투자)에서도 지분을 넘기

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럴 경우 근거 법은 무엇이며 세 , 한국으로의 

송 차, 계약서 작성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지분인수와 련한 규정은 <외상투자기업투자자지분변경의

규정>(<外商投资 业投资 股权变更的若干规定>입니다. 세 은 지분

을 인도하면서 귀사가 취득한 이익의 20%를 납부합니다. 를 들어 

귀사의 자본 이 100만 이고 지분인수 가격이 200만일 경우 차액 100

만에 하여 20%의 세 을 납부하면 됩니다. 즉 납부할 세 은 100만 

× 20% = 20만입니다.

한국으로의 송 은 세 납부 증빙을 가지고 은행에서 달러로 환

하여 직  송 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국에서는 문

으로 된 서류만이 법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인(转让方), 양수인(受让方)의 명칭, 주소, 법인 표 이름, 직

무, 국

2) 인수하는 지분의 비율  가격

3) 인수지분의 거래 완료기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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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수인(受让方)은 기업의 계약서, 정 에 부여된 권리 향수, 의무 

책임

5) 약시 강구할 책임

6) 의의 효력발생  종지 시간

7) 의제정 시간  지

계약서 양식은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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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락사무소( 표처)

1 연락사무소(대표처) 설립 시 대행사를 통해야 하는지요?

질의   연락사무소 설치 시 행사를 거쳐야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요? 그 다면 어떤 행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요 

(선택기 , 비용 등)? 행사를 통했을 때 연락사무소 운 에 필요한 

모든 차를 행해 주는지요(서류 번역  공증 등)? 사무실은 거주

용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궁 합니다. 지역은 상하이입니다. 끝

으로 사무소 등기도 역시 행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요?

답변   반드시 행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무실도 반

드시 상해시 정부에서 지정한 약 400개 정도의 오피스빌딩에 입주해

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행사는 매우 많고, 연락사무소 설립의 경

우에는 행비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행사는 사무소 설립 자문에서

부터 등기증, 견직원 표증 취득까지 모두 행해 주고 있습니다. 

서류번역은 문 지정 번역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공증은 한국에서 

직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거주용으로 겸용해서 쓰실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사무소 

등기는 공상국 등기를 말 하시는 것으로 단됩니다만, 공상국 등기

도 행사에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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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락사무소(대표처) 설립과 관련 특별한 등록조건이 있는지요?

질의   연락사무소 설립과 련해서 특별한 연락사무소 등록허가 

조건이 있는지요? 등록비용과 소요기간도 궁 합니다. 

답변   연락사무소는 국에서 외국회사의 표처로 등기할 수 있

습니다.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표처의 경우 등록자본 은 필

요 없고,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직  신청을 할 수 없고 반

드시 지정 행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주 : 상세한 정보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www.kotra.or.kr ⇒ 무역투자정보 ⇒ 국별정보

  2) www.kotrachina.org ⇒ 투자실무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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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송업체가 연락사무소를 세울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질의   국에 설립한 연락사무소 에서 항공과 선박업종은 면세 

혜택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련,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요? 

즉, 운송업체가 베이징에 연락사무소를 세울 때,  연락사무소에 부과

되는 세 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답변   한국 운송업체 표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필요는 없습

니다만 업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1) 납세 여부와 련하여

  <외국기업 표처 세수 리를 강화한다는 문제와 련한 국가세

무총국의 통지>(1996.9.13 國稅發(1996)165號) 제 1조 제 2조항 제 

7항의 규정에 따르면 운송업체가 설립한 표처는 운송업무 각 

단계에서 거래처를 해 제공한 서비스에 해 업세를 납부해

야 합니다.

2) 납세 방법과 련하여  

  <외국기업 표처 세수 리를 강화한다는 문제와 련한 국가세

무총국의 통지> 제2조에 따라 아래 상황  하나가 해당될 경우, 

경비 지출에 따라 수입을 환산하는 방법을 채용하여 동 수입액을 

확정하여 세 을 징수합니다:

  가) 표처가 유효한 계약서, 의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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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납세해야할 업무활동과 납세하지 않는 업무활동을 정확하

게 구분할 수 없을 경우,

  나) 표처가 경상 으로 본사와 공동으로 거래처에 서비스를 제

공하여 유효한 자료, 증빙을 제공 못하여 표처와 본사에 배

당해야 할 수입액을 정확히 구분 못할 경우,

  다) 표처가 수입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기타 상황이 

발생할 경우.

< 표처 세  납부 방법을 확정한다는 문제와 련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통지>([86]財稅外字第055號) 제 3조 규정에 따르

면 외국업체 표처가 본사 거래처, 기타 기업을 한 개

업체 소개, 리 등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련 사무

소는 소재지 세무기 에 신청하여 비 을 받고 경비지출액으

로 환산한 수입에 따라 세 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운송업체 표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문

제와 련하여(연락사무소 면세혜택 향유 여부), <국가세무총국

의 국정부와 한국정부간 이 과세 방지 정 발효에 한 통

지(国家税务总局关于我国政府和韩国政府避免双重征税协定生效的

通知)>(동 통지는 소득세에 용)(1994.9.22) 제 8조에 따르면 선

박 는 항공 국제운송업무를 경 하여 취득한 이윤은 본사 

는 실제 리기구가 조약을 맺은 국가에서만 세 을 징수합니다. 

즉, 한국운송업체가 국 지에서 표처를 설립할 경우, 국

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운송업체가 

설립한 표처는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업세는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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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락사무소 현지직원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베이징 소재 연락사무소입니다. 지직원을 해 지 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에 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외국기업 상주 표기구에 견한 국직원의 노동 리업무

를 더욱 잘 수행하기 한 북경시 노동국의 통지>[京勞 發(1996)133

號]의 규정에 따르면 외사 서비스 업체(연락사무소 신 직원을 리

해 주는 기구. FESCO 등)는 <북경시 노동자양로보험규정> (북경시인

민정부령[1998]제2호), <북경시 기업직원 실업보험규정> (북경시인민

정부령(1994)제7호령) (1999년 <북경시실업보험규정>에 의해 폐지됨)

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소재지 는 (縣)노동국에 국직원을 해 

양로보험  실업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외사 서비스 업체는 아울러 <북경시 지방소속 직원  퇴직인원의 

병 의료비용의 사회총 모  련 규정>(북경시인민정부령(1995)제

6호)(<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으로  체됨)에 의하여 국직원을 

해 병 의료 사회총 모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공 자 리 강화에 한 국무원의 통지> (國發[2002]12호)에 

따르면, 업체에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업체  개인 모두 주택공

자 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북경시<산재보험조례>실시방법>(북경시인민정부령제140호)의 규정 

 북경시 산재보험 업종 기 비율  유동 등 표에 의하면 표기

구 역시 확정된 비율에 따라 공상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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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기업직원생육보험규정>(2005년 7월 1일 부터 시행) 제2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북경시 행정구역내의 각종 기업은 북경시 장기

거주 호구를 갖고 있는 직원을 해 생육보험비용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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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락사무소 수석대표의 개인소득세는?

질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한국인이 수석 표인 경

우, 개인소득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연락사무소의 외국직원과 마찬가지입니다. < 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 내에 주거지가 있거나 

는 주거지가 없더라도 국 내에서 1년을 체류한 개인은 국 내와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에 해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

令(142號)]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다음

과 같은 산정방식으로 소득액에 하여 세 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월 임 , 여 - 1600원 - 3200원 = 납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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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보험 일부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  사회보험 일부를 리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직  직원에게 

지  가능한지를 알고자 합니다.

답변   <외국기업 표처의 국직원 고용에 한 리규정> (북경

시 인민정부 제6호) 제 5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 표처에서 

국직원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외사 서비스 업체에 의뢰해야 하며 사

사로이 는 기타 업체  개인에게 의뢰하여 국직원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그러나 실제 으로는 자체 고용 후 외사서비스업체에 등록

하면 됨). 

동 리규정 제 8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사 서비스 업체는 < 화인

민공화국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국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

며 법률에 근거하여 통일 으로 국직원을 해 사회보험비용을 납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비용은 표처에서 직  직원을 해 납

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직원에게 지 할 수도 없습니다. 

KOTRA베이징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평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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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사 파견직원의 급여를 전액 한국에서 지불하는 경우는 어떤지요? 

질의   국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본사 직원을 장기 견한 후 

여를 액 한국에서 지 하게 되면 국 세법에 되지 않는지 궁

합니다. 물론 사무소는 일체의 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사무소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도 없습니다. 그 게 되면 국 내에서는 

직원에 한 일체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나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사무소 견 인원에 제한이 있는지 궁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명 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답변   사무소에 183일 이상 즉 장기 견된 직원은 반드시 개인소

득세를 국에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  이 과세방지 정에 의거

하여 개인소득분에 한 소득세를 국에서 납부한 후, 국에서 소득

세 납부 증빙을 가지고 한국에서 소득세 환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의 4  보험은 국인에 해당되고 외국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

다. 사무소 견 인원에 한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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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공무역(래료․진료가공)

1 진료가공시 중국내 구매 원자재 대금을 한국본사가 결제할 수 있는지요?

질의   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국 A시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

는 가방 회사입니다. 한 가지 궁 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희 회사의 무역방식은 진료가공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원부자재는 국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국 자재업체에서 A시 우리 투자법인에 납품한 자

재비에 하여 한국 본사에서 지불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진료가공은 바이어(본사)가 원, 부자재를 공 해주는 것이므로 본사

와 국 자재업체가 직 인 거래를 하는 형태로 하고 납품장소만 

국으로 할 경우 본사와 자재 업체간에 필요한 서류(한국에서 세무

상 인정받을 수 있는)가 있는지요? 를 들면, 로포마 인보이스, 거

래 명세표, 자재 납품 공 계약서, 거래 사실 증명 확인서 등이 필요

한지요?

이런 서류들이 비되면 가능한지, 아니면 서류가 비된다고 해도 

기본 으로 불가능한지 궁 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납품을 하는 

자재 업체들이 기업통장이 아닌 개인명의 통장으로 송 받기를 원합

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의 해결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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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진료가공과 내료가공의 차이

  진료가공은 국에 있는 자사의 책임하에 원부자재를 유상구매하

여 수출품을 완성가공한 후, 역시 자사의 책임하에 수출 매하

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취할 경우 수입원자재와 수출 완성품

은 모두 자사의 이름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한편, 내료가공방식은 한국의 본사가 ( 국이 아닌, 한국을 비롯

한 외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무상 공 하는 방식이어서 국 국

내의 원부자재 공 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 국내에서 공 하

는 것은 비정상 인 방법으로서 만약에 국 내수 구매을 원하신

다면 진료가공방식을 택하여야 합니다. 단, 한 계약에 하여 진

료와 내료가공방식을 동시에 채택할 수는 없으며, 둘  하나의 

방식을 택하셔야 합니다. 

2) 결제방법

  따라서 진료가공무역에서는 국 자사의 이름으로 증치세 용발

표(부가가치세 용 세 계산서)를 받고서 증치세를 내고 원부자

재를 국에서 내수로 구매하면 됩니다. 완성품 수출 후에 증치

세를 환 받으시는 방법과 보세물류원구를 통하여 ( 국산 자재

를)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가공무역수책을 만들어 증치세를 면세

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료가공무역에서는 자사의 국내수(원부자재)구매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치세 발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본사가 

원부자재 공 업체에 직  을 지 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하

는 데 이 때에는 외화로 결제하여야 하고 물품 공 에 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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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증빙을 갖춘다면 한국 세무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단 회사 이름으로 을 결제하셔야 됩니다. 이 때에도 역시 

보세물류원구를 통하여 가공무역수책을 만들어 ( 국산 자재를)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증치세를 면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게 보세물류원구를 통하는 것은 국산 자재를 내수구매 할 

때 내료가공무역에서 가공무역수책(이 의 등기수책)의 리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국산 자재를 원자재로서 수입했다는 증

빙을 수책상 등재할 수 없기 때문에 완성품의 개수 수량 리에

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각 

지역에 있는 보세물류원구(청도, 련, 상해 등 9개 지역)를 통하

여 국산 물품을 재수입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게 하면 보세물류원구를 통과하여 나올 때 수책 리가 시작되

고 수출시 수책 리가 종료되므로 증치세 면세혜택(즉, 구매시 증

치세를 내지 않아도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제방법은 상기

와 동일하므로 한국의 본사가 외화로 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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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에서 다품종 소량 주문 시 임가공 관리는 어떻게?

질의   는 스포츠의류을 국 A시 공장에서 임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국에 있다 보니 자재를 국으로 실으면서 어려움이 많은

데,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 보니 매번 자재 선  시마다 어려움을 겪

습니다. 일단 면세신청을 하려고 면세북을 만드는데,  까다로워지

는 국세 의 기 에 맞추려니 세를 내지 않고 선 하는 것이 거

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첫번째로 loss는 최  3%까지 밖에 못 넣는다고 하는데 희 바이

어의 경우 소량 다품종으로 주문하는 바이어가 부분이다 보니, 한 

품목 오더당 수량이 워낙 작아(80~300장) 3% 갖고는 생산을 해 나가

기가 어려워 6~20%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스타일의 토탈 오더 수량이 100장이라고 해도 칼라별로 나뉘면 로스

는 더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게 만들어진 면세북(가공무역수책)을 국 사무실로 보내면 그

쪽 담당자는 최  3% 이하로 해서 다시 보내라고만 하고, 는 그

게 되면 자재가 다 못 실려서 작업에 문제가 많아 수정할 수 없다고 

하고.... 

1) 이럴 경우 미리 한 분량의 자재를 공장에 보내놓고 이를 세

에 신고한 이후, 수출할 때마다 소진된 수량을 차감하는 방법

은 없는지요?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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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 된 자재가 불량이 났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다시 한국으

로 돌려보낸 뒤 돌려보낸 수량만큼 다시 실을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불량이 났다고 해도 추가로 필요한 선 분에 해서는 

희 쪽에서 막 한 양의 세를 내서라도 선 을 하는 방법 밖

에는 없는 건지요? 

답변   첫째, 국에서 손모량(Loss)이 인정되는 한도는 한국내(기업 

자율 소요량 계산 방식)에서와는 달리 국가 단모표 에 근거하여 결

정됩니다. 따라서 그 정해진 한도를 상회하여 인정받는 것은 실 으

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품종 소량 주문방식에 따라 임가공(내료가공)무역을 한다면, 

자각 품종(스타일, 모델, 칼라 등)별로 보다 세분하여 세 에 수입원

자재의 로스율을  최 한으로 등록(비안)하고, 로스로 인정받지 못하

는 불량자재 등은 퇴운(반송)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

용가능한 잉여자재는 동일기업의 동일한 무역방식의 자재로 이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 단모표 (국가지정 단 소요량 표 )에서 허용하고 있는 

손모량(Loss)의 범 를 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단모표

에서 컨  3%로 로스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반드시 

수하여야 할 규범입니다. 

국의 법규 용이  엄격해지고 있음을 주지하시리라 믿습니

다. 귀사의 안을 해결하려면 이 업무의 문가인 해  담당 공무원

의 지도나 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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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등기수책이나 수입자재를 리하는 방법은 계약 한 건을 한 

권의 등기수책으로 리하는 방법( 는 여러 권의 수책으로 한 건의 

계약을 리하는 방법)과 여러 건을 한 권의 수책으로 리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실 인 용방법은 업체사정에 따라 달

라지기 때문에 이 분야의 문 세사와 의하되 세사로 하여  

회사가 처한 상황을 확실히 이해한 다음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은

지 추천토록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 입니다.

셋째, 불량 자재분은 한국의 약반송의 형태로 반송할 수 있습니

다. 국 장의 통 실무요원(보 원)들의 학력은 고교나 문  졸

업 정도이어서 업무 숙지도 수 이 높지 않고, 책임감이 높지 않아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물품(불량자재)을 반송한 

후에 역시 면세( 세, 증치세)로 원부자재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체물품의 수입에는 세 등을 면세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가능한 잉여자재는 동일기업, 동일공장, 동일한 무

역방식의 자재로 이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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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가공비 실사대조 후 말소(核銷)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질의   희는 국에 임가공 제조회사를 설립하고 한국과 임가공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에 국에서 문서가 왔는데 국 

외환국에서 임가공비에 해서 핵소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소에 한 내용은 한국에서 100장의 원자재를 보냈고 90장을 받

았는데 (10장은 국에서 불량) 한국에서 검사하니 10장이  불량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0장에 한 것만 임가공비를 송 하

는데 국에서 임가공 제품을 90장 보냈으니 나머지 10장에 해서도 

돈을 송 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송 하기 싫다면 핵소를 해야 하는데 핵소를 하기 해서 한

국품질검사부문의 보고서와(10장이 한국에서 불량이 났다는 승인) 주

국 한국 사 의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한

국품질검사부문 보고서를 한국에서는 해주는 곳은 없고 주 국 사

도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책 내용을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00사의 국와 홍

콩의 회계와 세무) “내료가공기업은 해 등기수책과 경무 의 비 문

서를 지참하여 가공수수료에 하여 핵소한다. 진료가공무역의 경우 

일반 으로 액을 수취하여야 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액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먼  외환국의 비 을 받아야 하며 차감되는 부분에 

한 진구합동(수입계약)과 보 단(통 서류), 해 등기수책을 제공하여

야 한다. 따라서 외환국과의 사  의를 거쳐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상호 계산하여 잔액을 정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국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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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료가공기업이고 국과 한국기업은 내료가공무역을 하고 있습니

다. 어떤 방식으로 핵소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 합니다.

답변   내료 는 진료가공방식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각 임

가공 계약 건별로 등기수책을 발 받아 사후 리를 하게 됩니다. 진

료가공 방식의 임가공은 임가공비만 정산하는 경우보다는 수출용원자

재의 수입액과 원부자재를 사용해 창출하는 수출액등 주요 내용에 

해 당사자간에 합의한 임가공계약서를 검사하여 수입수량  액, 

수출수량  액, 소모율 등을 비 하여 수책을 발 하고, 이 수책에 

따라 수입, 수출  수출  입 까지의 과정을 사후 리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90장의 임가공비를 수출 신고한 경우는 수출

 액이 반드시 일정기한 내(보통 60일에서 90일내)에 입 되어야 

합니다. 임가공합동계약에 불량품에 한 정산방법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동 계약 내용에 따라 불량품의 정산 차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외 인 경우입니다. 

수출후 수출 의 입 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외환 리를 철 히 해야 하는 국 당국의 입

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차이고 수출입업자들도 이런 사후 리

차에 조를 해야 합니다. 상호계산 등에 의한 정산방법은 수출액 

에서 원부자재 을 상계한 차액을 정산한다는 것으로 불량품의 

액을 차감하고 잔액만을 정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이하는 외환 리국  결과입니다. 해 외환 리국에서는 보

통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한국측에서 정식 클 임증명서를 작성

(한국본사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불량이 발생했다는 증명)하고 

국 내료가공기업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불량이 발생했다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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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작성해 제출하면 보통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도 외환 리국에서는 불량품을 다시 국공장으로 보내

야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구냐에 따라 해결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 으로서는 외

환 리국 담당자와 잘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

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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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창(轉廠)제도를 아시나요?

질의   임가공 가공무역에 해 궁 한 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산동성 소재 A업체가 1차 가공을 마치고 동성 소재 B 업체에게 납

품을 한 후, B업체는 마카오의 C업체에 물건을 수출합니다. 마카오의 

C업체는 물품 을 B 업체가 아니고 A업체로 송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B업체는 단지 탁가공업체일 뿐, A업체가 수출 주

체이고, 거리가 멀어 직 인 수출 핸들링이 어려우므로 포워딩업체

를 통해 수출을 하고, 을 결제 받는 것이 통상 인 방법인 것 같

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 로 업무진행이 가능한지요? 제가 듣기로는 

이러한 방식을 < 창제도>라고 하는 것 같은 데 맞는지 모르겠습니

다. 만약 진행 가능하다면, 구체 인 차 등에 해서도 알려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A업체 1차 가공완료 - 납품 → B업체 2차 가공완료 - 수출 → 마

카오 C업체 → 결제는 A, B업체로> 

이는 이른바 심가공결 (深加工結轉)이라고 부르는 가공무역방식으

로서, 가공무역업체(A 上游 業, 간재 단계 생산기업)가 보세원자재

를 가공한 상품을 타 가공무역업체(B 下游 業, 최종재 단계 생산기

업)에 넘겨 추가 가공을 한 뒤 재수출하는 가공방식입니다. 가공을 

해 가공물품을 A에서 B로 넘기는 것을 바로 창(轉廠)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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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수출입 차와 동일한 차를 밟아 소유권의 이 이 이루어지게 됩

니다.  

그 구체 인 진행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출기업 A는 소재지 세 의 보세업무 할부서에 출계획 

등록수속을 하고 심가공결 신청표(深加工結轉申請表)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입기업이 있는 동성은 창제도의 활용이 빈번한 

지역이어서 심가공결 의 리방식이 2002년 이후 간편해졌습니다. 

즉 출세 과 입세 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입지 세

( 동성 B기업 소재지)의 세 심사 허가를 받는 것으로 입 출 허

가가 완료됩니다. 그 후 화물을 발송하고, 그 화물수량에 근거하여 이

월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통 처리 차는 입기업 수입통 서류 입력 → 자신고 → 자

서류 심사 → 서류 수 → 수입통 서 통 심사 → 자시스템 발송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때 A, B 업체는 모두 수탁가공업체로서 각각의 가공분에 하여 

가공임을 수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C는 A, B 업체에 각각의 가공임

(외화결제)을 지 하게 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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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가공 투자기업, 채권 채무상의 차액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질의   희 회사는 국 ○○성 ○○시 경제기술개발구에 100% 출

자한 투자법인을 설립해 운 하고 있습니다. 국 투자법인은 한국에 

있는 본사와 생산 차수별 계약을 맺고 본사에서 원,부자재를 무환으

로 받아서 임가공을 하고 이를 다시 본사로 수출하면 한국 본사는 입

고되는 수량에 한하는 가공임을 T/T로 송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이 발생되었습니다. 생산을 하다 보면 생산 

loss가 생깁니다. 물론 추가생산도 있을 수 있지요. 희 국 투자법

인 무역담당 직원이 지인인데 가공 후 계약서에 기재된 수량 로만 

수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담당 직원의 변은 이 습니다. “계약수량보다 게 수출을 할 경우

에는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입하 기 때문에 수출되지 못하는 부분

만큼 수입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며 “그럼 계약서를 생산된 수

량만큼으로 수정해서 재신고를 한 다음 수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 라

는 희 질문에 “신고 기간이 일주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시각을 

다투는 우리 회사 특성상 납기를 맞출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국 투자법인은 수량이 약간 모자라더라도 계약서

에 있는 수량 로 수출서류를 작성해서 통 시키고 외상매출 채권을 

수출면장상에 있는 계약수량으로 계상하고, 여기 한국에서는 실제 물

건의 입고수량 만큼을 채무로 계상하다 보니 자연 으로 상호간 채

권, 채무 액이 상이하게 되고 그 액이 계속 되는 결과가 래 

되었습니다. 통상 인 무역 행인 “10%  5% more less” 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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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지 세 에 문의하여 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희 질문에

도 담당직원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1) 이 사안의 해결방안이 혹시 없을까요?  

2) 두번째 자문을 구할 사항은 세무회계 인 문제입니다. 상기 상황

이 계속되다 보니 채권, 채무 액의 차이가 계속 되고 정리

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 내부에서 본 채권, 채무의 상이

액을 손해배상(Claim)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를 들어 

“납기지연, 품질불량, 수량부족 등”의 사유로 처리하여 그 상이

액을 상계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련, 국 회계

나 세법상 외국으로부터 손해배상(Claim)을 당했을 때 처리가 

가능한지, 한 세법상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

다. 

답변   

1) (고문 세사)

 ◦문의기업의 임가공 무역개요 

  1. 임가공 합동서 작성 - 스타일 별로 계약하는 것으로 보임 

  2. ○○시해 에 등록(비안) - 등기수책 발  

  3. 원부자재 무환으로 수입

  4. 제품가공후 한국 모기업으로 수출 

  5. 가공임을 모기업으로부터 신환(T/T)으로 송  받음.

  6. 세  등기 말소(核銷) 상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아래의 번호는 상기 항목의 번호를 그 로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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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항목 : 각 스타일별 단 실량과 정상 손모량(Loss)을 계산한 옷

본 등 제조사양서  계약서(합동서)상에 정상 손모량이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단됩니다. 

2번 항목 : 따라서 등기수책에도 원, 부자재의 수량과 이 자재를 가

지고 만들어질 제품의 수량이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으

로 보입니다. 

3번, 4번항목 : 원부자재 수입시 면세부분을 과세 추징당하지 않기 

하여 담당자는 등기수책상의 수량을 100% 수출한 

것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5번 항목 : 한국 모기업에서는 실제 수입되는 수량만을 입고 처리

하면서 외상채무가 국수출 신고분보다 통상 게 발

생하게 됩니다. 

6번 항목 : 국 투자기업에 기록된 외상채권과 한국 모기업에 기

록된 외상채무의 차액이  커지게 되어 그 로 두면 

큰문제가 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방안)

첫째 : 과거문제의 해결방안(일시 인 수단) - 국에 기록된 외상

채권액과 한국이 지불해야 할 외상채무액의 차액분을 어떻

게 해소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클 임을 제기하고 그 차

액을 손해배상 (지체배상, 품질불량)으로 청구하는 것도 하

나의 방법입니다. 차액분과 손해배상 을 상쇄시키는 셈이

지요. 이 방법은 증빙서류(송수신 메시지, 합의서 등)를 구비

하는 것이 건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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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 앞으로의 근본 인 해결방안

  ① 00해 에 불량률과 로스를 보고하고 손모량을 재보다 높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결방식의 가장 큰 애로(한계)는 

수출가공구 등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국가단모표 에 따라 

손모량의 상한선 이상으로 손모량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입

니다. 이 때 작업공정도, 옷본, BOM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해  실사도 나올 것입니다 

  ② 여태까지의 데이터를 면 히 검토하여 손모율을 얼마로 잡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계약서나 수책 리를 할 때 수치상

의 오차(차액 는 과다수출 신고량)를 여야 합니다. 이때도 

수치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수치가 크지 않을 테니

까 세 에 이 사실을 보고하면 용인이 될 것으로 단됩니다. 

  ③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과다 계상되는 외상채권 부분이 일부 

해소될 수 있습니다. 

  ④ 실제수출량이 비안(계약등록)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비안의 

내용을 해 에 변경 신고하고 수출을 하는 것이 추후 가공임

의 결제와 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됩니다. 

  ⑤ 핵소(계약의 말소)단계에서 수입된 원자재의 수량, 량과 완

성품의 수량, 량의 차이가 세  인정분(손모량) 이상일 경우

에는 로스로 발생한 자투리, 불량품, 폐기물, 부산물, 잉여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세 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불량, 

부산물, 잉여자재 등의 Ship-Back 등)해야 합니다. 내수 매

분으로 간주하여 세, 증치세 추징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이

며 정상 인 처리방법은 원자재 공 자에게 반납(반송)할 것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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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문 회계사) 국의 자회사와 한국 본사의 채권채무 잔액은 실

제 지 할 액으로 상호 일치하도록 회계처리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수정 방법은 다음 선 분에서 차이가 난 원인과 반 로 조정하는 방

법을 일차 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품질 불량이나 Claim으로 정리하면 일시 으로 채권채무 잔액은 

일치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세무상 인정받기가 아주 힘들 뿐더러(본

지사간에는 거의 불가능함), 외화입 이 안되면 수출가공비 외화입  

정산(외화핵소)을 지법인에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임가공료

의 계산  정산 방법 즉 채권채무의 계상과 지법인이 수출용 원부

자재의 사용량 계산  정산방식은 연 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만 서로 다른 별개의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통 서류와는 별개로 실제 가공비 정산서를 작성하도록 

이원화가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법인에서 수출용 원부자

재 수책 정리시 일시 인 부족인 경우 다음 선 분으로 부족 생산량

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수책정리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상이 계속되는 것은 Loss분에 한 정산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

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Loss분을 정산하고도 계속 부족 상이 장

기화될 경우 소요량 환산율을 해 에 실지정황에 맞게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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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공무역에서 투자금액에 따라 관세, 증치세를 예치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질의   지난 2004년 4월 이후 천진 00지역에 30만 달러 이하로 투

자한 가공무역기업의 경우 원자재 수입시 기장제도가 아니라 세와 

증치세를 치하고 수출후 검사완료(수입등록사항 말소)가 된 후(核

銷)에 련 치 을 돌려받도록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가공무역기업은 세 에서 발 한 <가공무역수책>으로 리

를 하며 원자재 수입 시 세  증치세의 치에 련된 규정은 “기

업 리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에서 처음으로 가공무역 진행시, 

세 은 상황에 근거하여 기업에 보증  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

자재의 세와 증치세의 합을 과하지 않는 범  내에서 보증 을 

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공한 제품을 수출한 후, 세 에 신청을 하여 검사말소(核銷)하고 

련 보증 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산동지역의 용 황을 살펴 

볼 때 임 공장이거나 지투자 연한이 오래 되지 않은 기업들에게 

보증  치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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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계․세무

1 투자 예정기업의 세제 관련 주요 문의 사항

질의1   안녕하십니까? 희는 국에 투자하려는 회사로 공장을 설

립하려는 이유는 재 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인 A사에 부품

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품을 재 A사가 있는 B시에서 

만들어서 바로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A에서 이 물건을 만들어서 

국시장에 는지, 제3국으로 수출하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때, 국 공장 쪽으로 원자재를 한국에서 보낸다면, 세와 증치

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 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 세를 환 받

을 수 있는지요? 환 받는다면 몇 %나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1   국에는 세환 제도가 없습니다. 신에 수입시 에서부

터 수출용 원자재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용으로만 원자재를 사용

할 경우 수입 시 세,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징수유 하고 수출이행 

여부를 사후 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품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증치세의 경우 17%, 13%, 8% 등

의 징세율로 운 하고 있고 세는 HS 코드와 원산지에 따라 세율이 

다양합니다. 



100 Q & A로 본 중국투자 A to Z

질의2   국 지에서 원재료를 구입하면 증치세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환 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환

은 되나 시간이 2~3년 소요된다고 들었는데요. 17%의 증치세  13%

의 세 을 환 받을 수 있다는데 13%가 맞는지요? 

답변2   증치세의 환 은 수출 개시 이후 13개월분부터 환 받을 세

액이 확정됩니다. 환 받을 세액이 확정된 시 으로부터 실제 환 이 

되는 시 은 각 지방세무국의 재정상황에 따라 3개월 내지 6개월 

는 그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부분 품목의 징세율은 17%, 환 율은 13%이지만 이 역시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이 경우 매입증치세액  매출액의 4% 상당액은 환

이 안되므로 수출 계상시 에는 매출원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질의3   지 사람에게서 국 B시에 TAX FREE ZONE 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지역에선 세나 증치세가 FREE 하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인지 자세히 알 수가 있을까요? 

답변3   부분의 연안 개방도시에는 보세구 는 수출가공구가 있

습니다. B시의 외자유치 담부서(보통 상국)나 KOTRA의 당해 지역 

무역 에서 소개받으시면 됩니다. KOTRA의 홈페이지에 구체 인 법

인 설립 차가 자료화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한국어 는 어가 

능통한 투자 담 실무자들을 통해 아주 극 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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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런 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하여 세, 증치세가 유 되는 반

면 임 료가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세, 증치세를 유  받는 혜택

과 지 자재의 조달 가능성  기타 투자비용 등을 비교하여 최 의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손모량기 (국가단모표 )을 맞추기 힘든 제품군을 생산하는 

업체는 수출가공구 등이 유리하며, 국산 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경

우는 보세물류원구에 인 한 지역(일반지역 포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시 말 드려서 한국의 수출자유지역 등과 같이 특정지역 단 로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무역시스템에서 수출을 제로 

원자재 수입 시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장소와 련이 있다기 

보다는 기업의 종류나 하는 무역의 종류에 따라 면세혜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의4   수책등기는 들여온 원자재를 가공하여 모두 수출할 경우 

세, 증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희가 공 한 부

품을 A사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모두 수출할 경우 희 회사가 수

책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A사에 공 하는 자체가 내국거

래가 되어 원자재에 한 세, 증치세를 모두 부담해야 됩니까? 

답변4   A사가 귀사의 부품을 납품받아 량 수출하면, 량 수출을 

제로 수입시 징수유  받은 세부분은 수출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귀사와 A사 간에 심가공결 ( 창)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면 수책등기와 사후정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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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치세와 련하여서는 국내의 다른 기업에 매 후 그 회

사가 가공한 후에 수출한다 하더라도 국내 내수 매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사가 납품처(귀사)의 부품을 량 재수출하

는지 여부와 계없이 해당 구입분에 한 증치세(17%)를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A사가 수출 후 환 받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안

합니다.

상기의 문제에 해서는 두 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즉 심가공

결 ( 창)방식으로 귀사가 생산한 가공물품의 소유권을 A사에 넘겨 

주면서 핵소처리(가공무역수책 등록말소)를 하고 A사는 귀사로부터 

가공물품을 공 받는 단계에서 수책 리를 하 다가 수출 후 수책 리

를 끝내는 방법입니다(단, 매입세액 공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보세물류원구를 통해서 가공물품을 A사에 공

하는 방법입니다. 매입증치세 문제와 련하여 좀 더 효율 인 방법

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5   이건 제 개인 인 생각인데, 만약 공장을 B시에 짓지 않고, 

홍콩에 법인 설립후 홍콩법인이 심천쪽에 공장을 지어 물건을 만들고 

다시 홍콩으로 수출한다면, 한국에서 심천쪽으로 나가는 원재료가 수

책등기가 되서 세와 증치세가 면제되고, 국내에서 구입하는 원자

재도 증치세가 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의 생각이 맞습니까? 맞다

면 B시로 보내는 물류비만 제외하고는 훨씩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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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5   홍콩에 수출한 부품을 최종 사용하는 지역이 국내인 경우 

홍콩에서 국으로 재수입하는 물류비와 홍콩법인 리비용 등을 부

담하고도 세, 증치세의 환 부분이 유리한 경우 가능한 방법 의 

하나입니다. 

단 법인의 리비를 고려하거나 물류비를 고려하면 국 내에 공장

을 짓고 물류의 이동은 심천의 염 항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 (법인 리비가 필요 없게 됨)이라고 단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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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 중국 투자기업이 자주 겪는 세무 의문점

질의1   는 국에 투자 기인 회사에 근무하는 리 담당자입니

다. 아직 국 지사정과 각종 법규를 잘 모르고  국어로 의사

소통이 안 되어서 업무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련, 재 세

무회계 담당자로서 의문 이 있는 부분을 문의드립니다. 

회사 장부에서 보면 7월말 재 매출은 81만 앤이고 원가는 80만 

앤, 경상손익 자 50만 앤입니다. 여기서 보면 상품 매가격이 

원료구매 가격보다 낮거나 비슷하여 원가비용과 정상 인 업무수입의 

비례가 맞지 않습니다. 혹은 원료 구매가격이 무 높아서 이런 상

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미납 증치세가 20여만 

앤 남아있고 이번 년도에도 증치세를 납부하지 못할 걸로 상됩니

다. 국 유 규정에 따르면 세  납부률이 2%(2% 보다 거나 하면 

증명자료를 보고해야 함)가 안되면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을 취소

해 버리고, 이 게 되면 증치세 수증을 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의 생산발 과 시장개척 등에 불리할 뿐만 아니

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면 재의 재무상황도 다른 해결 방법

이 없습니다. 한편, 세무조사의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재 사업 기로서 시장 침투  사업 아이템 확장을 하는 

단계에 있어 일부 품목은 자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시장의 

가품 공세에서 당사의 제품 품질과 랜드 이미지가 정착될 때까지

는 상당한 기간 어려움을 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이익을 내

고 싶지 자를 내고 싶겠습니까. 의 세무정책이 사실인지, 그리고 

회사의 명한 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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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세무국에서 부분의 외국인투자법인 과세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증치세와 매입증치세의 차액은 과세기간이 1개

월인 경우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증치세가 있

고, 년도에도 증치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은 매입증치세가 매출

증치세액보다 일시 으로 큰 경우 외에는 상이 잘 안 됩니다.

질의2   지 소재지인 B시 국세청에서 본사의 해  완세증명에 

해 의심하고 있는데 원인은 본사에서 신고한 세  액과 A시 국세

청(A시는 시인 B시가 소속되어 있는 지구 시로 상  행정단

임)에서 B시 국세청에 달한 액이 일치하지 않는 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국의 요청에 의해 지난 6월에 련서류를 세무

국에 제출하여 차이를 해명한 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체

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무 이야기도 없었으나  다시 그런 이

야기가 나와서 답답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수입에 따른 국 세국

과 세무국과의 업무 흐름이 어떠하며 회사가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

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2   세, 증치세의 납부는 세국이 산 발행한 납세고지서 

(해 수입 세 용 수증  해  수입증치세 용 수증)에 의해 

지정은행에 직  납부하므로 자동 산으로 납부내역이 사후 리되고 

있습니다. A시 해 에서 B시 국세국으로 수입건별로 세, 증치세 세

을 이체하거나 내역을 개별 통보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국세국에서 산망을 통하여 조회 확인하여야 하나 그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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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번잡하여 회사에서 보 하고 있는 은행에 납부한 수증 등의 

증빙을 직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  완세증명의 착오여부를 가리기

도 합니다. 종종 해 완세증명이 회사에서 신청한 로 착오 발행되는 

사례가 있어 국세국의 퇴세부문에서 확인 조를 철 히 하고 있습니

다.

질의3   재 투자법인인 당사에는 본사 견 주재원 5명이 근무하

고 있습니다. 지  사업의 정황을 분석해 보면 향후 약 3년 정도까지

는 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상하고 있습니다. 자기업에서 주재

원의 료가 많이 지 될 때 오히려 탈세 의를 둘 것으로 상되는 

바 주재원들의 여(주재수당)를 한국 모기업이 부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세법상 모기업과 투자법인간 이 가격 문제를 

상하고 있습니다. 그 더라도 투자법인의 정상화를 해서 한국 모기

업이 주재원 여를 장기간 부담하게 되면 국 지 세법상(기타 법

규) 문제 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3   지 지가 한국 본사이더라도 소득의 원천이 국 지법인

에 근무한 댓가인 경우에는 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한 조세 약

에 의해 183일 이상 국에 주재하는 경우 국 거주자로 간주하므로 

주재원 여에 한 소득세 신고를 그 이상 장기간 동안 B시 세무국

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본사의 여 지 내역과 한국에서의 납세증명

을 요구하는 등 세무간섭이 있게 됩니다. 이 가격 문제와는 별개로 

개인소득세의 납부를 독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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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4   당사는 국 내수 100%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출

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 등에 수출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수

출품 제조에 부담한 수입 세 부분은 환 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4   수출은 국정부 입장에서 장려하고 있으므로 내수용품을 

수출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무

역경 권을 신청하면 자동 부여되므로 원부자재를 직  수입하고 있

다면 수출도 가능합니다. 회사입장에서 수출 업 등록을 하지 않을 이

유가 없습니다. 수출에 필요한 해  등록 차를 거쳐 신고하시고 필요

에 따라 수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세의 사후환 제도는 없습니다. 

국의 세 리는 사 에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수출용 원부자

재로 수입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시 면세하고 철 한 사후 리

를 통하여 일정기간(보통 1년)내에 수출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108 Q & A로 본 중국투자 A to Z

3 중국, 일반납세인 승인 전의 매입증치세도 환급이 되나요?

질의   희 회사는 ◦◦시에 있으며, 재 공장건축이 완료되어, 

생산 에 있습니다. 국 매입증치세 공제와 련되어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납세인 신청  승인이 되기 에 발생된 매입증치세의 공제가 

가능한지요? 일반납세인 승인이 되기 에 자재를 일반무역으로 수입

하 고, 일부 자재는 국 내에서 매입하 습니다.  참고로 일반납세

인 승인은 4월에 받았으며, 매입증치세는 작년 9월부터 년 3월까지 

발생되었습니다. 만일 공제가 안된다면 년 3월 발생분의 경우 30일

내 신고하면 되므로 4월 에 공제 받을 수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최

후의 방법이지만 혹시 일반 납세인 승인일을 변경 가능한지요?

답변   안타깝지만 환 이 안 됩니다. 실무 으로 일반납세인 지정

일 이 의 매입증치세는 인증 확인 자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

서 향후 수출에 따른 퇴세신청시에도 포함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무국에서의 일반납세인 등록일의 조정도 힘든 실정입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세 에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통 일을 일반납세인 지정일 이후로 수정을 부탁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국내매입분도 마찬가지로 반품 후 재매입하는 

형식을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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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회사가 일반납세회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질의   국의 일반 공무유한공사가 일반납세회사가 되기 한 조

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일반납세자의 인정과 련하여 국가세무총국은 2004년에 

<신규 설립 상업무역기업 증치세 징수 리 련 문제에 한 국가세

무총국의 통지> (2004년 7월 1일 공표)와 <신규 설립 상업무역 증치

세 징수 리 강화에 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2004년 12월 1일 

공표)를 발표하 습니다. 상기 2개 통지에 따르면 일반납세자의 인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 상업무역 도매기업은 세무 등기일로부터 1년내 실제 매

액이 180만 앤에 달하는 경우에 일반납세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소형 상업무역 도매기업이 정상 인 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지

만 일정한 경 규모를 갖추고 있고 고정 인 업장소가 있으며 

상응한 리인원, 화물 구입 매 계약서 는 서면으로 된 의향

서가 있고 명확한 화물 구입 매 경로가 있는 경우, 그리고 매

액이 180만 앤 이상에 달할 것으로 상되는 경우에 주  세

무기 의 심사비 을 거쳐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찰기간  일반납세자로 간주하여 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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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정 인 경 장소와 화물 실물을 갖추고 있는 신규 상업무역 

소매기업은 세무등기 시 일반납세자 자격신청을 하는 경우에 일

반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기업에 해 찰기간  

일반납세자로 간주하여 리를 하게 됩니다.

KOTRA베이징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평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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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지세는 반드시 내야 하나요?

질의   국 지사의 모든 수출입 거래에 하여 인지세(인화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연간 1회 납부), 이에 하여 련 조례  

과세 상을 확인하 으나 계약문서에 하여 과세가 된다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실무 으로 국내 세 계산서, 수출입 인보이스를 모두 

계약문서로 보아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길이 없어 이 게 

질의를 드립니다. 세목 자체가 요도가 낮아서인지 자세한 정보도 

없고 당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조세를 내고 있지는 않는지 답답하기

만 하네요. 

답변   인지세 과세에 하여 < 화인민공화국인지세잠행조례(中华

人民共和国印花税暂行条例)> 제2조에는 아래 5개 조항에 속하는 증빙

은 반드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매매, 가공, 건설공정 담당, 재산 임 , 화물운송, 창고보 , 출, 

재산보험, 기술 계약서  기타 계약 성질을 띠고 있는 증빙

2) 재산소유권 이  증빙

3) 업장부(营业帐簿)

4) 권리, 허가증명

5) 기타 증빙(재정부에서 결정)

인지세 세율은 증빙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반 으로 0.03% 혹은 0.05%

입니다. 단, 가옥(건물)계약서, 선반, 비행기, 차량, 기계, 설비 등 재산 

임 계약서와 창고보 계약서는 0.1%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계산서와 인보이스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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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직원을 한국에 파견할 경우 기존 납부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한국으로 견할 국 직원에게 한국 본사에서 여를 지

할 때 국에서 따로 여를 지 해야 합니까? 만일 지 해야 한다면 

최소 얼마를 지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직원개인이 재 개인부담으

로 납부하고 있는 각종 사회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와 회사가 

부담하는 각종 사회보험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해시노동사회보장국(上海 劳动和社会保障局)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한국으로 견될 직원과 국 투자법인 사이 노무 계

가 아직 존재할 경우 사회보험료(개인부담 & 회사부담)는 반드시 정

상 으로 납부해야 하고, 여의 경우 재무정산문제로 인해 국내 투

자법인사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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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계감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질의   남경에 소재한 한국투자기업(자본  30억원)이 회계 감사를 

받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답변   회계 감사비용은 RMB 1,000원에서 심지어는 몇십만 앤까

지 천차만별입니다. 회사규모, 회사의 세무보고(稅務報告), 당해년도 

경 실  보고(年审报告)의 수 에 따라 액이 상이합니다. 구체 인 

것은 회계사무소와 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보고의 경우 회계사 필요 없이 회사내부의 회계담당이 직  정

리하여 세무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 실 보고(年审报告)일 경우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등록 자본 이 RMB 3,000만 엔이

라면, 비용이 최소 1만 앤 이상이 될 것으로 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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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파견 한국직원의 개인소득세는?

질의   국 견직원의 개인소득세 납세에 해 자세히 알고 싶습

니다. 

답변   국에 견된 직원의 국  거주 기간이 연간 183일을 

넘을 경우 납세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견 직원은 반드시 화인민공

화국개인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국과 한국에서 받는 여 총액을 국 세무당국에 신청하

여 총 액에 해당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한-  이

과세방지 정에 의거하여 이 과세 부분을 한국에서 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소득세 부과 시 기본 공제 액은 RMB 4,800원/월

(비용공제 1,600 + 외국인 추가공제 3,200)이며, 기본공제 후 세율을 

용해 개인소득세를 산출한 후 수입규모에 따라 일정 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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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소득세 세율 내역>

                                           (단  : RMB, %)

기본공제 후 소득 세  율 추가 공제 액

500 5% 0

500~2,000 10% 25

2,000~5,000 15% 125

5,000~20,000 20% 375

20,000~40,000 25% 1,375

40,000~60,000 30% 3,375

60,000~80,000 35% 6,375

80,000~100,000 40% 10,375

100,000이상 45% 15,375

개인소득세 계산법 : 기본공제 후 소득 × 세율 - 추가 공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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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윤분배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의   희 회사는 무석에 설립한지 5년이 되는 업체입니다. 이윤 

분배 시 배당이윤에 한 국내 세 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요? 4년 

동안 이윤 배당액을 부 재투자했습니다. 

합자회사 청산시 자산인 부동산 유동자산에 한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 을 공제하는지요? 그리고 국 정부로부터 법  규제가 있

는지요?

답변   이윤이라면 귀사가 기업소득세를 지불하고 남은 부분으로 

이 부분에 해 분배를 할 경우에, 국정부는 외자기업에 한 우

정책으로 소득세 납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사 청산시 부채와 손실을 청산한 후 잔여재산이 회사의 지분 취

득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하여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

다. 소득세는 귀사가 취득한 이윤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를 들

어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청산회사 지분의 투자 액 즉 자본 이 100

만 앤이고 잔여 재산가액이 200만 앤일 경우 차액 100만에 하

여 20%의 세 을 납부하면 됩니다. 즉 납부할 세 은 20만 앤입니다.

상기한 세율 20%는 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 业和外国 业所得税法>) 제 19조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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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세(기업소득세)율은?

질의   재 기 으로 국의 법인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기본 으로 세율은 33%(국세 30% + 지방세 3%)입니다. 기

업소득세(법인세)의 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제특구, 개발구, 보세구, 상해 포동 등 : 15%  

2) 연해구, 성도, 연강, 변경, 휴양지 : 24%(첨단15%)

3) 장려업, 수출 주도업종(70% 이상) : 50% 감면(최  10%) 

4) 10년 이상 제조업 감면 : 이익 발생연도부터 2년 면제, 3년 

50% 경감

5) 년 비 기술개발비(신제품, 신기술, 신공 ) 10% 증가: 50% 소

득공제(이월이 불가함)

6) 국설비의 40% 세액공제 : 소득세 증가액 한도(5년 이월공제)

7) 5년 이상 재투자시 소득세 환 : 40%(수출, 선진기술, 해남경제

특구, 농업개발 : 100%)  

기업소득세에서 공제 불가항목

1)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손실에 한 배상, 본사에 지불하는 특허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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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표를 3% 과한 공익구호 기부 , 각종 찬조

3) 한도(1,500만 0.5% + 0.3% ; 500만 1% + 0.5%) 과 비 

소득세 납부 : 분기 종료후 15일 이내 납, 연도 종료후 4개월 이

내에 정산납부(재정, 세무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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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익 발생시점은 어떻게 기산하는지요?

질의   국 강소성 소주시에 투자한 기업입니다. 외자기업은 2년 

면제 3년 감면 혜택의 기업소득세를 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

시 이 이익이 발생한 시 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이익이 발생한 시

이 지 회계법인은 1개월이라도 이익이 발생하면 그 해부터 시작하

여 2년 면제 3년 감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상식으로는 이익이 발생한 해부터 계산하여 2년 면제 

3년 감면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의 과세기간도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익 발생시 이 월 기 인지, 년 기

인지 궁 합니다. 

답변   국은 생산성 외자기업에 하여 2년 면제 3년 감면 혜택

을 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익 발생 후 첫 2년은 기업소득세를 지

하지 않습니다. 

국에서도 세무국에 1년 단 로 재무보고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즉 이익발생 시 이 연기 입니다. 를 들어, 1년  1개월만 이익이 

발생하고, 기타 11개월은 자가 나서 연간 통계로 볼 때 이익이 없

으면 이익발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한 경 기에 결손 이 있는 경우 5년간 이월하여 이익에서 결

손 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월결손 을 공제하고도 이익이 발생한 연

도를 이익 발생연도로 합니다(외상투자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 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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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주회사도 세제 혜택이 있는지요?

질의   국내 지주회사도 외국인투자기업이 받는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업무 일부 세수문제 련 재정부, 국

가세무총국의 통지> (財稅字[1994]083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련 법규에 따라 투자업무  투자 련 기타 업무(투자받은 기업에 

리, 양성, 리 등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에 종사하는 

경우, 생산성 외국인투자기업의 련 세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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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주회사가 중국 내에서 투자 시, 투자된 회사의 세제혜택은?

질의   국지주회사에서 국내에 투자했을 경우, 피 투자회사에는 

세 혜택이 없는지요?

답변   <외상투자 지주회사 투자 련 규정>(상무부령 2004년 제22

호)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기업을 투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그 회사의 지분  지주회사를 포함한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이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의 등록자본 의 25% 보다 낮지 않으면 그 투자

설립된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

주회사에서 국내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피투자회사는 

상기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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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윤 재투자 시 기납부 소득세 환급 여부는?

질의   국 외국인투자기업이 발생한 이윤으로 재투자했을 경우, 

투자액에 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40%를 환 하는지?

답변   < 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

자가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직  동기업에 재투자하여 자본

을 추가하거나, 는 자본으로 투자하여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 

경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투자자가 신청하고 세무기 의 비 을 

거쳐 재투자한 부분의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40%를 환 받을 수 있습

니다. 한편 동 조항은 국무원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국

무원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 제 

81조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제 10조에서 말하는 국무원의 별도의 

혜택규정은 외국투자자가 국내에서 직  재투자하여 설립, 확 한 

제품 수출기업 는 선진기술 기업  외국투자자가 해남성 경제특구

내의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직  해남성 경제특구내의 기 시

설 건설 로젝트와 농업개발 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국무원의 련 

규정에 따라 재투자한 부분의 기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액 환 받을 

수 있습니다.

<외상투자기업 재투자 환  련 문제에 한 국가세무총국의 회

답>(國稅函發[1995] 154호)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그 시행세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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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자 련 환  혜택 규정은 외국투자자에게만 용됩니다. 국내

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자로서 기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외국투

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업무 일부 세수문제 련 재정부, 국가세무총

국의 통지>(財稅字[1994]083호) 제 1조 2항에 따르면, 외국투자자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

한 이윤(주식 배당 )을 국내에 직  재투자하는 경우에 외국투자

자로 간주하며 아울러 기업소득세법, 그 실시세칙  기타 련 규정

에 따라 재투자 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투자자의 재투자에 한 기업소득세의 환  련 국가세무총

국의 통지>(國稅發[2002]90호)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 재투자 환  

련 문제에 한 국가세무총국의 회답>(國稅函發[1995] 154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아울러 투자업무에 

문 으로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업무  투자업무 련 업

무에 문 으로 종사하는 기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외국투자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아울러 투자업무에 

문 으로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한 

부분의 기납부한 소득세의 40%를 환 하고 수출  선진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재투자한 부분의 기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액 환 받

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는 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즉 국 지법인이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

법인의 주주인 외국투자자에게 이윤을 배당하되 송 은 하지 않고, 

직  재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하는 것이므로 환

혜택과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감면혜택도 가능합니다(청도

지역 외경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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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국에서 파견한 직원의 소득세 관련 규정 내용은?

질의   한국 견 인력의 소득세 규정 련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합

니다. 

답변   < 화인민공화국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한국 견 인력

의 소득세 신고 련 문제는 주소(거주처), 거주기간, 소득내원, 직무

별 등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 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업무인력

  - 국에 주거지가 없으며 1개 납세연도에 국에서 연속 는 

계 거주기간이 90일을 과하지 않거나, 는 세수 정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국에서 연속 는 계 거주기간이 183일을 

과하지 않는 개인의 경우, 국외 고용주가 지불하고 해당 

고용주의 국내 기구에서 지불하지 않는 임 은 개인소득세 

신고를 면제받게 됩니다.  

상기 개인과 련하여 국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에 국의 기

업 는 개인고용주가 지불하거나 국내 기구에서 부담한 임

소득 부분만 납세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국내 기업, 기구

가 실사확정(核定)한 이윤방법으로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 징

수하거나 업수입이 없어 기업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내 기업, 기구에서 임직하거나 고용된 개인이 국내

에서 근무기간 내에 실제 취득한 임 과 련하여 국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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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기구의 회계장부에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국기업에서 지불하거나 는 해당 국내 기구에서 부담한 

임 으로 간주합니다.

  - 국에 주거지가 없으며 1개 납세연도에 국에서 연속 는 

계 거주기간이 90일을 과하거나, 는 세수 정에서 규정

한 기간내에 국에서 연속 는 계 거주기간이 183일을 

과하지만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국에서의 근무기간에 국

기업에서 지불되었거나 는 한국기업으로부터 지불받은 임

소득은 모두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국외) 근무

기간에 취득한 임 소득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

습니다. 

  - 국 내에 주거지가 없지만 주거기간이 만 1년인 개인의 경우 :

국 내에 주거지가 없지만 주거기간이 만 1년 이상, 5년 이하

인 경우, 국내 근무기간에 국기업, 개인고용주와 국외 기

업 는 개인고용주로부터 취득한 임 은 모두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에서 임시 출국한 기간에 취득한 임 소

득은 국기업 는 개인고용주로부터 취득한 부분만 신고납세

하면 됩니다. 해당 국내의 기업, 기구가 실사확정(核定)한 이

윤방법으로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 징수하거나 업수입이 없

어 기업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내 기업, 기구

에 임직하거나 고용된 개인이 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실제 

취득한 임 과 련하여 국기업, 기구의 회계장부에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임직하고 있는 국 기업, 기구에

서 지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개인이 1개월 내에 국에서 근무기간에 취득한 임 도 

있고 국에서 임시 출국한 기간에 국내기업 는 개인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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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취득한 임 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당월의 응납세 을 

합산하여 신고, 납세해야 합니다. 

이사 등 고  리인력

  국내 기업의 동사(이사), 고 리 인력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사회 참가비 는 임 은 해당 인력이 국 이외의 지

역에서 직무를 이행하더라도 국내 기업의 동사 는 고  리

직무를 맡은 날로부터 상기 직무의 해임 까지의 개인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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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국에서 가공무역에 대한 면세 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청도의 성도시  하나인 A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가공무역 련 실무에 있어 궁 한 이 있어 문의 드립

니다. 

질의1   우리회사가 사출기계가 없어서 원료를 한국에서 들여와 A시

의 다른 업체에 외주가공을  후에, 이 제품을 다시 우리 공장으로 

가지고와 조립한 후에 한국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면세가 

가능한지요? 

답변1   결론부터 말 드리면 자체 공장에서의 가공정도를 살펴야겠

지만, 기본 으로는 자기 회사의 생산능력에 한계가 있는 공정에 해 

외주가공(외발가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수입시 면세를 신청하면서 

등기수책(내료 는 진료가공)으로 리하는 경우에는 면세( 세, 증치

세)가 가능합니다.

청도 지에서의 사정을 살펴보면, 이 경우 해 (세 )에 외발가공

에 한 수속을 사 에 밟아야 하지만, 수속을 밟지 않는 경우가 많

은데, 규정상으로는 이 차를 미리 밟아서 외주가공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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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우리회사가 원료를 한국에서 들여오되 도착지(데스티네이션)

를 사출 탁업체로 한 후에 그곳에서 사출을 하여 우리 공장으로 가

져와 조립한 후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도 면세가 가능한지요? 

답변2   이 한 면세 처리가 가능한 것이지만, 방법을 약간 달리 생

각하셔야 합니다. 심가공결 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애 의 수하인

(Consignee)을 사출업체로 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일차 가공하고, 출

기업(일차 가공기업)과 입기업(재가공 기업)의 등기수책을 해 에 

갖고 가서 결 을 신청하면 통상 3일 이내에 수속이 끝납니다.

양 기업간에는 마치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차를 밟게 

되고, 최종 가공 후 입기업이 완성품을 수출하고 해  등록을 말소

(핵소)함으로써 모든 차가 끝납니다. 

두 방법  세 의 리가 엄격한 것은 외발가공 쪽이며, 최  신청

시에는 공장 확인, 소요량 확인 등의 리감독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

간이 걸리는 것은 해 내의 보고체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

문이며 재량권의 역에 속하는 부분이어서 시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 있습니다.

외발가공은 소유권이 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공 후에 본 업체로 

물품이 회수되지만, 심가공결 방식은 소유권이 이 되기 때문에 재

가공기업 명의로 수출된다는 이 양자간의 차이 입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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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체 사용설비의 면세 한도액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   국 지 제조회사입니다. 최근 규모 확장으로 인해서 설비

와 형을 추가로 들여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 설

비 면세 한도액이 50만 달러까지인데, 새로 들여오는 설비가 이 면세 

한도액을 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 들여오는 설비를 해 면세

한도액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출자를 하거나 

채권 출자 환을 하면 어떨까요? 

답변   설비, 형 수입시 면세 한도액을 높이려면 증자가 좋습니

다. 귀사가 생각하시는 물출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출자를 하셔서 등록자본 이 증가되면 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

니다. 단, 채권 출자 환의 경우는 수입설비 면세와 계가 없습니다. 

물출자 혹은 증자에 하여 별도로 발표한 법규나 정책은 없습니

다. 증자 차는 회사설립 차와 같고, 비 이 상 으로 쉽습니다. 

우선 증자를 하시려면 회사 신설시 비 기 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채권 출자 환의 경우 1999년에 국가외경무 , 인민은행이 발표한

<채권을 주식으로 환하는 몇몇 문제에 한 의견(关于实施债权转股

权若干问题的意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출자 환의 경우 

반드시 채권이 외환 리국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채권 출

자 환은 융 등 자산 리기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  법인 설립시 장려산업으로 분류되었을 경우에는 새롭게 수입

하는 설비의 투자 액을 포함한 투자총액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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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등록자본 의 증가와 연동되어 증자를 해야 합니다. 그 지 

않을 경우 면세혜택을 리지 못합니다. 증자 신청은 당  법인 설립 

비 기 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려산업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경우

에는 기본 으로 수입설비에 한 면세혜택을 받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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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동차 수입시 세제 혜택이 있는지?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동차를 수입하고자 할 때, 세 상 혜택

이 있는지요?

답변   < 화인민공화국 세 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화물 감독

리와 세 징수, 감면 방법> 제 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

업이 투자총액 내에서 국가규정에 따라 기업에서 자체 사용하는 합리

인 수량의 교통도구, 생산용 차량, 사무용품을 수입할 경우에 수입

세와 공상 통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설비 세수정책 

련 국무원의 통지>에 따르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장려유형과 

제한(을)유형에 부합되고 아울러 기술을 양도하는 외국인투자 로젝

트의 경우,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하는 자체 사용설비는  HS 코드  

8702, 8703, 8704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하면 세와 수입단계 부

가가치세를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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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합자회사 및 기술지원 계약 추진에 따른 조세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 우리 회사는 A성 B시 지역에 50 : 50 합자회사 

설립과 련한 계약서를 국과 주고 받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환

경설비의 엔지니어링입니다. 합자회사 계약과 함께 기술지원 계약도 

병행하려 합니다만, 이와 련 국의 조세내용을 알고 싶어 문의드

립니다.

질의1   합자회사의 이사로서 국에 업무차 방문시 지불되는 이사

비용에 해 부과되는 세  내용  부과율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1   이사의 지   이사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책 

 직무수행이 고용 계에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지 에서 이사직무

를 담당할 경우에 지 되는 이사보수에 하여는 서비스 소득으로 분

류하여 세율은 과세소득이 20,000 앤까지 20%, 50,000 앤까지 30%, 

50,000 엔 과 시 40%를 용합니다. 

과세소득은 수입액이 4,000 앤 이하는 1,600 앤을 공제하고, 4,000

앤 과액은 20%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고용 계에 있는 경우의 이사에 한 보수는 여소득으로 분류하

여, 그 액에 따라 5%~45%의 진세율을 용합니다.

이사비용이 보수가 아닌 실제 발생비용을 정산하는 성격일 경우 직

 출장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실비 정산방식의 비용인 경우 

여소득으로 보되 일시 면세로 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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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기술지원계약서에 의거 유상으로 제공되는 도면에 한 세

  부과율은?  

답변2   사용료에 하여는 한 조세 약에 의해 10%의 제한세율을 

부담합니다. 

질의3   기술지원계약서에 의한 슈퍼바이 에 해 지불되는 비용에 

부과되는 세  부과율은?

답변3   슈퍼바이져의 지   체류기간과 비용의 지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슈퍼바이져가 지 합작법인에 소속되거나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으로서 슈퍼바이져 개인이 직  수령하는 경우 국내 

여 소득으로 분류하여 5~45%의 세율을 용하게 됩니다.

기술계약서에 의해 지불되는 기술사용료에 포함되는 비용으로서 한국 

본사에 지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로 분류하여 10%의 세율이 용됩

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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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국에서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의 경우 원자재 입고시 에 화표(發

票, 수증)가 처리되지 않고  지 시 화표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입고시 과  지 시 이 6개월 정도의 차이

가 납니다. 

이에 따라 화표 처리시 에 표처리를 하다 보니 원가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비정상 인 손익계산서와 차 조표가 발생합니다. 이를 

개선키 해 원자재 입고시 에 일단 표 처리하여 비용 처리한후 

화표는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데, 이때 기업소득세 신고 시 당해 비용

인정이 안된다는 문제 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경우 추후 비용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궁 합니다. 아울러 

가산세 등이 발생하는지요? 

답변   회계처리는 실제 거래사실을 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이며, 국제 인 례로서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외

인 사항들로 인하여 몇 가지 특수한 규칙들이 제정되기는 하지만, 그

다고 실제 거래상황을 왜곡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기본원칙에 입각하면 실제 자재가 입고되는 시 으로 회

계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만한 것입니다.

증치세(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물품 을 회수하 거나 회수

의 권리를 확정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춘 시 에 증치세 수증을 발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명세서, 송장, 인수확인서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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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물품 인수도 시기, 수량, 액을 확정할 수 있고, 이들 증빙들은 

물품 을 회수할 수 있는 증빙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비록 물품

을 지 하지 못하 다 하더라도 자재 입고시 에 증치세 수증

을 발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의 상거래 행상 지 을 하여야만 증치세 수증을 발

하는 경우라도 실제 자재가 입고된 시 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수익 원가 응이라는 제(이는회계의 기본원칙  하나임)를 배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를 세무상으로 손 부인을 하는 것은 오히려 기본 회계원칙을 훼

손하게 되므로 국 할 세무국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상 기 에 불

복 신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단됩니다. 보다 확실히 하기 하여 

할 세무국에서면 질의를 하여 확인을 받아 처리하시면 안 합니다. 

실무 으로는 물품 입고 시 에 증치세와 련된 사항은 (1) 비망 

기록하거나 (2) 응교세  - 증치세 과목이 아닌 기타 응수  - 해당거

래처로 회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응교세  - 증치세는 실제 증치세 

수증을 수령한 시 에 증치세 수증상의 증치세 해당액을 회계 처

리하여야 합니다. 개인 으로는 (2)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증치세 

수증의 리에 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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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치세(부가가치세)

1 중국 투자기업의 증치세 환급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1   처음 국에 투자하여 수출 개시일로부터 1년간은 증치세 

환 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요? 그러면 아  1년 안에 수출한 증

치세는 날아가 버리는지요? 

이와 련, 답변해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국 A시에 단독으로 투자하여 기계부품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증치세

를 환 받지 못하면 원가계산도 다시 해야 하고, 상 밖의 일이라 

몹시 궁 합니다. 

답변1   첫 수출개시 후 1년간 증치세는 매입세액 유보액으로 계속 

쌓아가게 됩니다. 13개월분부터는 그간 쌓아진 매입세액 유보액의 한

도 내에서 환 을 시작하므로 아주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리방식은 수출 기 업체의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매입세액의 부

정환 을 방지하고자 하는 리방식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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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증치세 련 답신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  더 명확히 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1년간의 증치세를 못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환 을 하고 있

는지 궁 합니다. 최  1년간의 증치세 환 분을 13개월째 부 정산

해 주는지요? 아니면 그냥 1년 치는 그 로 안고 가고 13개월부터는 

매월 분을 정산하여 차월에 환 해 주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2   첫 수출개시 후 1년간은 매입세액 유보액으로 계속 쌓아가

게 됩니다. 13개월분부터는 그간 쌓아진 매입세액 유보액의 한도내에

서 수출액의 일정률로 환 을 시작하므로 아주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

다. 연간 수출규모가 2백만~5백만 앤 미만의 소규모 수출업자는 매

월 정산방식이 아닌 연간정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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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내 자체 수급한 제품의 증치세 환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문의 사항은 " 국내 자체 수 한 부품"에 한 증치세 련 

사항입니다. 

* 본사 : 한국 

* 국공장 : 청도 

* 거래형태 : 임가공계약에 의한 거래, 청도공장 자체 매출도 일어남. 

* 부품공  : 한국에서 무상공 , 국내 자체수 . 

이 경우 국내에서 자체 수 한 부품에 한 증치세 처리가 어떻

게 되는지 궁 합니다.

답변   수출용 원자재 구입시 부담한 증치세는 환 상이 됩니다. 

증치세 환 방식은 면세, 상계, 환  방식으로 상계(抵)는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생산 재화에 소모되는 원재료·부품·연료·동력 등에 포함

된 환 해야 할 매입세액을 내수화물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을 지칭하며, 환 ( )은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생산 재화에서 당

월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 공제되지 

않은 부분을 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환 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들은 화물을 수출하고 재무회계상 

매출 처리를 한 후 수출화물 환  신청표를 작성, 각종 수출 증명서

류를 가지고 수출환 을 주 하는 세무기 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화

물 수출 통 일(수출화물통 서 <수출환 용>상 명기된 수출일자

를 기 함)로부터 90일 이내에 환 부서에 수출화물에 한 증치세 

환  수속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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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치세 환급의 과표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증치세 환 에 한 문의입니다. 일반 으로 매달 익월 10일 

까지 증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  압니다. 제조업체의 증치세 17%를 

가정하여 원재료를 국내 17%의 매입 증치세를 내고 구입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원부재료 : 100,000원 

매입증치세(17%) : 17,000원 

가공 수출 invoce (fob 포함) 가격 : 150,000원 

환  신청율 (13%) : 19,500원 

기업 부담율(4%) : 6,000원 

상기내용에서 

1) 실질 인 환 액의 기  과표는 무엇입니까? 

2) 실질 인 환 액의 기  과표가 환  신청액인 19,500원보다 작

은 매입 증치세분 17,000원이면, 실질 인 기업 부담 (4%)은 매

입증치세의 4%인 680원입니까? 매입증치세가 수출증치세의 환  

신청(13%)보다 작은 경우, 구체 인 환  과표  환  계산방법

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환 액의 기  과표는 수출액인 150,000원입니다. 

2) 공제 불가능 매입세액은 150,000원의 4%인 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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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인 환  과표  환  계산방법입니다. 

A) 10일 까지는 증치세 신고 산 로그램으로 우선 증치세 납부신

고서(증치세 신보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그 계산 차는 다음

과 같습니다. 

  1) 신보표상에 수출액을 기재합니다. 

  2) 기 매입세액 잔액을 기재합니다. 기의 증치세 신보표상의 

잔액을 옮겨 습니다. 

  3) 당기 매입세액을 기재합니다. 당기 매입세액은 당월  세무서

에 인증 확인받은 매입증치세 수증을 산 입력하면 자동 

기재됩니다. 

  4) 공제불능 매입세액 출액을 기재합니다. 수출액 1)의 4%(징세

율과 환 율의 차이)를 기재하며 직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합

니다.

  5) 증치세 환 세액을 기재합니다. 기 증치세 퇴세 신청표상의 

환 세액을 옮겨 습니다. 

  6) 당기말 매입세액 잔액을 기재합니다.( 2) + 3) - 4) -5) ) 

B) 15일 까지 역시 산 로그램으로 증치세 퇴세(환 ) 신청을 합  

    니다. 

  1) 수출액을 수출  입  완료  해 신고 완료분과 미완료분

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1) 미완료분 당월수출액 1-2) 완료

분 당월수출액 

  2) 월이  수출액  당월 정산완료분을 기재합니다. 

  3) 당월 환 가능액을 기재합니다. 당월정산 완료한 수출액 1-2) 

+ 2) 의 13%(환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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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월 매입세액 잔액을 기재합니다. 당월말 신보표상의 잔액을 

옮겨 습니다. 

  5) 당월환 세액을 기재합니다. 3) > 4) 인 경우 4)의 액을 

습니다. 3) < 4) 인 경우 3)의 액을 습니다. 

사례의 경우 환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증치세신고서 

  1) 수출액 150,000원 

  2) 월말 매입세 잔액 0원 

  3) 당월 매입세액 17,000원 

  4) 공제불능 세액 출 6,000원 

  5) 당월 환 세액 0원 

  6) 당월말 매입세액 잔액 11,000 원 

B) 수출퇴세(증치세 환 ) 신고서 

  1) 수출액 150,000원 1-1) 정산미완료분 30,000원 1-2) 정산완료분 

120,000 원 

  2) 이  수출  당월정산분 0원 

  3) 당월 환 가능액 15,600원 

  4) 당월 매입세액 잔액 11,000원 

  5) 환 세액 11,000원  



142 Q & A로 본 중국투자 A to Z

(증치세 환  사례)

A사

 ․원부재료               100,000

 ․매입증치세(매입세액)     17,000

 ․수출인보이스          150,000 ⇛ 환 액 기 과표

 ․환 신청율(13%)         19,500    (=150,000 * 0.13)

 ․기업부담료(4%)             6,000    (=150,000 * 0.04)

(증치세 신고서)

  1) 수출액                150,000

  2) 월말 매입세액(잔액)         0     (없는 것으로 가정)

  3) 당월 매입세액(매입증치세)   17,000

  4) 공제불능 매입세액(기업부담료)  6,000 

  5) 당월 환 세액               0     (없는 것으로 가정)

  6) 당월말 매입세액 잔액    11,000     (=17,000-6,000)   

(수출퇴세 신고(증치세 환  신고))

  1) 수출액                  150,000

   ․정산미완료           30,000     (가정)

   ․정산완료         120,000     (가정)

  2) 이  수출  당월 정산액        0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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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월 환 가능액       15,600     (=120,000 * 0.13)

  4) 당월말 매입세액 잔액     11,000

  5) 환 세액              11,000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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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투자기업 증치세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희 회사는 국 ○○시에 투자한 기업으로 지 까지는 일반무역 

형태로 자재를 CKD로 수출하고, 국에서 가공 후 로컬로 매하는 

방식의 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BUY BACK(한국으로 

재수입)을 하기 해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 바 몇 가지 악

하지 못한 들에 해 문의드립니다.

질의1   희는 자재를 국 로컬로 100% 지화할 생각입니다. 수

입자재가 하나도 없이 국 로컬자재만 사용할 경우에도 진료가공무

역 계약이 성립하는지요?  진료가공의 경우 국로컬 자재 구매시 증

치세는 처음부터 면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 납부하고 수출할 

때 환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1   

(고문회계사) 진료가공은 임가공계약을 근거로 한 원부자재의 수입

시 통 을 리하는 방식  하나입니다. 수입되는 원부자재가 없다면 

진료가공방식으로 통 하는 것은 실익도 없고 통 할 자재가 없으므

로 의미도 없습니다. 즉 내료가공, 진료가공,  일반무역 어떤 형태의 

방식으로 통 을 하던 국내에서 구매되는 자재에 한 증치세는 

국세법에 따라 선납부하고 수출실 에 따라 환  는 이월공제를 받

게 됩니다. 내료가공 방식 하에서는 증치세 환 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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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세사) 수입되는 원부자재가 없다면 임가공무역 자체가 성립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 드려 일반무역이지 임가공무역이 아니라는 

말 입니다. 진료가공무역에서 국산 자재를 증치세를 내고 구매하

여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이나 일반무역의 방식으로 수출

후 증치세를 환  받는 것이 서로 차이가 없다는 말 입니다. 내료나 

진료가공무역에서 수입되는 원부자재에 해서 세와 증치세는 원칙

으로 면세이며, 그 신에 등기수책으로 면세에 한 사후 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부자재에 한 내수 구매분에 한 증치세 

환 은 고문회계사님이 말 하신 바와 같습니다. 

질의2   만약 국로컬 자재 100% 사용으로 인해 가공무역계약이 성

립되지 않고 일반무역으로 한다면 그래도 완제품 수출 시에 증치세 

환 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답변2   

(고문회계사) 진료가공방식 하에서 원부자재의 수입시에 부담한 증

치세가 없으므로 수출실 에서 수입한 원부자재에 해당하는 수출액은 

수출실 에서 인정하지 않도록 환 증치세 계산방식이 구성되어 있습

니다. 즉 국 내에서 구매한 자재에 하여 부담한 매입증치세를 한

도로 환 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무역방식에서는 수입시 부담한 증치

세와 국내에서 부담한 증치세를 합계한 액의 한도 내에서 환 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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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   의 두가지 이스 모두 국 로컬 자재만 사용하여 나

에 한국으로 완성품을 수출할 경우에 한국 수입 세가 붙는 것은 마

찬가지일텐데 이 때 진료가공과 일반무역이 무슨 차이가 있으며 어떤 

거래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답변3   

(고문회계사) 한국에서의 세 부과방식은 진료가공이라 하여도 품

목과 임가공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게 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일반 인 경우에는 진료가공 방식으로 원부자재가 국 임가

공 지법인에 제공후 가공하여 한국으로 재수입할 경우 원부자재가

격을 제외한 임가공료와 지 조달한 보조자재 해당액에 하여만 

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무역인 경우에는 액이 세 과세표 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료가공방식에서 수입자재가 없이 부 국내 자재로 조달

하여 가공한다면 일반무역 방식과 동일한 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세 과세표  리방식에 따라서 달리 

취 될 수도 있으니 이 은 세 문가에게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고문 세사) 한국( 는 제3국)에서 무상제공(내료) 는 매(진료)

된 원부자재가 없다면 임가공무역이 아닙니다. 다시 말 드려서 귀하

가 말 하시는 로 체 원부자재를 국에서 구입한다면 그것은 일

반무역으로서 한국으로 수입시에는 송품장 가격(CIF기 )에 세율을 

곱한 만큼의 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첨언하자면 진료가공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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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볼 때는 자재를 수출하는 것이므로 일반 유상무역과 다름이 

없지만, 국의 입장에서 수출 장려차원에서 가공무역으로 인정해 주

는 것입니다. 즉 진료가공이나 일반무역이나 한국에서의 세의 과세

표 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질의4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진

료가공과 일반무역, 증치세에 해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 진료가공계약시 로컬자재 구매 인정 범 에 해 질문 드립니다. 

진료가공무역은 원자재를 100% 수입해야만 가능한 것인지요? 내

료가공일 때는 일부 로컬자재 구매시에 외국업체에서  납부

를 해 간 수출입 (결 수책) 방식으로 면세구매가 가능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자재는 국에서 국으로 바로 들어

오지만, 결제는 간 수출입으로 인정하여 증치세가 면제되는 

것 같습니다.

2) 만약 진료가공 무역시 로컬자재 구매가 가능하다면, 그 허가범

가 어느 정도인지, 법 인 기 이 있는 것인지요?

3) 진료가공 무역시 구매한 로컬자재분도 일반무역과 동일하게 증치

세 17% 선납부후 수출시에 13% 환 받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요?

4) 증치세 환 에 해 추가 질의 드립니다. 과세기간 에 매출세

액을 과하는 매입세액에 해서는 으로 환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국투자 련 정보들을 읽어보면, 국내 세수악화로 인해 

증치세 환  이행율이 낮아서 외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그 말은 증치세를 으로 환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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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뜻인가요? 증치세가 정확히 어떻게 환 되는 것인지, 만

약 으로 계좌이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음 과세기간

으로 이월시켜 다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히 큰 기업

에서는 원히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인지요?

5) 일반무역으로 자재 수입시 국내에서 세  증치세가 발생할

텐데요. 일반무역으로 들여온 수입자재를 이용, 가공후 재수출할 

경우 국에서 세도 환 이 되는 것인지요?

답변4   

1) (고문 세사)진료가공의 경우 계약상에 상호 합의된 수입원부자

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수입자재의 등기수책을 발 받아 원부

자재를 수입통 하고 사후 리를 하는 것입니다. 임가공계약과 

련 등기수책은 매 건별로 비 을 받아야 합니다. 진료가공 무

역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국내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은 수

책 리를 제로 문제가 없습니다.

   (고문회계사) 내료가공이어서 간 수출(결 )의 증치세를 면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방식(내료,진료,일반무역)에 따라 증치

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 수출 는 내수, 품목에 따라 

증치세율이 달리 리되고 있습니다. 종종 간 수출의 경우 증

치세 면세를 하는 지방정부가 있기는 하나 이는 증치세 자체를 

면세하는 것이 아니라 환 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입니다. 국

무원의 일 된 해석은 간 수출의 경우 내수로 간주하여 증치세 

세 계산서를 발 하고 련 증치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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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 세사) 진료가공은 국 가공무역업체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원자재를 유상구매(국내자재, 수입자재)하는 것이므

로 임가공계약서가 아닌 수출계약을 근거로 가공무역수책을 만

들어 세, 증치세 면세를 사후 리하는 것입니다. 진료가공무

역에서는 자재의 내수구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내료가공무역

과의 가장 큰 차이 입니다. 이는 최근 동지역에서 내료가공

무역의 원자재로서 면세 수입하여 내수시장에 매각하 다가 체

포된 수범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국)산 자재와 

수입자재를 혼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 수출(결 , 창)은 한국의 기납증(혹은 분증)에 의한 공 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내료가공에서는 해외공 자가 

자재 을 결제하므로 자재의 해외인수 수입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때 자재의 수책 리상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고문 세사) 진료가공의 경우 로컬자재의 구매범 에 한 특정

한 법 기 은 없습니다. 진료가공의 수출입계약을 해 에 등록

하고 그 계약에 따라 등록된 원부자재의 등기수책을 발 받아 

원자재를 수입 혹은 구매하여, 가공 후 수출하시면 됩니다.

3) (이하 고문회계사) 국 내에서 자재 매입시 부담한 증치세와 일

반무역으로 수입시에 해 에 납부한 증치세는 수출실 에 따라 

환 상이 됩니다. 다만, 내료가공 방식으로 수출을 할 경우에

는 환 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환 율( 부분 13%)과 

징세율( 부분 17%)에 따라 차액 해당액(4%)을 매입증치세 부담

액에서 먼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수출실 (엄 하게는 수출 후 

외화수  실 )에 따라 환 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확인한 후 각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3개월 정도 이후에 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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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첫 수출이 개시된 후 12개월까지는 매월증치세 신고만 하며, 13

개월째부터 환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비 이 7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환 을 해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차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다가 연간 단 로 정산후 환 을 합니다.

5) 일반무역으로 들여온 자재에 한 세 환 제도는 시행되지 않

고 있습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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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업 중국 진출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꼭 체크해야

질의   희 회사는 국내 종합 물류서비스업체로 재 국 ○○시

에 임시사무소를 운 하고 있습니다. 국 진출경 는 지에 진출한 

국내 모 형제조업체(이하 A사로 지칭)의 물류부문을 담하기로 계

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연 설명하면 A사의 사업장내에서 크 인, 지게차를 고정 투입하

여 사업장내 제조품 이동  한국에서 수입되는 원자재를 하역, 육상

운송하고 체 제작이 끝나면 국내 거래기업 납품을 한 해상운

송, 는 한국이나 일본으로 해상운송을 하는 물류서비스를 희 회

사가 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련, 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제 련 어려움이 발생

하여 문의드립니다. 

1) 증치세 문제 : 지 진출  물류서비스업은 증치세(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사  조사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A

사의 세무사는 운송업도 7%의 증치세를 내야 된

다고 하며, 증치세를 구분해서 청구하라고 하는데 

과연 증치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요? 

2) 회계처리 문제 : 우리 회사는 아직까지 법인 설립을 못했기 때문

에 행업체(1  포워딩업체)를 선정, 계약 체결

해서 그쪽 상호로 청구, 수 하고 있습니다. 한

편 장비공  련해서도 아직까지 국내 장비를 

못 들여왔기 때문에 지 장비업자로부터 공

을 받아서 A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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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은 월말 장비공 자가 행업체로 청구하면 행업체는 

INVOICE로 A사에 청구하고 수 되면 우리 회사 한국 모기업으로 

송 하고 다시 모기업에서는 장비공 자한테 직  송 하고 행처에

도 수수료를 송 하는 방식인데 송 차에 한 문제 과 회계처리

에서는 어떠한 문제 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1) 지 세무사가 증치세 구조에 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거나 통역의 불완 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송업  련 

상하역 용역은 증치세 과세 상이 아닌 업세(세율 3%) 과세 

상입니다. 운송업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증치세 신 

업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운송비에 하여는 7%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산품을 농축산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공제해주는 의제

매입세액공제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이때에 증치세 수증을 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公路), 내하(內河 - 내륙하천) 화물운수

업 통일 수증(發標)을 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 가능한 

운송비에 상하역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일반 

수증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지법인 설립이 없는 상태이어서 실 인 어려움은 한국의 본

사가 모든 운송  상하역 련 수수료를 수령해서 지 비용을 

지 하되 행업체의 창구를 통하여야 하므로 행업체의 세  

결정방식이 발생된 비용을 기 으로 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정식 운송비 용발표( 용 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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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A사가 7%의 증치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

하게 됩니다. 

   회계처리 자체는 회사의 경  는 업무내용을 기록 반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송 과 회계처리는 운

송업을 하는 지법인이 없으므로 운송수입이 아닌 용역 보

수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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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정자산에도 증치세가 적용되는지?

질의   증치세 련 질의입니다. 

1. 일반 무역 단지내 수출을 목 으로 취득하는 공장용 건물  구

축물에 하여 일반 인 증치세 17%가 부과되는지? 부과가 되면 

취득 후에 공제  환 의 상이 되는지? 

2. 투자에 따른 해외 설비(기계) 반입 시 세  증치세의 용  

면세의 용 기 은? (참고할 문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면세

가 아닌 과세가 용 될 시 공제  환 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1. 건물을 취득하면 증치세가 아니라 부동산취득세(契稅)를 납부합

니다. 세율은 3~5%로 지역마다 다르며 산동의 경우 3%라고 합

니다. 

2. 1998년 1월 1일부로 국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  국가발  장

려 국내기업이 수입하는 설비에 하여 세  부가가치세를 

면세키로 했습니다. 면세 용 범 는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의 장려항목과 제한항목 을류, <국가 발 산업 상품기술 목

록> 품목입니다. 그 후 2002년 10월 1일부로 이 우 정책의 일부 

내용을 조정하 습니다.

재 수입설비 면세조치는 : 

 ◊ 1996년 4월 이 에 승인을 받은 기술개조 항목, SOC 항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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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투자 항목의 경우 잔여 투자액 이내에서 자체이용 설비를 

수입할 경우 면세불가 상품목이 아닐 경우에 한하여 수입

세와 증치세를 면제합니다. 

 ◊ 2002. 10. 1일 이후 비  설립하는 외국인투자 항목  ''100% 

수출형 허가업종''의 경우 설비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세

와 증치세를 먼  징수한 후 제품의 출하일자부터 해당제품이 

모두 수출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시 매년 납세액의 20%

씩 반환하여 5년내 부 환 합니다. 일부만 수출한 경우 해당

연도 납세액은 반환되지 않으며 기존 환 액을 추징하는 외에 

법  처벌도 추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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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자재 수입통관 시 증치세는?

질의   국 공장쪽으로 원자재를 한국에서 보낸다면, 세와 증치

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 합니다. 생산제품은 내수를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세를 환 받을 수 있는지요? 환 받는다면 몇 %나 받을 

수 있습니까? 한 국 지에서 원재료를 구입하면 증치세를 부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환 이 어렵다고 들었습

니다. 환 은 되나 시간이 2~3년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회사에 이득이 있습니까? 17%의 증치세  13%의 세 을 환 받을 

수 있다는데 13% 맞는지요?

답변   세와 증치세는 HS CODE에 의해 결정되므로 상세한 HS 

CODE를 말 해 주셔야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자재를 한국에서 구입하여 생산한 제품이 수출되지 않고 국에서 

내수될 경우에는 세를 환 받을 수 없습니다. 

국 지에서 원재료를 구입할 경우 증치세를 반드시 부담해야 됩

니다. 단 이것도 HS CODE에 따라 17% 혹은 13%의 증치세를 지불

해야 하는데 환 을 받는 정도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

고 국 국내 내수제품의 증치세 환 은 수출제품 환 과 달리 시간

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매달 세무국에 신고하여 제품의 매와 구

입 차액에 한하여 증치세를 부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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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품 국외 반송시 기납부 증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질의   국의 세  증치세 환 과 련한 문의를 드립니다. 당

사가 국 상해로 수출한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어 수출제품 량을 

한국으로 반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 바이어 측에서, 국으로 

수입된 제품 통 시 부과된 세  증치세(약 4.5만 앤)를 한국으

로 반송 시 환 받을 수 없다 하여 이 비용까지 당사에서 보 해 달

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하자제품을 반송한 후 이 계약

이 종료가 되어 보상제품이 다시 수출되지 않고 국 바이어측에서 

재수입 면세를 용 받을 수 없으므로 세  증치세 부분을 희가 

부담하라는 얘기인데, 국 법규상 상기 사유로 인한 수입제품 반송

시 이미 부과된 세  증치세 환 이 불가능한지요? 

답변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다시 반송할 경우 우선은 상품검역

리국의 증명이 있어야만 반송이 가능하고, 세 에서도 상품 리국

의 증명에 의하여 반송처리를 합니다. 한 세 이 제품의 반송을 승

인하여 제품이 반송될 경우 수입시 지불했던 세, 증치세에 하여서

는 액 환 이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해당 세 에 구체

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됩니다. 

참고로 상해 세 의 련부서의 화번호는 86-21-6889-208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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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치세(부가가치세) 최종 납부액은?

질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증치세와 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를 

들어서, 한국에서 외국산 장비를 수입하면, 수입부가세 10%를 세 에 

내고 나서야 통 이 됩니다. 그리고 당사에서 다시 A라는 업체에 이

익을 보고 매를 하게 되면, 수입부가세 10%를 매출부가세에서 감

액하여서 최종세액을 내게 됩니다. 국도 마찬가지인가요? 국에서 

수입상이 수입증치세 17%를 내고 통 을 해서, A라는 업체에 이익을 

보고 매를 하게 되면, 수입증치세 17%를 매출증치세에서 감액해서 

최종세액을 내게 되나요? 

답변   국 내수제품에 하여 납부세액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세액 = 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출액 × 용세율(17% 혹은 13%)

당기 매입세액 = 당기 매입액 × 용세율(17% 혹은 13%)

즉 증치세를 우선 납부하고 향후 매출입 차액에 한 세 만 지불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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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치세 전용영수증 발급자격은?

질의   증치세 수증은 발행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답변   증치세 발행은 일반 납세인과 소규모 납세인 2가지로 분류

되는데 일반 납세인은 설립 첫해부터 발행이 가능하고, 소규모 납세인

은 1년 후 연간 매출액이 RMB 180만 이상이면 세무국에 일반납세인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자본 이 RMB 500만 이상이면 일반납세인 자격을 갖추어 첫 

1년부터 증치세 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납세인이 첫 1년 

연간 매출액이 RMB 180만 이상이 되어 익년 일반 납세인 자격을 신

청하여 증치세 수증을 발행한다고 하여도 첫 1년의 증치세는 환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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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국산 설비 구매시 증치세 환급은?

질의   국산 설비를 구매하면 증치세를 환 해 다는 내용을 들

은 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1) 귀사에서 질의하신 국산 설비 구매 련 증치세 환 은 국가세

무총국에서 1999년 9월 공표한 <외상투자기업의 국산 설비를 구

입시 세 환  리 잠정방법>(1999년 9월 1일 시행) 제 3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환  혜택을 향유하는 주체는 세무등기 수

속을 밟은 외국인투자기업이어야 하며,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불입한 자본 은 반드시 기업 투자 각방이 기 투

자한 자본 의 25%(25% 포함)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국산설비는 <수입설비 세수정책 조정 련 국무원의 통지>(國稅

發[1997]37호)에서 규정한 <외상투자산업 지도 목록>(장려종류와 

제한을류)  < 재 국가에서 으로 발 을 장려하는 산업, 

제품과 기술 목록>의 투자 로젝트에 부합되는 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하는 설비여야 하며, 당해 설비는 반드시 세무기

에서 확정한 환  투자총액(확정한 환  투자총액＝ 투자 각측

의 화폐 투자총액 － 이미 구매한 면세 수입설비 총가치)에서 

화폐로 구입한 사용하지 않은 국산설비이어야 하되, 투자측의 실

물투자와 무형자산 투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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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은 환  주  세무기 에서 환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 

환 받는 액= 증치세 용 수증에 명시된 액 × 용받는 

증치세 세율이 됩니다. 

4) 당해 증치세 환 제도는 국가세무총국에서 제정한 규정으로서 

각 지방세무기 에서 당해 규정 용 시에 그 기본내용을 벗어

나서는 안됩니다. 즉, 증치세 환  련법은 지방에 따라 다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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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동차 부품의 증치세 환급율은?

질의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자동차용 휠의 증치세 

환 율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수출 화물의 환 율 조정에 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財稅[2003]222號)에 따르면 자동차  당해 건 인 부품의 

환 율은 17%입니다. 

국세 에서 공표한 “2005년 최신 수출 환  세율표”와 “2004년 

세 에서 공포한 제품 분류 코드 설명”에 근거하면 코드번호가 

87087090인 부품에는 11개 제품(车轮、车轮盖、钢铃、钢圈、轮辐板毛

坯、轮圈、轮毂、轮毂盖、前轮壳、 汽车轮毂、毂盖)이 있습니다. 상

기 11종 제품의 환 율은 17%입니다. 

상기 내용에는 WHEEL이 열거되어 있지 않았지만 WHEEL이 轮圈

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됩니다. 체 인 분류로 단하건  코드번

호가 87087090인 부품의 환 율은 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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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국에서 증치세 환급은 어떻게 받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재 희 회사는 국 A성 B시에서 셋탑박스 제조 

매를 문으로 하는 법인을 세우고 국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가

공후 한국 본사로 수출하는 방식의 업을 취하고자 합니다.

 

질의1   이 경우 원자재 구매시 납부한 증치세 17%를 수출 후 액 

환불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1   품목에 따라 환 율이 다릅니다. 부분 13%이지만, 특정 수

출 장려품목은 17% 액을 환 하기도 하고, 환 을  안해 주는 

품목도 있습니다. 귀사의 제품 HS code를 국가세무총국의 홈페이지

(www.chinatax.gov.cn/tsl.jsp)에 입력하시면 온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질의2   지법인의 회계담당에 따르면 회사 수출개시후 1년간은 증

치세 환  신고만 받다가 1년 이후부터 1년간 된 증치세를 인민

폐로 한번에 환 해 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2   1년 이후 일시환 이 아니라 그 이후 수출실 에 따라 환

을 해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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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   이 에 이월공제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에서 말한 인민폐 

환 이 아닌 여타 세 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지요? 

답변3   증치세 련 설명  이월공제란 표 을 사용했다면, 수출개

시후 기 12개월간의 매입증치세는 13개월 이후의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거나 수출실 에 따라 환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 을 것입니다. 

 

질의4   국내 한국 투자법인들의 증치세 환 이 어렵다는 이야기

를 많이 들었는데, 증치세 환 이 어려운 가장 표 인 이유는 무엇

인지요? 

답변4   기업측이 매입증치세 수증을 시에 확보하지 못하거나, 

지방재정의 재원 부족, 세무국의 련 산망 구축 지체등으로 환 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 기업 모두에 공통 으로 용되는 것입니다. 재정부족

이나 산망 구축 지체등으로 인한 환  지연은 많이 해소가 되었으

며, 오히려 기업측의 환 신청 차 비의 오류나 지연 등에 기인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 답변 내용  2번, 3번 항목과 련하여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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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5   2번 항목의 답변을 보면 "1년 이후 일시환 이 아니라 수출

실 에 따라 환 을 해 니다"라고 하셨는데 수출실 의 많고 음이 

환 에 향을 미치는지요? 아니면 수출 실 의 어떠한 부분이 어떻

게 향을 미치는지요? 

답변5   수출실 , 정확하게는 수출 후 국 해 (우리의 세 ), 외환

리국, 세무국의 수출  입  확인 차 완료 후 해당 확인액에 

환 율을 용하여 환 가능액이 계산됩니다. 이 환 가능액의 범

내에서 매입증치세액을 환 하여 니다. 

질의6   3번 항목 답변  "수출 개시후 기 12개월간의 기 매입

증치세는 13개월 이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략)"이라고 하

셨는데 당사의 지법인은 국 내에서 업활동을 하지 않고 한국 

등지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공제할 매출세액이 있는

지요? 

답변6   국내에서의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

제할 여지가 없으며, 추가답변1에서 말 드렸듯이 수출실 에 따라 환

을 하게 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166 Q & A로 본 중국투자 A to Z

7 직원 채용  리․사회보험

1 중국에서 직원 채용시 신원보증을 받을 수 없는지요?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내에서 기업을 경 하고 있는 한국기업

입니다. 인사 리와 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에서는 직원 채용시 

신원보증(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상받는 방법)이 법으로 지

되어 있는지요? 

한국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체 는 친인척의 인보증서로 

체할 수 있는데 국에서는 어떤지 궁 합니다. 

답변   국에서는 신원보증과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국 법학

에서는 이를 인사보증이라고 합니다. 

인사보증은 직무보증 는 신원보증이라고도 하는데 고용 계 혹은 

직무 계  피고용인의 사유로 고용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증

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일종의 특수한 보증계약입니다. 신원보증 련 

두 가지 형식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법률 으로 명확히 

규정을 제정한 방식으로 스 스  만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다

른 한 가지는 비 형 인 계약형식인데 국을 포함한 부분 나라들

이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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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는 노동계약 담보문제에 하여 노동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국 노동부, 공안부, 국총공회(한국의 노총에 해당)가 

1994년 3월 4일 공동으로 발표한 《외상투자기업과 사 기업 노동

리면에서 직원의 합법 인 권익을 히 보장하는데 한 통지》제 

2조에는 “기업은 직원으로부터 화폐, 물 등의 형식으로 “입사 보증

”을 받아서는 안되고 직원의 주민등록증, 임시 거주증과 기타 개인 

신분을 증명하는 증빙을 압류 혹은 당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한 노동부 1995년 8월 4일에 발표한 《＜ 화인민공화국노동법＞

을 철 집행하는데 한 일부 문제에 한 의견》 제 24조에는 “고

용회사는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시 어떠한 형식으로도 노동자

에 해서 계약 , 보증 (물) 혹은 당 (물)을 수취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령에 따라 노동행정 주요 리부서에서는 고용회사

가 노동자에 해 계약 , 보증 (물) 혹은 당 (물)을 수취하는 것

을 지하고 있습니다. 즉, 물질로 노동계약에 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노동 계에 해 보증을 제공하는 

인사보증(신원보증)에 해서는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명확한 규정

이 나와 있지 않아 국내 법학자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 최고인민법원 공보에 실린 < 국공상은행 하얼빈 평화지 이 

고연을 기소한 담보계약 분쟁건>이라는 례를 보면 하얼빈 국인

민법원은 <본건의 담보계약이 가리키는 주요 계약서의 약정은 평등 

주체간의 채권 채무 계가 아니고 기업 내부의 리업무이다. 담보

의 주요 내용은 채권자의 채권을 실 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피담보

인의 “법률 반 행 , 규장제도 반 행 ”가 기업이익에 피해를 입

히지 않기 한 것이므로 본건의 “담보계약”은 민법통칙과 담보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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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고로 발생된 분쟁은 민법 조  범 가 아니

며 인민법원이 수 처리해야 할 민사소송 범 가 아니다.>라는 이유

로 원고의 기소를 기각하 습니다. 

동 례는 간 으로 노동계약에 보증을 제공하는 효력을 부정한 

것이라 해석됩니다. 따라서 국에서는 재 노동계약에 물질 인 담

보 혹은 인 인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부 법률의 승인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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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투자기업의 장애인 고용 분담금 납부관련 법적근거는?

질의   안녕하십니까? 희 회사는 A시 B진에 소재한 악세사리 제

조업체입니다. 지난 11월  2004년 장애인고용법을 반하 다고 하

여(의무 으로 회사인원 비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나, 당사에서 고

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인민폐 7,200 앤을 납부하 습니다. 

당사는 소규모 회사(70~80명 정도)로 회계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

데 회계사무소에서 연락이 오기를 B진 세무서에서 장애인고용법을 

어긴 결과로 상기의 액을 납부할 것을 회계사무소에 화를 했고, 

회계사무소에서는 당사로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당

사의 계좌에 입 을 하 고 자동으로 출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 한 아무런 증빙을 당사로 보내지 않고 단지 화상으로만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련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 장애인고용법이라는 것이 있는지요? 

- 아무런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이 입 을 하라는 것이 상식 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답변   

1) < 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 (1991년 5월 15일부 시행) 제 

30조(…기 , 단체, 기업 사업조직, 도시, 향 집체경제 조직은 반

드시 일정한 비율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고용 배치해야 하며 

한 업무와 직책을 선택해 주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

민정부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구체 인 비율을 규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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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 의하면 귀사에서는 반드시 재직 직원 총수의 일정 비율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고용 배치해야 합니다. 

2) <산동성 장애인 취업, 배치 비율에 한 방법>(2001년 4월 1일부 

시행) 제 5조에 의하면 산동성내의 기 , 단체, 기업 사업단 (이

하 고용사로 통칭)는 필히 재직직원의 1.5% 이상의 비율로 장애

인을 채용, 배치해야 합니다. 

   <청도시 장애인 취업보장  징수 리 잠정 방법>(2004년 1월 1

일부 시행) 제 3조에 의하면 장애인 취업 배치비율이 재직직원

의 1.6%보다 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산동성 장애인 취업, 배치 비율에 한 방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 취업 비율이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 못한 고용주

는 반드시 실제 차액 비율에 의하여 장애인 취업보증 을 납부

해야 합니다. 납부기 은 해당 지역 통계부문에서 발표한 년

도 지역 직원 평균 월 여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공식 : 납부 보증  = 년도 시(청도) 직원 평균 월 액 * 

(고용사 년도 말 실제 재직직원수 * 1.6% - 고용사 

년도 말 재직 장애인수) 

4) <산동성 장애인 취업, 배치 비율에 한 방법>, <산동성 인민정

부 사무청 지방 세무부서에서 장애인 취업 보증 을 리 징수

하는데 한 문제에 한 통지>  <청도시 장애인 취업보장  

징수 리 잠정 방법>에 의하면 장애인 보증 은 해당 지역의 

장애인 노동취업 서비스 기 에 납부해야 하는데 각 기업의 보

증 은 각 구, 시 ( 시를 지칭함) 지방세무국에서 리 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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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장애인 취업 비율 연검사 기

한이고 9월 30일이 년도 보증  징수기한입니다. 보증 은 연

도에 따라 징수하며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 을 납부

하지 않은 고용주에 해서는 10월 1일부터 매일 5%의 체납

을 수취합니다. 장애인 취업 보증 을 납부해야 하는 고용주는 

필히 장애인 취업 보증  납부통지서에 명기된 액을 기한 내

에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동 취업 서비스기구(혹은 지방세무국 리징수)는 장

애인 취업 보장  수취 후 필히 성 재정부서에서 통일 인쇄 발

행한 장애인 취업보증  용 수증을 사용해야 하며 장애인 

노동 취업 서비스 기구가 날인해야 합니다. 

5) 만약 장애인 취업 보증  납부 결정 처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는 법에 따라 행정 재심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을 넘어 재심의(재심의 신청 기한 : 처리 결정일로부

터 60일)도 신청하지 않고 소송(소송 제출기한 : 처리 결정일로

부터 3개월)도 하지 않으며 한 처리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 처리결정을 한 인민정부에서 탁한 장애인 연합회가 인민법

원에 신청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는 청도시 장애인 노동 취업 서비스기구에 장애

인 취업 보증  납부통지서  구체  행정행  처리결정서  

련 증빙, 그리고 장애인 취업 보증  용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172 Q & A로 본 중국투자 A to Z

3 직원들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질의   희 회사는 설립된지 약 1년 정도 되는 투자법인으로 진출 

역사가 짧다 보니 아직 지법규  낯선 부분들이 많아 답답합니다. 

이와 련, 최근 겪고 있는 문제 을 질문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지불한 정식 수증을 복리후생비로 처

리할 수 있는지요? 여기 회계 계자에게 물어보니까 비로만 처

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국 세무에서 복리후생비도 수입의 일정

율(14%) 범  내에서만 손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답변   국에서의 복리후생비 리는 한국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

다. 여  복리비는 그 지  표 과 련 자료를 할 세무서에서 

사  심사하여 비 을 받도록 하다가, 2003. 1. 1 부터는 사후에 제출

하도록 바 었을 뿐 그 지출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즉 여총액의 14%를 한도로 하는 직공복리비는 사 에 정해진 지

표 과 방침에 따라 지 하되 사후에 세무서의 비 을 거쳐야 합니

다. 단순한 직원들의 회식비는 복리비의 일반 인 지출 내용에 비추

어 납세조정을 당하여 직  손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 한도에 여유가 있다면 비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그러나 비도 한도 여유가 없으면 복리비로 회계처리를 

하되, 지 기 을 정하는 등 합리 인 명분을 만들어 사후 심사에 

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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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에 각종 사회보험을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시에 진출한 한국기업입니다. 국 근로자 리와 련

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 이 생겼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 리

직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료 조건을 제시하는데 노동법

/세법 으로 문제가 없는지? 

- 세후 수령액 3,000 안 정도인 직원인데, 회사에서 각종 보험  

주방공 을 납부할 필요없이 4,000 안을 본인에게 직  지불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자 회사로서 처리 가능한

지와 소득세 등의 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 련 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각종 보험  주방공

(주택 립 )을 납부치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

리후생을 크게 각종 사회보험과 주방공 의 두개 부분으로 나 어 

본다면 그  최소한 하나는 고용주가 직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기업이 고용직원을 하여 각항 사회보험과 주택

립 을 납부하는 경우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 기업 소재 해당 지

방 평균 보다 300% 이상 높을 시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은 해당 지

방 직원 평균 의 300%를 기 으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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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비용 징수 잠행조례

 제 4조 :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할 회사와 개인은 필히 규정한 

액을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제 12조 : 회사와 개인은 으로 규정한 보험비용 액을 납부

해야 한다. 

 제 13조 :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거나 개인을 신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보장 행정부문 혹은 세무부문에서 정한 기

한내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비용외 일당 천분의 2의 체납 을 납부해

야 하며 체납 은 사회보험기 으로 사용한다.

상기 규정을 볼 때 회사는 각종 사회보험비용의 납부 당사자로서 

자체 부담할 비용외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도 공제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법 으로 규정된 강제 인 의

무입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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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에서 직원 해고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은?

질의   국에서 직원 해고시 갖추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답변   최근 지 투자기업  일부에서 직원 해고시의 부주의 때

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보다 

고용의 유연성이 더 보장된 것으로 알려진 국이지만, 아직도 국의 

사회체제 골간이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법 으로 노동자의 권익

을 보호하고 있는 조항이 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 련 

법령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원 해고시 련 근거만 갖추어 놓는

다면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 해고 시 큰 어려움이 발생치 않을 것으

로 단됩니다.

국에서 노동 계의 기본 법률은 《 화인민공화국노동법》으로, 

이 법은 노동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주에게도 노동계

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 법에 

의거하여 노동계약을 합법 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퇴사 혹은 노동계약 

해지시 반드시 이에 한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책임도 지게 됩니다. 

우리 투자기업  일부가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의 제명 는 노동

계약 해지 련 발생하는 법률  분쟁에서 패소하게 되는 주요한 원

인은 바로 련 증빙 보완 소홀에 있습니다. 따라서 련 증빙의 보

완  수집에 해 평소 주의를 기울인다면 유사 분쟁에 휘말릴 가능

성을 상당히 일 수 있습니다. 이와 련, 련 증빙자료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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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율을 반한 직원의 "검토서(각서)", "사정서", "변명서", 규율 

반 상황 설명 등

(2) 규율을 반한 직원 본인이 서명한 규율 반 기록, 처벌통지서 등

(3) 기타 직원  사정을 아는 제 3자의 증언

(4) 련 사건과 련된 물증( 를 들어 손된 생산설비 등)

(5) 련 서면 증거  녹음, 상 자료( 를 들어 녹음, 녹화 자료 등)

(6) 정부 련 부서의 처리 의견, 처리 기록  증명 등

특히 그  서면 증거가 가장 효과 인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규율을 

반한 직원의 서명을 받은 서면 증거는 가능한 수집하고 잘 보존 처

리하여야 합니다. 이와 련, 평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증빙을 수

집,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일상 서면 문서 제도와 서류 보 제도의 철 한 실시

2) "큰 착오는 없지만 작은 착오를 자꾸 범하는" 직원의 규율 반 

행 에 하여는 평상시 기록 보존에 주의를 기울일 것. 를 들

어 매번 규율 반시 회사에서 련 서면 처리서류를 작성하고 

해당직원에게 서명  하는 것이 좋음. 만약 해당 직원이 서명을 

거부한다면 에서 벌 을 공제하고  내역서에 벌  액

과 그 사유를 기재한 후에 여 수령 시 직원에게 서명  함

3) 법행 (도박, 도 등)가 있는 직원은 정부 련부서에 즉시 

처리를 청구함. 정부 련 부서의 처리결론 혹은 기록은 유력한 

증거로 할용할 수 있음.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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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락사무소 현지직원 보험은?

질의   국 지인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때 회사에서 의무 으

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는지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어떤 

차로 어느 기 과 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연락사무소의 경우 

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비용만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세 은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만약 내야 한다면 어떤 세 이 있고 환

이 가능한지요?

답변   국에서는 4  보험이라고 하여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

보험과 공상보험이 있으며, 그 외 주택공 을 의무 으로 가입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총 임 의 62%가 보험 으로 지 이 됩니다. 

이  회사에서 부담할 부분이 44%, 개인부담분이 18%를 차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시 사회복지보험 공제 내역>

구  분 표 기업납부율 본인납부율

기본양로보험 30% 22% 8%

실업보험비 3% 2% 1%

공상보험비 0.5% 0.5% 0%

의료보험비 14% 12% 2%

직공 교육경비 0.5% 0.5% %

주택공 1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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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표처)의 경우 上海 对外服务有限公司, 中智上海外 服

务有限公司 등에서 고용계약과 보험  납부를 행해 주고 있습니다. 

上海 对外服务有限公司(Shanghai Foreign Service Co.,Ltd.)

   주    소 : 上海 金陵西路28号金陵大厦 

    화 : 86-21-6372-1888

홈페이지 : www.efesco.com

中智上海公司外 服务分公司 

   주    소 : 上海 衡山路922号18楼建汇大厦

    화 : 86-21-5459-4545

팩    스 : 86-21-6407-0263

홈페이지 : www.ciicsh.com

한 정으로 규정된 면세기 (한국 공사, 한무역투자진흥공

사)을 제외한 연락사무소는 모두 세 을 지불해야 합니다. 회계사 사

무소와 같이 업을 하고 있는 사무소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33%의 

소득세를 용받고 있습니다. 제조업 사무소일 경우는 면세신청을 할 

수 있지만 허가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연락사무

소는 운 비에 한하여 9.8%의 세 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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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장 노무자를 위한 산재보험은?

질의   일반 으로 공장 노무자를 한 산재보험은 어떤 것이 있으

며, 다들 가입하고 있는지요?

답변   국은 4  보험이라고 하는데 주로 사회보험, 양로보험, 의

료보험, 주택공 이 포함됩니다. 주로 총 임 의 62%, 그  공상보

험 즉 산재보험이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62% 가운데서 회사

에서 부담할 부분이 44%, 개인 자체부담이 18%를 차지합니다. 상세내

역은 6번 질의에 한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공상보험)은 아래 10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책임의무가 

있습니다.  

1) 근무시간내 근무지에서 사무이유로 사고가 났을 경우

2) 근무시간 후 근무지에서 사무에 필요한 비 혹은 마무리 작

업시 사고나 났을 경우

3) 근무시간내 근무지에서 사무책임을 시행하다가 폭력 등 의외 사

고가 났을 경우

4) 직업병이 걸렸을 경우

5) 외출기간 업무 이유로 해를 입거나, 사고가 나서 행방불명의 경우

6) 출퇴근길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7) 법률, 행정법규 규정이 산재(공상)로 인정하는 기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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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무시간 내 근무지에서 질병이 돌발하여 사망되거나 구 을 하

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48시간 내 사망되었을 경우

9) 구재(수재, 화재)활동 등 국가이익, 공공이익을 구재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피해를 받았을 경우

10) 원래 병역에 복무, 쟁으로 상처를 입어 신체장애 명군인증

을 발  받은 직원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병이 재발했을 경우 

 ※ 상기의 10가지 경우 회사는 반드시 노무자에게 산재보험(공상

보험)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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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출입

1 중국에서 물품거래와 현금흐름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지요?

질의   는 재 한국에 있는 IT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 

국 법인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거래 종류는 2가지로서 상품매출

과 용역매출입니다.( 희 입장에서는 매출이라서 그 게 표기하 습

니다) 

상품매출 

한국(A) 국(B)

국(C)

1. 상품발주

4. 결제

2. 상품운송

3. 상품  송

용역매출 

   그림에서 C와 A가 계약서를 체결하고 인원이 국 법인(고객

사)에서 시스템을 깐다든지 하는 용역행 를 하고 이에 따른 매

출을 발생시키면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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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상품매출에서 물품의 거래와 일치하지 않은 흐름이 

문제가 될 듯합니다. 이 경우 상품매출의 그림과 같은 거래가 성

립되는지 궁 합니다. 원칙 로라면 C가 B에 돈을 주고 B가 다

시 A에 송 해야 하는 건가요? 

  물론 사 에 C에서 A와 상품거래에 한 계약서를 진행하겠지만 

이런 거래가 국 지에서 가능한지 궁 한 것입니다. 거래가 가

능하다 하더라도 3번의 외화송 이 가능한지가 키포인트구요. 참

고로 희는 국 지에 계회사나 력회사가 없습니다. 

답변   주지하시다시피 국은 외무역경 권이 있어야 해외수출

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법인 B 는 C가 외무역경 권

이 있거나 는 외무역경 권이 있는 수출입회사(進出口公司)를 경

유하여야 합니다. 

B  C가 외무역경 권이 있다고 할 경우라도, 염려하신 로 C가 

직  A로 해외 송 할 수는 없습니다. A는 B로부터 상품을 인도받는 

매입계약과 C에게 인계하는 수출계약을 각각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상해보세구등에 무역회사 (a)를 설립하여 (a)가 A를 

신하게 하면 해외반출, 반입에 따른 물류비 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서 보세구, 보세물류원구 내에 있는 진출구공사(무

역회사)  물류회사의 업무 행 서비스를 탁할 수도 있습니다. 즉 

반드시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 입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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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투자기업이 타사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지?

질의   안녕하십니까? 희는 A시에 소재한 완구가공 무역업체로, 

재 A시 투자공장에서 생산한 완구를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습

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희 국 투자법인이 완구/공 품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문구류를 국에서 구매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길

이 있는가 입니다. 희 국 투자법인 명의로 상기의 업태를 추가로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법인을 하나 신규로 설립하

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우선 귀사는 완구생산회사이지만 문구류 상품(타사제품)을 국

에서 구매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2) 2005년 4월 2일 상무부에서 공포한 <외상투자 비상업기업이 소

매경 범 를 추가하는데 한 련 문제의 통지>에 의하면 기

존 제조업체가 타사제품을 수입하여 매할 수 있도록 하 으나, 

타사제품의 매출액 비 이 기업 총매출액의 30%를 과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구체 인 처리방식은 상

기 통지에 의거하여 기존 회사 경 범 에 소매 업 범 를 추

가하면 됩니다. 

3) 외국인투자 비상업기업이 소매 경 범 를 추가할 때에는 각 투

자자가 법에 의하여 회사 계약, 정 을 수정하고 련 신청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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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작성해야 하며, 기업 경 범 를 추가하는 것과 련된 법

정 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한 외국인투자기업 비 증서

를 변경하여 재발 받아야 합니다. 

4) 이와 련,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인투자 비상업기업이 유통 역 경 범 를 추가할시 구

체 인 매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도매, 소매, 커미

션 리) 한 신청서 제출시 경 상품 리스트를 함께 제출해

야 합니다. 

  나) 상술한 바와 같이 타사제품의 매출액 비 이 기업 총매출액

의 30%를 과해서는 안 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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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형 외자기업의 무역업 영위 범위는?

질의1   외국인투자기업 유통업 확  련 법규에 따르면 생산액의 

30% 범  내에서 타사제품을 다룰 수 있는데, 한국 본사의 제품(가발

원사 : 투자기업과 동종 제품)을 수입하여 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 업종 : 가발 제조업( 국 A시 소재, 100% 독자 생산기업)

- 한국 본사 가발원사 제조 수출( 재는 국외 지역에 매)

- 투자기업 : 가발원사( 국내 매)

- 상황발생 : 국에서도 한국산 가발원사를 살 구매처가 등장

답변1   외국인투자기업 상업분야 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생산형 기업이 유통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경 범 를 추가한 후, 

본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매할 수 있습니다. <외상투자 비상

업기업이 유통경 범  추가 련 문제에 한 상무부의 통지> 규정

에 따르면, 생산형 기업이 경 범 를 변경한 후에 계속하여 생산형 

기업으로 남는다면 유통업무 업수입이 일반 으로 기업 총 매액

의 30%를 과하지 말아야 하며, 비생산형 기업으로 환할 경우에는 

유통업무 업수입의 비율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질의2   상기의 경우 본사의 제품이 아닌 타사제품을 수입하여 매

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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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외상투자 상업분야 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타사제품

의 수입, 매가 가능합니다.

질의3   국내의 다른 회사제품을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

한지? 

답변3   <외상투자 상업분야 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 타

사제품을 구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업무도 가능합니다.

질의4   국인으로 하여  자본  50만 앤의 공무유한공사를 세

우게 할 경우 그 회사가 내수  수출입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 

답변4   무역법인 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서는 합자합작으로

만 제한하지만 국인에 한 제한은 없습니다. 한 외국인투자기업

이 할 경우 등록자본  5천만 안에 달해야 하지만 국 내국인일 경

우 2006년<회사법>에 근거하면 최 등록자본  3만 안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KOTRA베이징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평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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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조업 투자기업이 타사제품의 수출입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1   안녕하십니까? 희 회사는 국에서 의류를 일반 무역수출 

 탁가공무역으로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다른 사업으

로 역을 넓히고자 국에서 1. 의류와 계없는 제품을 국에서 구

매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자 하며, 2. 외국에서 다양한 물품을 구

매하여 국에 내수로 매하고자 합니다. 

의류와 계없는 제품은 지 도 수출을 하고 있으며, 년도에 취

득한 무역권으로 상기 1, 2항이 완 히 자유롭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본사에서 상해쪽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다고 하여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에 

하여 자료나 근거가 있다면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직  제조하는 의류 이외 다른 품목을 수출할 경우 직 제조 비

율의 30% 이내에서만 수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희 회사 기업 등기표에 보면 하단에 도장으로 ‘無進口分銷業

務’라고  있습니다. 업허가증상에 제반 물건을 수입할 수 

있도록 경 범 가 기입되어 있는데 의류 이외의 품목을 수입하

여 국내수로 매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요? 

3) ‘無進口分銷業務’의 의미가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수입하여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1   국은 지난 2004년 4월 20일에 <외상투자 상업 역 리방

법>을 공표하 고 2005년 2일 국가 상무부에서 공포한 <상무부 외상

투자 비상업기업 유통(分銷) 경 범  추가 련 문제의 통지>에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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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재 상황에 하여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 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외자 제조업체가 도소매업 분야로 업범 를 추가하는 신청서 

제출 

2) 신청기업은 계약서와 정 을 수정하고 최  기업설립 인가 부서

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함 

3) 신청 시에 도․소매업 방식(도매, 소매, 커미션 리)을 명확히 

해야 하고 경  제품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함. 

4) 경 범 에 한 심사권한은 아래와 같음. 

  ◦도매 : 앙 상무부(북경)- 소요시간 : 3개월 

  ◦소매 : 성 상무부 - 소요시간 : 1개월 

5) 유의할  : <상무부 외상투자 비 상업기업 유통(分銷)경 범  

추가 련 문제의 통지>의 련 규정에 의하면 외자 제조업체가 

도소매업 분야로 업범 를 추가하더라도 타사제품 취  매출

액 비 이 기업 총매출액의 30%를 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

정하 으므로 상해측에서 조언받은 답변이 맞습니다. 

6) ‘無進口分銷業務’ 도장이 있는 것도 귀사에서 아직 외자 제조업

체 유통업 분야 진출 업범 를 추가하지 않고 련 수속을 밟

지 않았으므로 이러한(分銷)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分銷 

자격을 취득하려면 필히 외자 제조업체 유통업 분야 진출 업

범  추가 련 규정과 차에 따라 도․소매업 분야 업범

를 추가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7) 경 범  추가 제한 업종 

  (1) 도매업 : 화학비료, 제품유, 원유, 소 , 담배가 제한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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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매업 : 화학비료와 담배가 제한업종으로 되어 있고 도서, 신

문, 정기 간행물, 약품, 자동차, 랜차이즈 경 , 경

매 등 분야는 별도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2   희 같은 기업이 수입하여 국내수를 할 경우에는 도소매

업으로 업범 를 추가하는 차를 거쳐 본래 제조업 매출액의 30%

를 과하지 않는 범 에서 가능한 것은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문의

하겠습니다. 수입과 반 로 수출의 경우에는 본래 경 하는 제조업과 

계없는 품목을 무제한 수출할 수 있는지요? 自産證明이 없는 것은 

증치세 환 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규정은 바 지 않았는 

지요? 

답변2   <외상투자상업기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타사제품이 매출액

의 30%를 과하여서는 안 되므로 수입이던지 수출이던지 일단 매

할 경우 모두 매출액의 30%를 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조

업 경 범  변경후 여 히 생산성 기업일 경우 도,소매 업액이 기

업총 매액의 30%보다 높아서는 안되며, 비생산성기업으로 변경되었

을 경우에 한해 도,소매 업액의 비례를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출세  환  련, 일단 증치세 수증과 세  완납증명

만 있으면 환 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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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금속을 수출방식으로 중국내 창고로 보낸 후 필요시마다 출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희 회사는 골드바와 은을 수입하여 국내에 매하는 업체

입니다. 은 홍콩에서, 은은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고객

업체들은 부분 주얼리 가공업체들이며 많은 수가 국 칭다오의 수

출자유지역에서 공장을 운 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객들은 희가 해외에서 수입한 과 은을 구매하여 직  

칭다오의 공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운송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희 회사는 국 칭다오의 창고업체(B사)에 직  과 은을 가

져다 놓고 업체들이 국내에서 구매할 때마다 칭다오에서 출고를 할 

생각입니다. 모든 자 이나 업무는 한국내에서 이루어지되 과 은은 

호주에서 직  칭다오로 보내지고, 출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국으로 바로 물건을 보내려면 국내의 수입주

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련, 어떤 방법이 있

는지, 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질문을 보건  국의 수입업체에 한 부분이 질문의 요체

인 것 같습니다. 

재의 형태는 문의하신 회사(이하 A사)가 한국으로 , 은을 수입

한 후, 청도 보세구에 있는 가공업체에 , 은을 공 하는 형태로 보

입니다. 청도의 가공업체가 , 은을 수입하면 진료가공무역이 되고, 

청도 가공업체의 본사가 A사로부터 한국에서 매입하여 이를 임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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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부자재로서 무상으로 청도로 송부하게 되면 내료 가공무역형태

가 됩니다. 

2004년 1월 1일자로 과 그 제품의 가공무역 수출입은 국인민은

행이 심사 비 하지 않고 해 도 국인민은행의 비 문서에 따라 검

사  신고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공 후 재수출할 수 없는 

과 그 제품이 비 을 받은 후 내수 매를 하는 것은 일반무역의 수

입 리에 따라 여 히 국인민은행이 심사비 하고 해 은 인민은행

의 비 문서와 내수 매 련규정에 따라 해 의 말소등록 수속을 밟

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사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자 이나 업무를 모두 한국에서 처

리한다는 말 은 국내업체간 은 거래 을 국내에서 결제하고 

품만 국 청도로 보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장 추천할 

만한 방법은 청도의 만항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하여 보세창고도거래

(BWT : Bonded Warehouse Transaction)를 하면 모든 결제나 매출, 매

입은 한국 본사 앞으로 잡을 수 있으니 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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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중 수출화물 목재포장재를 반드시 소독 처리해야하는지?

질의   안녕하십니까? 최근 연합뉴스를 통해 아래와 같은 기사를 

하 습니다. 아래 기사내용에 한 국정부 세부지침이나 상세자

료를 부탁드립니다. 

(유 기사) 제목 : 中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소독 의무화 

내년부터 국에 수출하는 화물을 포장하는 목재포장재는 국측의 

새로운 검역기 에 따라 소독한 뒤 이를 증명하는 소독표지를 붙여야 

한다. 

16일 농림부에 따르면 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사용되

는 목재포장재에 해 새 검역기 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정이다. 

목재포장재란 목재팔 트, 나무상자, 짐깔개, 목재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 보호하거나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는 목재 산물을 말한다. 

새 검역기 은 목재 심부 온도 56℃ 이상으로 30분 이상 처리하는 

열처리기 과 메틸 로마이드(MB)가스로 소독처리하는 MB기   

하나로 목재포장재를 소독한 뒤 소독사실을 입증하는 마크를 목재포

장재에 부착해야 한다. MB 기 은 모든 국가산 비침엽수인 경우 16

시간 이상 훈증을, 소나무재선충발생지역산 침엽수의 경우 24시간 이

상 훈증을 각각 요구한다. 

국은 소독마크가 없거나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화주 

는 리인에게 소독, 폐기, 반송 등을 조치하고 비용을 화주에게 부담

할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자료원 : 연합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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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침엽수 목재포장에 한 검역강화 방침은 이미 하달되어 시

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변화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

다만, 말 하신 내용은 기존의 내용  열처리증명에 한 부분은 이

과 다르지 않고, 이에 따른 한국식물검역소에서의 열처리 증명서 발

도 종 과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메틸 로마이드(MB) 소독 후의 검역증 발 에 한 부분은 큰 변

화라고 생각되는데, 재차 확인한 후 명확히 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정사실로 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침엽수 목재포장에 한 검역  검역증 발  

  가) 식물검역소에서 지정하는 열처리공장에서 열처리(목재 심부 

기  섭씨 56도 이상의 온도로 30분 이상 열처리) 후 열처리 

증명서(Phytosanitory Certificate, Heat Treatment Certificate) 

발 (동 포장재에 열처리 증명마크 부착) 

  나) 상기와 동일하되, 열처리 신 24시간 이상 메틸 로마이드 

개스소독하고 검역증 발 (동 포장재에 MB 훈증 증명마크 

부착) 

2) 비침엽수 목재포장에 한 검역 - 식물검역소에서 지정하는 장

소에서 16시간 이상 메틸 로마이드 개스 소독하고 검역증 발

(동 포장재에 MB 훈증 증명마크 부착) -- 이 에는 비침엽수목

재포장증명을 수출자의 명 , 직인을 어서 확인서를 발 하

는데, 이를 식물검역소의 증명을 득하도록 한다는 에서 검역 

리방침이 훨씬 강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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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목재포장에 한 확인 - 이는 이 과 같이 수출자가 자술하여 

확인하는 형식을 그 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 같은 내용은 한국식물검역소의 업무지침에도 이미 반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식물검역소 홈페이지를 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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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단 제작과 의류가공을 중국에서 하는 경우 보세구역을 거쳐야 하는지?

질의   희는 상해 인근의 원단공장에서 원단을 제작해서 복건성

에 있는 가공공장에게 의류의 가공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건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가공공장의 완성품 수입뿐만 아니라 원단공장에서 가공공장

으로 가는 원단도 당사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은행에서는 

신용장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제가 원단공장에 가

서 상담을 하는데 담당자가 자신의 회사는 희가 신용장을 통해서 

을 지불해도 제품이 보세구역을 거쳤다가 지의 공장으로 가야 

된다고 하 습니다. 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국

지의 방식은 어떤지? 추가 인 비용도 드는지에 해서 답신을 부

탁하겠습니다. 

답변   국 지에서 이러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데 보세구를 반

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 귀사에서 원단공장의 원단을 구입하여, 복건성 의류공장에 

가공을 의뢰하는 경우 귀사에서는 원단공장에 L/C를 끊어주고, 복건

성 의류공장에는 임가공 비용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

우에는 의류공장에서 가공비용 수 (가공비를 받고 납품한다느니 등) 

문제 때문에 납기를 늦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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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 귀사에서 원단공장과, 의류공장에 L/C를 각각 한 장씩 끊

어주고 의류공장에서 원단공장의 원단을 구매하는 것으로 교역계약을 

작성하고, 완성품은 복건성 의류공장에서 수입하면 됩니다. 

상기의 상황에서 L/C 개설비용과 보증  외에는 다른 비용이 소요

되지 않습니다. 

(고문 세사) : 질문에 한 해결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상해의 원단공장에서 말하는 보세구는 상해외고교보세물류원구

(혹은 샤먼보세물류원구)를 언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단공장에서 생

산한 원단을 상기 보세물류원구에 반입시키면 수출에 한 제반 증빙

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수출과 유사하게 L/C Nego를 할 수 있습니

다. 이후 복건성에 있는 가공공장은(원구를 경유한 원단을) 면세로 수

입하여 가공하게 되므로 융비용의 감이나 합법 인 세 의(가공

무역수책) 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 진료가공무역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서 귀사가 지정하는 원

단 생산업체의 제품을 복건성 소재 가공업체에서 구매하도록 한 후에 

이 체 액(원단가격 + 가공비)에 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사의 입장에서는 일반무역으로 본 계

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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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에 제품을 보내 포장한 후 제 3국 수출시 문제가 없는지요?

질의   폐사는 한국에서 소규모 안경부품 공장을 하고 있으며, 주로 

수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안경 련 업종은 수작업이 많은 계로 한

국의 인건비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특히 부품은 포장에 문

제 이 많아 폐사의 물품  일부를 국으로 보내 포장작업을 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물론 폐사제품을 제외한 포장에 련된 

물품과 그리고 일부 부품은 지 공장에 하청을 주어 이 한 지에

서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지에 사무소를 두고 폐사의 직원 

한명을 견하여 국 지인을 고용하여 단순 포장 작업한 제품과 

지 하청물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국기업을 통해 제품을 포장하고 수출하는 것은 아무런 문

제가 없습니다. 국 지 공장을 통해 포장을 한다면 굳이 지에 회

사를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업체를 통해 단순히 포장만 하시려면 이것은 OEM 생산에 속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국기업에서 귀사의 제품을 수입해서 포장을 

한 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수입 세를 일단 

지불하셔야 하고, 수출할 경우 국의 수출제품 환 에 한 세제에 

따라 환 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알아 두셔야 할 것은 환 은 100% 환 받지 못하고 일부만 

환 이 가능합니다. 안경제품의 경우(HS CODE : 9003190010/ 

9003190090) 증치세(부가가치세)율은 17%이고, 환 세율은 13%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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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에 해당하는 액을 부담하셔야 합니

다. 그리고 재 포장회사는 허가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염

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변재서 고문 세사 추가답변) 

보다 개선된 방안으로서 보세물류원구에 반입하면 포장, 마킹, 라

벨링 등 단순가공업무가 가능하고  세, 증치세를 납부할 필요

가 없기 때문에 증치세  4%를 합리 으로 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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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홍삼제품 중국 수출시 현지 절차는?

질의   희 회사는 서울에 있는 홍삼제품 회사입니다. 희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국에 수출할 경우에 통 시 필요한 서류와 차, 그

리고 국 지에서 매할 경우 희가 국정부에 보건식품증서 혹

은 약검허가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궁 합니다. 

답변   귀사에서 문의하신 홍삼제품(완성품)은 일반식품이 아니라 

약품(보건제품)에 속합니다. 홍삼완성품을 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 에 북경의 국상품검역국(中国商品检验局)에 문라벨

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허가기간은 52일(근무일기 )정도 소요됩니다. 

문라벨 신청시 필요서류 : 

    1) 원산지 증명

    2) 포장공장 생증명

    3) 지 리기업 업집조

    4) 한 을 문으로 번역한 서류

    5) 기타 필요서류

통  필요서류 : 

    1) 문라벨

    2) 지 상품검역국(商品检验局)에서 발 한 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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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acking List

    4) B/L

    5) 수증

    6) Wooden Box(Cotton Box) 자재가 목재일 경우 반드시 IPPC

마크 표지

    7) 세 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

참고로 국 역시 식품 혹은 약품은 수입 차가 타 제품에 비해 많

이 까다롭고, 차도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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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든 수출입거래에 CCC인증이 필요한가요?

질의   련 자료를 찾던  CCC 인증제도를 보았습니다. 모든 수

출입거래에 하여 건별로 필요한 인증서인가요? 

답변   CCC 인증은 제품마다 다 필요한 증서는 아니고 국가인증인

허감독 리 원회(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에서 규정한 지정된 

제품(19종류의 132가지 제품 - 주로 기제품)만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 에 인증을 신청해야 

하고, 동일 품종, 동일 포장의 같은 제품에 해서는 최  신청후 수

입시마다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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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물품대금 해외송금시 유로화(Euro)가 가능한지요?

질의   한국에 물품  결제 통화로 달러를 사용했었는데 환율변

동이 염려스러워 Euro화로 한국에 물품 을 지 하고 싶습니다. 달

러를 Euro로 환 해서 송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약 조건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달러를 Euro화로 환 해서 송 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외환

계좌에서 달러를 Euro로 환 할 수 있고, 송 도 가능합니다. 기타 필

요서류와 구체 인 사항은 계좌 개설은행에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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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데 관련 수입세는?

질의   한국에서 비데를 수출할 경우 세, 증치세는 얼마나 됩니

까? 통 할 경우 반드시 보증 을 지불해야 되는지? 지불해야 된다면 

그 액이 얼마나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데의 경우 HS CODE가 3922.9000이며, 세는 10%, 증치

세 17%, 종합세율 28.7%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국 내수용으

로 수출하시는 것으로 단되는데 이럴 경우 정상 인 통 이라면 보

증 은 필요가 없고 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통  보증 은 원료를 수입해서 국에서 가공한 후 재수출되는 경

우와 기타 방법의 재수출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는 긴 한 사유로 

인해 통 차가 끝나기 에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증 을 

납부하시면 제품을 사 에 통 할 수 있습니다. 보증 은 제품의 

세와 증치세를 기 으로 하며 그 액은 보편 으로 지불해야 할 

세의 정상 액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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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대설비 수출시 중국 통관절차는?

질의   당사는 유무선 통신용 계측장비 임  사업을 비 이며, 

재는 표처 형태로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 한 것은 

벌인 설립 에 업을 통해 우리 장비를 임 하고자 하는 국 업체 

는 한국계 업체와 희 한국 본사간의 임 계약이 진행되어 업을 

하고자 할 때의 문제 입니다. 

1) 이 경우 한국 본사에서 국업체에게 바로 임 가 가능한지?

2) 그럴 경우 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3) 임  기간이나 기타 요건에 제한은 없는지? 임  수입 형식이라

면 보증 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4) 와 같이 진행할 때 기타 문제되는 사안은 없는지?

답변   한국 본사에서 국업체로 임 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 하

는 기계설비가 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거나, 매가격이 무 

비싸서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해외로부터 임 가 가능합니다. 

단 고기계(사용기간이 5년 이상) 설비일 경우 거의 수입허가를 해주

지 않습니다. 

제품의 세는 임 액을 기 으로 제품별 세율을 용하여 지

불합니다. 제품 임 액을 월 결제할 경우 매달 세를 지불하시면 

되고, 분기, 년도별로 결제할 경우 분기, 년도별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임 기간에 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수입시 보증 을 

납부하셔야 하며, 임 기간 만료 후 한국으로 반출하실 때 보증 을 

되돌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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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고설비 수입 절차는?

질의   고설비를 국으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차를 밟아

야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규제가 있는지 궁 합니다. 

답변   고설비수입 신청 차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계설비 제품 수입신청서 작성(2부), 단 제 12항 규격/사이즈에 

반드시 설비 생산년도를 밝 야 함

2. 신청서(2부)

 *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1) 기업기본 황, 생산 황, 수출 황, 본사소개  

  2) 기업의 기존 설비명칭, 액  수입시 설비 실태(신설비 혹은 

고설비) 

  3) 설비 수입신청 황 : 용도, 설비제조일, 사용기간, 품질 황, 

설비보수 기록  향후 보수보증조치, 설비 사용 황(사용여

부), 설비제조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반드시 특수 설명을 추

가해야 함

3. 기업 업집조, 련 기  로젝트 타당성 허가서  비 증서 

사본 각각 2부, 가능성연구보고서 사본 1부

4. 외자 리부문에서 허가한 “외상투자기업 수입설비 인허신청서” 

 “ 고 기계제품 설명서” 각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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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비검사 설명, 반드시 련 검사 기구에서 출시한 <국가검사검

역기구> 혹은 설비 공 업체에서 제공한 국외 련 개검사기구

의 검사설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설비 제조일, 사용기간, 

설비 재 황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검사 신청서(备案书)

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제공해야 함.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

드시 문으로 번역해야 하고, 고 선박일 경우 반드시 국선

(中国船级社)에서 발 한 < 고선박 수입기술 평정서>를 제출

하여야 함.

6. 아래의 상황하에서는 련 필요서류(우측)를 제출해야 함

  1）공정용 설비 : 공정 시공계약, 계약의 공정량 등을 제공

  2）인쇄산업류 설비 : 인쇄특종산업허가증 사본 제공

  3）技术监督局(기술감독 리국), 无线电管理委员会(무선  리 원

회), 公安局(공안국) 등에서 출시한 련증명서류를 같이 첨부

7. 제품사진(디지털 카메라 촬  불허), 설비 출고 합격증과 수증

8. 기타 필요서류

9. 상품검역부문의 사  신고서(预备案) 증서

(상하이시의 경우)

 ◦제출처 : 上海 机电产品进出口办公室

 ◦연락처 上海 机电产品进出口办公室

   - 담당자 : 处长 臧新兴 

   - 주  소 : 上海 江西中路181号101室(우편번호: 200002)

   -   화 : 86-21-6339-0381, 6339-0380 

   - 이메일 : j3100@chinabidd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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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증치세 부과 방식은?

질의   한국에서 국으로 수출하는 물건의 세  부가세(증치세) 

문의입니다. 

1) 품목 : X-RAY BAGGAGE INSPECTION SYSTEM(MACHINE) 

2) HS CODE : 9022 19 9000 

3) 수출시 INVOICE VALUE : C.I.F INCHEON AIRPORT , 

KOREA EUR 100,000.00

4) 수량  단가 : 1  / EUR 100,000.00- (C.I.F. INCHEON 

AIRPORT) 

본 장비를 한국 인천공항에서 국으로 수출할 때 세 (해 )에서 

부과하는 세 에 해서 알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우라면 세는 CIF x 8%이고 부가세는 (CIF + 세) x 

10%인데 국에서는 어떤 공식으로 세  부가세를 과세하는지 궁

합니다. 

그리고 본 장비는 한민국에서는 원자력법에 의해서 방사선 발생

장치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수입승인서(Import License)

를 "한국 방사성 동 원소 회"에서 득한 후에야 통 이 가능합니다. 

본 IL이 없으면 몇 달이고 통 이 안 됩니다. 

국에도 혹시 HS CODE 9022 19 9000의 장비를 수입규제하는 법

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입자가 IL 혹은 "X-RAY 

발생장치 사용신고"를 과학기술부와 같은 국가기 에서 득하여야 하

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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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혹시 이러한 규제가 있다면 IL 이나 인허가를 국의 어느 

정부기 에서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들여서 수

출해 놓았는데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통 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무턱 고 수입해 놓고서 통 하지 

못해서 반송하는 사례를  개인 으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제품의 세는 4%, 증치세는 17%이고, 종합세율은 21.68%

입니다. 

그리고 세와 부가세는 CIF 가격을 기 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세와 부가세 계산방법은 한국과 같습니다. 즉 

  세 : CIF × 4%

부가세 : (CIF + 세(CIF × 4%)) × 17%입니다. 

이 제품은 다음 3가지 사항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1)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入境货物通关单)

2) Automatic import licence(machinery and electrical products, 

whether used or not) (自动进口许可证<新旧机电产品>)

3) Used machinery and electrical products are on the list of 

prohibited import goods(旧机电产品禁止进口)

1)번 통 서류는 상품검사검역기구(商品检验检疫局)에서 발 하고, 

2)번 허가증은 외경무  산하의 기계제품 리사무실에서 발 합니다. 

상품 원산지가 독일이라고 하셨는데 원산지인 독일도 최혜국에 속하

므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4%의 세를 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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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사도 수출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   희는 유공압 련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국

에서 제조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방법을 알 수 없을까요? 

희 지 고객이 생산한 제품에 해 희 회사에 지사 설립과 동

시에 해당사의 제품을 수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수

출의 형태와 차가 다르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국에서는 

무역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만이 수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외국

인인 희가 지사설립 후 라이센스 획득이 가능한지요? 상황이 호

되면 희 역시 동사에 합작 형태로 투자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말 하신 지사 설립의 개념은 국 지에 사무소( 표처)를 

설립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 사무소는 법인

이 아니므로 제품의 수입, 수출 등 업을 할 수 없고, 단지, 향후 업

무추진을 한 시장조사 등 비 리성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경 권이 없는 기업이 수출입을 할 경우 반드시 수출입경

권을 보유한 수출입 행사를 통하여 수출입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

다. 때문에 귀사의 경우 수출입 행사를 통해서 제품을 수출하시는 

것이  상황에서는 용이할 것으로 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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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세구내 무역법인의 중국기업들과의 수출입업무는?

질의   상해 외고교보세구에 무역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국 내자

(內資) 법인들과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음의 사항들

이 궁 합니다. 

1) 수출의 경우 

  - 화물이 보세구를 경유하여 수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인 

수출 로세스 로 진행할 수 있는지? 

  - 무역법인 명의로 L/C를 개설하고, 해외 수입자로부터 USD 송

을 직  받을 수 있는지?

  - 국 내자법인과 RMB 거래를 하여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입의 경우 

  - 화물이 보세구를 경유하여 수입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인 

수입 로세스 로 진행할 수 있는지?

  - 무역법인이 외국 수출자에게 직  USD 외환 송 이 가능한지?

  - 무역법인이 직  수입자 명의로 수입하여 내자법인에게 내수 

매가 가능한지 여부 

3) 보세구 무역법인과 일반지역 무역법인의 차이  

답변   

1) 보세구에 설립된 무역법인이 국 내수를 할 경우 보세구내의 

교역시장을 거쳐서 매를 해야 하고, 내수제품에 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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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충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해외수입자의 USD 송 은 가능

하지만 자 을 사용할 때에는 RMB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에 설립된 법인으로 내자법인하고는 반드시 RMB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2) 수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보세구 교역시장을 통해 수입 

해야 합니다. 외환 리국을 통하여 달러로 교환하여야만 송 이 

가능합니다. 내자법인에 한 내수 매도 반드시 보세구 교역시

장을 거쳐야만 합니다. 

3) 보세구 밖의 법인은 외국에서 국으로 제품을 수입할 때 세

를 지불하고, 보세구내의 법인은 외국에서 수입시에는 세를 

지불하지 않고, 제품을 내수할 경우 내수제품에 하여 세 을 

보충하여 지불하는 것이 차이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재서 고문 세사 보충답변) 

보세구의 무역법인에 비해서 보세물류원구(외고교에 설치된 법인

은 원구내에 치)에 설치된 무역회사는 외화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 이외에 아래와 같은 장 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 구내 체 

무역법인에 하여 내수 매와 무역경 을 면 허용하는 법을 개

정 에 있습니다.

1. 보세물류원구 기본기능

  보세물류원구의 4  기능 즉, 국제 계, 물류배송, 국제조달, 국제

통과무역 등의 기능을 기 로 한국투자기업은 아래와 같은 업무

를 진행할 수 있다.

  첫째, 원구내 진입한 화물에 하여 증치세를 환  

  둘째, LCL Cargo를 FCL로 물류 배송 가능, CFS 작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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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국산 물품을 계무역 통해 다시 국으로 재수입 가능

  넷째, 다수 화물을 해체, 재포장, 단순가공 가능

  다섯째, 수출입 집 운송 가능 등

2. 가공무역기업이 릴 수 있는 이

  첫째, 수출환 을 실 하고 수책을 핵소(면세 사후 리 종료)

  둘째, 가공무역화물 내수 시의 외환 지 , 수 문제를 해결

  셋째, 심가공결 (深加工結轉) 차가 간편해져 환  손실(수출세 

4%)을 면함

  넷째, 역진세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 인 세가 가능

  다섯째, 국산설비를 수입설비로 환하여 증치세 17% 만큼 세

  여섯째, 가공무역방식의 환(내료가공에서 진료, 혹은 그 역도   

성립 가능)

  일곱째, 가공무역 잔류자재에 한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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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내 거래․내수

1 최소한의 설비만 갖추고 위탁가공한 제품의 내수판매 영업집조가 가능한지?

질의1   우리 회사는 원목을 수입, 가공하여 내수  수출을 하는 업

체입니다. 재 국 투자공장 내에는 최소한의 설비만 두고, 주요 생

산공정은 국업체에 부분 넘기려고 합니다. 

즉, 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 투자공장으로 가져와서는 간

단한 처리만 하고 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게 될 경우 재 투자

공장은 거의 창고로서 기능하게 되고, 가공  생산기능은 폭 축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 드리면, 국 내수를 해서 최

소한의 생산설비  증명만 갖추고자 하는데, 국 당국의 허가  

사후 리가 어떨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목 으로 할 경우 공상국에서 정상 으로 내수 매 허가를 

득하는 업집조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1   

(고문변호사) 회사가 실제 운 목 으로 출발하여 국법의 규정에 

맞게 운 된다면 최소투자만으로도 정상 으로 업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 회사법의 련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의 최소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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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3만 안입니다. 단 회사 운  랜, 정부차원의 타당성 검토 등

의 원인으로 실상 외국인투자기업은 등록자본 을 최소 10만불 내

외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문 세사) 최 의 업집조( 업허가증)가 수출과 내수 매 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목재 가공업은 장려지도 목록에 해당되

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 외환수지에 한 평형의무가 자율

로 바 었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고 량 내수 매를 한다고 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2   걱정되는 부분은 수출가공  내수업체로 등록을 해야 하는

데, 설비가 불충분하다고 정받을 수 있는데 업집조 발 에 문제 

제기가 있을지? 

답변2   

(고문변호사) 업집조는 내수, 수출로 나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회

사 설립 신청서류에 내수, 수출 매율만 명확히 기재하면 내수가 가

능합니다. 

(고문 세사) 최 의 설비투자를 수입할 때 세와 증치세 면세 혜

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면 최  설립후 5년의 기

간 이내에 주생산 설비를 매각한다고 해도 이에 한 제한은 없습니

다. 만약 세, 증치세에 한 면제를 받았고, 사후 리기간인 5년 이

내에 이들 생산설비를 매각이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치 잔여분에 

한 세와 증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중국내 거래 ․내수 215

질의3   1년 후 공상국에서 설비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지... 사례나 규정이 있는지요? 

답변3   

(고문변호사) 설비검사는 공상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  혹은 

상품검사국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회사가 합법 인 차에 따라 설립

되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하여 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문 세사) 제조설비를 최소한만 갖추고 있더라도 제조임에는 문

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내수 매는 귀사가 제조 는 가공한 물품으

로 제한됩니다. 만약 제조를 하지 않고(귀사가 제조하지 않는 물품을) 

매하는 경우에는 도소매 유통을 한 경 범  추가 는 변경 비

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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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내 Local L/C가 가능한가요?

질의   희는 국에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국내 업

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재는 거래시 어음이나 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거래시에도 한국처럼 Local L/C로 거래를 

할 수 있는지요? 만일 할 수 있다면 자세한 사항은 어디를 통해 문의

하여 비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에서도 로컬 LC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 국 거

래 습상 LC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LC 개설 사항은 거래

은행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문 세사) 

국은 아직 신용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

국에서와 같이 Local L/C나 구매승인서와 같은 시스템은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오직 국은행에서 국업체에 해 일부 유사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련하여 진출구공사가 

L/C를 담보로(원자재 구매  등에 한) 여신을 제공하는 사례

는 수출  융자 기능을 은행 신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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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에서 로컬수출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질의   안녕하십니까? 희는 국에 공장신설을 검토 인 회사입

니다. 세 과 회계 으로 복잡한 사항들이 있어 이 게 문의드립니다. 

희 회사에서 국공장의 매출은 LOCAL수출과 내수 매 혼합 정

입니다. 그런데, 국에서는 LOCAL수출과 내수 매를 병행할 경우 

LOCAL수출에 불이익을 부과하여 매입증치세 환 에서 불이익을 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비면세 구입 원자재의 매입증치세 환 과 

련, 총매출액  LOCAL수출매출액의 비율만큼 환 을 받지 못하

므로 비용이 추가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불이익을 해소하기 하여 분리기장(내수/수출구분 시스템)이

라는 방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1. 분리기장(내수/수출구분 시스템) 방식을 사용할 경우 LOCAL수

출에 불이익이 부과되지 않아(직수출로 인정됨.) LOCAL 수출용 

원재료 매입시 면세되며 내수용 원자재의 매입증치세는 모두 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기내용이 정확한 것

인지요? 정확하다면 련법규를 혹시 알 수 있는지요? 

2. 분리기장(내수/수출구분 시스템) 방식의 정확한 정의가 궁 합니다. 

  2-1) 내수품과 수출품을 분리 보 해야 하는 건가요?(원료, 제품

창고) 

   가. 분리를 해야 하는 경우 칸막이 는 선으로 구역을 구분하

는 것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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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리 시 벽 는 별도의 창고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2-2) 생산공장의 생산 설비도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분리해야 하

는지요? 분리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분리해야 하는지요? 

⇒ 역시 상기내용이 법 으로 정확한지의 여부와 련법규

를 알고 싶습니다. 

3. 1번의 경우 내수품 생산에 한 증치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산

정공식)를 알 수 있을지요?

답변   Local 수출의 경우 국가세무총국은 일 되게 내수로 보아 

매출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각 성  자치

구도 이러한 해석에 반하여 면세 는 환 상으로 뒤집지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단지, 각 성  자치구에서 실무 차상의 방식으로 조

씩 달리 취 하고 있습니다. 즉 Local 수출(엄 히는 심가공결  는 

창 : 보세가공 이 )의 요건을 갖추어 매출자와 매입자 양 당사자가 

법하게 신고하는 경우에 매출자에게 증치세를 징수하여 매입자에게 

환 하여 주는 환 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증치세 징수와 환 을 간소하게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이지 Local 수출을 구분 기장한다고 하여 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기장의 여부는 한국 는 제3국에서 수출을 제로 하

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으로 신고할 경우 세, 증치세가 면세로 수

입되는데 내수 업도 할 경우 이를 구분 리하여야 하므로 구분기장

이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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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확한 경 리 정보를 리하기 하여 수출부문과 내수부

문을 구분 기장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구분기장과 병행해서 

실물자재 자체를 구분 리하는 것이 실무상 더 요합니다.

(고문 세사) 

로칼 수출의 회계처리와 련하여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

니다. 심가공결  내지 창방식( 량 수출을 제로 함)으로 가공

하는 물품에 하여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1차

가공기업은 로칼 수출시 보세물류원구에 가공물품을 반입함과 동

시에 직  수출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사후 리가 종료

되고 증치세의 환 을 신청할 권한이 있게 됩니다. 당해 물품을 원

자재로서 공 받는 기업은 해외원자재를 면세 수입할 때와 마찬가

지로(수출 시까지) 수책 리를 하면서 증치세의 부담을 피할 수 있

게 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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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 내수 판매하는 경우는?

질의   희 회사는 설립된 지 약 1년 정도 되는 투자법인으로 진

출 역사가 짧다 보니 아직 지법규  낯선 부분들이 많아 답답합니

다. 이와 련, 최근 겪고 있는 문제 을 질문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

 국에서 내수 매하는 경우에 문제가 없습니까? 참고로 희 회

사는 100% 내수 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   귀사가 100% 내수 업허가를 취득하 다고 하셨지요? 이는 

외국인 상업기업으로서의 허가여야 하며, 허가의 의미는 청도에서 자

체 생산한 제품 는 수입한 상품을 량 내수로 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출입경 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사가 일반무역으로 수입을 한 다음 이를 내수로 매

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1) 수입 시에는 각 HS Code 에 해당되는 수입요건( , 화학물질 

련 인증 등)을 먼  확인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를 먼  확인한 후 수입 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HS Code에 

련되는 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 

상업기업이므로 생산성기업이 릴 수 있는 조세 감면 혜택은 

경제특구가 아닌 한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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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직 인 련은 없으나 세감면에 해당되는 물품(장려산

업 련, 량수출기업의 설비자재) 등의 수입에 있어서 면세증명

을 미리 받지 않고 해당화물을 수입했다가, 면세통 이 안되는

(혹은 오래 지연되는) 곤란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반

드시 외경 에서 면세증명을 받은 후 감면세 해당 물품을 수입

하시기 바랍니다. 한 면세증명을 받은 물품 조차도 해 에서 

면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 에 면세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거나 문가의 자문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2) 내수로 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치세 련 수증 등 증

빙자료는 당연히 잘 챙기셔야 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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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료가공 시 중국내 내수가 가능한지?

질의   청양에서 액세서리 련 임가공업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한국으로부터 원재료를 들여와 100% 수출을 해야하는 방

식이 진료가공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수책을 잡아 한국에서 들여온 

재료는 100% 한국에 재수출하여 핵소 차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진료가공방식을 별도로 진행하고, 내수를 하기 하여 국내에

서 원재료를 따로 구입하여 그 부분에 해서만 내수를 하는 것

이 가능한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원재료 구입에 한 세 계산서를 재료 매상

에 요구를 하고, 원재료를 가공한 후 국 내 완제품 업체에 

매할 경우 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3)  그 업체가 희가 국에서 재료를 구입해 가공한 제품을 완

성하여 해외에 수출한다면 심가공결 방식으로 환 받을 수 있

는지요? 자세한 세부항목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진료가공방식과 내수는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100% 수출을 

조건으로 하여 이미 받은 세제상의 혜택이 있는 경우 감면 취소 

내지는 환 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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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납세자인 경우 내수부문에 하여는 세 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규모납세자인 경우에는 일반발표( 수증)

를 발행하게 됩니다. 

3) 직 수출한 업체의 경우에 한하여 환 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는 

내수 매로서 세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상 방 수출업체가 

우리가 발행한 세 계산서를 근거로 수출액에 하여 환  신청

을 하게 됩니다. 

(고문 세사) 

 심가공결  방식( 량 수출을 제로 함)으로 가공하는 물품에 

하여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귀사는 로칼 

수출시 보세물류원구에 가공물품을 반입함과 동시에 직  수출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사후 리가 종료되고 증치세의 환

을 신청할 권한이 있게 됩니다. 당해 물품을 원자재로서 공 받

는 기업(귀사의 납품처)은 해외원자재를 면세 수입할 때와 마찬가

지로(수출 시까지) 수책 리를 하면서 증치세의 부담을 피할 수 

있고 완성품의 수출과 아울러 수책 리를 종료할 수 있게 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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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입한 원자재를 현지 다른 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   업집조상의 경 범 가 제조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국에서 수입한 원자재를 지의 다른 업체에 매할 경우 유통이 되

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답변   원자재를 한국에서 수입하여 가공을 거치지 않고 직  매

할 경우는 무역이 되기 때문에 제조법인의 경 범 에 속하지 않으므

로 불법이 됩니다. 국에서 사업하면서 국법률을 제 로 지키면서 

사업을 해야만 마음도 편하고, 혹시 나 에 국정부에 꼬투리를 잡히

지 않을 것입니다. 국 상무부는 2005년 4월 22일에 외국인투자 비상

업기업(생산형기업)의 도소매업 경 범  추가에 한 통지를 발표 했

습니다. 참고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자 제조업체 유통업 진출 규정(2005.4.22)] 

타사제품의 매는 30%이하로 제한 

  - 통지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외자 제조업체가 도소매업 분야로 

업범 를 추가하더라도 타사제품의 매출액 비 이 기업 총매

출액의 30%를 과해서는 안된다"는 이다. 만약 외자 생산형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타사제품 매출액 비 이 30%를 과할 

경우, 제조업체로서 받고 있는 세제혜택 박탈 등 제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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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매출액 비  제한은 기존제조업체가 제조분야에서 손을 떼

고 유통법인으로 완  환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도소매업 분야 진출에 련 수속  차 

  - 련 차와 수속에 한 내용도 함께 발표되었는데 신청기업

은 계약서와 정 을 수정하고 최  기업설립 인가를 받았던 부

문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합자기업의 경우 합자 

방의 동의하에 계약서를 수정하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정

변경에 합의해야 하며 독자기업의 경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로 정 변경에 합의하면 된다. 

  - 신청서와 매상품 리스트도 상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 생산형기업과 지주회사(투자성 공사)는 각각의 신청표에 경 범

 추가와 련된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구체

인 업방식(도매, 소매, 수수료 리)을 명기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매상품 리스트도 제출해야 한다. 

  - 도매인 경우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상무부문에서 심사하며 

인가는 앙상무부에서 하게 된다. 소매는 모두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심사와 인가를 하게 된다. 

새로운 비 증서와 업집조 발  

 ◦이번 통지에서는 구체 인 행정실무에 해서도 언 했다. 

  - 경 범  추가가 상무부에서 인가되면 새로운 외국인투자기업 

비 증서가 발행되며 새로운 증서가 나오면 기존의 비 증서와 

교환해야 한다. 한 새로운 비 증서를 수령하고 난 후, 공상

행정 리국으로부터 새로운 업집조 발 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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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범  추가 제한 업종에 해서도 밝혔다. 

  - 도매업에서는 화학비료, 제품유, 원유, 소 , 담배가 제한업종으

로 되어 있고, 소매업에서는 화학비료와 담배가 제한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약품, 자동차, 랜차이

즈 경 , 경매 등 분야는 별도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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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사제품의 중국 현지법인 명의로의 판매는?

질의   희 회사는 강소성 무석에 공장을 지을려고 합니다. 물론 

회사설립은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제품(본사의 제품)을 국 지

법인 명의로 매할 수 있는지요? 국 지에서 세 계산서 발행의 

조건과 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 본사는 몇 년 부터 국에 

리상을 운 하고 있고, 한국 본사의 권리와 책임을 국법인으로 

이 하려고 합니다. 

답변   2005년 4월 22일에 발표한 <외상투자 비상업기업(생산형기

업)의 도소매업 경 범  추가에 한 통지>에 의하면 국 지법인

(제조업일 경우)은 경 범 에 유통업을 추가한 후 타사제품을 매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매액은 총 매액의 30%를 과해서는 안됩니다.

세 계산서 발 과 련해서 일반납세인은 설립 첫해부터 발행이 

가능하고, 소규모납세인은 1년 후 연간 매출액이 RMB180만 이상이면 

세무국에 일반납세인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등록 자본

이 RMB 500만 이상 혹은 연간 매출액이 RMB 180만 이상이면 증치

세 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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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세구내 교역시장이 무엇인지요?

질의   상하이 외고교보세구내 무역법인의 수출입 거래 차 련 

교역시장에 해 문의드립니다. 교역시장이 보세구내에 있는 상품

시 매 건물을 지칭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무역법인의 사무실 등을 

말하는 것인지요? 보세구내 교역시장을 거쳐 거래를 하는 경우 매 건

당 거래수수료가 징구될 것 같은데, 수수료 규정이나 기타 거래상 

차를 알 수 있는 교역시장 리처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교역시장이란 上海外高桥保税区联合发展有限公司에서 보세

구내에 설립한 것으로 보세구내의 기업들의 내수업무, 수증 업무를 

지원해주고, 보세구내 입주한 외자기업들이 무역자문, 서비스, 상해정

부와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교역시장 연 락 처 : 86-21-5869-9888 (*22293)

담 당 자 : 田 姐(Ms. Tian)  시장유치 ( 场招商部)

홈페이지 : www.no1market.com.cn

교역시장에 가입한 회원에게만 거래상 차, 수수료를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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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국에서 OEM 생산한 제품을 중국에 팔 수 있는지요?

질의   국에서 OEM 생산한 제품을 한국에서 수입하여 매하는 

업체입니다. 국에서 OEM 생산한 제품을 국에서 내수 매를 하

거나 국외의 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지요? 이와 같은 업행 를 하

려면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설립조건은 어떻게 되는 지요?

답변   OEM 생산한 제품을 국에서 내수할 수도 있고, 다른 국가

로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국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두 가지 모

두 가능합니다. 

단, 국에서 내수할 경우는 내수하는 제품에 하여서는 세 을 

보충하여 지 하셔야 합니다. 내수의 경우에는 국에서 리상을 찾

아 매할 수 있고, 무역회사 혹은 매법인을 설립하여 매할 수도 

있습니다. 

국외로 수출할 경우는 국 OEM 생산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면 됩

니다. 계약에 OEM 생산된 제품은 어느 국가 어느 회사로 수출한다

는 내용을 첨부해서 제품생산 후 국에서 직  국외로 수출을 하면 

됩니다.  ORDER 별로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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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투자기업의 타사제품 취급 관련 문의입니다.

희는 ○○에서 가발원사를 만들어 내수시장에 공 하고 있는 100% 

독자기업입니다. 이번에 희가 직  만들지는 않지만 좋은 아이템이 

하나 있어 법인이 수입해서 내수시장에 내다 팔 계획입니다. 이 계획

이 가능한 것인지 궁 합니다. 

질의1   외국인투자기업 유통업확  련 법규에 따르면 매출액의 

30% 범  내에서 타사제품을 다룰 수 있는데, 본사의 제품(가발원사: 

투자기업과 동종 제품)을 수입하여 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1   외국인투자기업 상업분야 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생산형 제조기업이 유통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경 범 에 동 업무를 

추가시킨 후, 본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매할 수 있습니다. 

<외상투자 비상업기업이 유통경 범  추가 련 문제에 한 상무

부의 통지> 규정에 따르면, 생산형 제조기업이 경 범  변경후, 계

속하여 생산형 제조기업으로 남는다면, 유통업무 업수입이 일반

으로 기업 총 매매출액의 30%를 과하지 말아야 하며, 비생산형

기업으로 환한 경우, 유통업무 업수입의 매출액 비율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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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상기의 경우 본사제품이 아닌 타사제품을 수입하여 매하

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2   <외상투자 상업분야 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타사제품

의 수입, 매가 가능합니다.

질의3   국내의 다른 회사 제품을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한

지요? 

답변3   <외상투자 상업분야 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 내 

타사제품을 구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업무도 가능합니다.

질의4   국인으로 하여  자본  50만 앤의 공무유한공사를 세

우게 할 경우 그 회사가 내수  수출입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요?  이 회사가 일반 납세회사가 되기 한 조건은 무엇인지요?

답변4   < 외무역법>이 실행된 후, 등기 설립한 회사는 상무국에서 

외무역경 자 등기 차를 밟고 공상국에서 경 범  변경등기를 마

친 후,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기시 경 범 에 

국내 매업무가 포함된다면 국내 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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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납세자 인정과 련하여 국가세무총국은 2004년에 <신규 설립 

상업무역기업 증치세 징수 리 련 문제에 한 국가세무총국의 통

지>(2004년 7월 1일 공표)와 <신규 설립 상업무역 증치세 징수 리 

강화에 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2004년 12월 1일 공표)를 공

표하 습니다. 상기 2개 통지에 따르면 일반납세자의 인정조건은 다

음과 같습니다.

가) 소형 상업무역 도매기업은 세무등기일로부터 1년내 실제 매

액이 180만원에 이르는 경우, 일반납세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소형 상업무역 도매기업이 정상 인 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

지만 일정한 경 규모를 갖추고 있고 고정 인 업장소가 있

으며 상응한 리인력, 화물 구입 매 계약서 는 서면으로 

된 의향서가 있고 명확한 화물 구입 매 경로가 있는 경우, 

매액이 180만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상되는 경우, 주  세무

기 의 심사비 을 거쳐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찰기간  일반납세자로 간주하여 리를 하게 됩니다. 

다) 고정 인 경 장소와 화물 실물을 갖추고 있는 신규 상업무역 

소매기업은 세무등기시, 일반납세자 자격신청을 하는 경우, 일

반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 기업에 해 찰기간  일

반납세자로 간주하여 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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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비통 ․임

1 외주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중국으로 이관 시 통관문제는?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국 청도로 진출한 력업체로 외주생산

을 의뢰하여 제품 생산 입니다. 외주품 생산에 필요한 련 추가 

형을 청도로 이  정인데, 국내 수입시 국정부에서 투자유치를 

하여 기 에 해당하는 업체에 해서는 설비  형에 한 면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게 알고 형이 을 진행 인데, 훗날, 이 된 외주 형을 회

수하여 한국내로 들여오고자 할 때, 국정부에서 높은 세를 부과

하여 사실상 설비의 유출을 막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면 외

주 형에 한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 합니다. 

한, 면세로 국 내로 이 된 설비는 5년간 국세  소유로 

매, 임 , 당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 다면 5년간 회수

가 불가능한지도 궁 합니다.

답변   문의사항 련, 말 하신 것처럼 면세로 들어온 설비는 5년 

동안 세 의 감시를 받습니다. 당의 목 물이 될 수 없으며, 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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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에 이를 매, 양도하려면 세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 5년 

만료후 회수는 가능 하지만 차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재 

수입설비 면세조치는 다음일 경우 가능합니다. 

◊ 1996년 4월 이 에 승인을 받은 기술개조 항목, SOC 항목, 외국

인투자 항목의 경우 잔여 투자액 이내에서 자체이용 설비를 수

입할 경우 면세불가 상품목이 아닐 경우에 한하여 수입 세와 

증치세를 면제함. 

◊ 2002.10.1일 이후 비  설립하는 외국인투자 항목  ''100% 수출

형 허가업종''의 경우 설비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세와 증

치세를 먼  징수한 후 제품의 출하일자부터 해당제품이 모두 

수출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시 매년 납세액의 20%씩 반환

하여 5년내 부 환 함.

일부만 수출한 경우 해당연도 납세액은 반환되지 않으며 기존 환

액을 추징하는 외에 법 처벌도 추궁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내료가공무역에서 해외(한국) 탁기업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설비는 “비면세수입상품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설비이므로 

해 의 면세수속을 밟은 뒤에는 세, 증치세가 없이 면세로 수입할 

수 있으며, 내료가공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탁기업이 회수할 수 있습

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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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가공 계약시, 무상제공 설비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재 희 회사는 국 ○○성 ○○시에 치한 경제개발구

내에 법인 설립 련 등록 차를 완료한 상태이며, 공장건물을 건축

하기 한 설계를 진행 입니다. 희 회사는 자동차 부품  자부

품,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 으로 국법인

에서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양산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문의하니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희 회사에서 핸드폰 부품인 RF SWITCH 조립라인을 

국 □□성 □□시에 있는 한국업체에 임가공을 주기로 결정하 습니

다. 부품은 한국에서 공 하고 완제품은 국 지에서 매할 목 으

로 추진 인데 조립라인 설비처리 문제가 발생되어 문의 드립니다. 

첫째, 조립라인을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임 할 수 있는지요? 

둘째, 무상임  시 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조립라인 회수가 가능

한지요? 임가공업체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설비고장시나 

사업 철수시), 제가 알아본 결과 물류회사(통 업체)에서는 한번 들어

간 설비는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올수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셋째, 무상 임 설비들을 희 국법인 양산시 에서 □□성 □□

시에서 ○○성 ○○시로 이  가능하며, 이 시 등록 자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넷째, 희 국법인으로 이  가능하다면 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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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 임가공 즉 내료가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내료

가공은 원부자재  설비 등을 무상으로 반입하고, 완성품을 국외로 

수출하는 무역형태입니다. 이러한 내료가공무역에서 해외(한국) 탁

기업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설비는 “비면세수입상품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설비이므로 해 의 면세수속을 밟은 뒤에는 세, 증치세가 없이 

면세로 수입할 수 있으며, 내료가공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탁기업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가공을 한 후 내수로 환하는 것은 "내료제품 내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역방식의 고유부호가 0345입니다. 따라서 내료가공 조립무

역인 0214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내료가공물품을 바로 내수로 매할 

수는 없으며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조립라인을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임 할 수 있는지에 해 좀 더 말

 드리자면, 내료가공무역에서는 해외 가공무역계약자가 제공하는 

설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노무비( 는 차액)조로 상환하는 수입설비와 

무료제공 설비를 포함합니다. 담당자가 말하는 무상임 는 무료제공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단됩니다. "가공조립  보상무역 수출입화

물 등기수첩"  필수 숙지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

니다. 

즉 설비는 수입일부터 완  상환일까지 세 의 리감독 하의 화물

(보세화물)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책의 결산(등기말소)신청

서에는 수입설비, 수출제품 혹은 가공비 상환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

는데 이 한 유상제공(가공비 차감 방식의 보상무역방식) 는 무상

임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악됩니다. 사 에 임가공계약서에 계약종

료 후 설비처리에 한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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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에 한 세 의 리감독기간은 통상 5년(혹은 무상 임 기간)

입니다. 이 기간 이내에 다른 회사로 이 하는 것은 설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세 의 허가를 얻은 후(이 경우에 세, 증치세를 납부를 

해야 할 지의 여부는 장려품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잔존가치 만

큼 등록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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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내 설비 무상임대 방법은?

질의1   국의 기존 공 업체에 있는 설비를 매입하여 국내 신규

업체에 무상임 코자 하는데, 사안이 좀 복잡하여 차  세제에 

해 문의드립니다.

<가정> 

 * 상설비 : M  

 * 문의사 한국공장 : A  

 * 기존 공 업체 한국공장 : B  

 * 기존 공 업체 국공장 : BB  

 * 신규 공 업체 한국공장 : C  

 * 신규 공 업체 국공장 : CC 

① 목  : A가 BB의 설비를 매입하여 CC에 무상임 하고자 함. => 

설비 은 A가 B에게 줘도 되는지, 아니면 직  BB에게 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A와 CC는 직 으로 아무 거래도 없는 회

사인데, 무상 임 가 가능한지요? 

② 상 : A와 BB, A와 CC 간에 직 인 거래는 없음. A는 B 혹

은 C를 통해 부품을 구매할 뿐임. B의 제품은 BB에서 생산된 

것이고, C의 제품은 CC에서 생산된 것임. 

③ 설비상황 : B에서 BB와의 가공무역을 해 BB에 면세수출한 설

비임. 사용기간은 약 1년 경과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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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의사항 : 설비 구매  무상 임  차 / 련 세제 이 설비

를 어떻게 구매해서 어떻게 무상임  해줘야 하는지 조언을 부

탁드립니다. 

답변1   국 지법인(BB)에 있는 기계 M을 A사가 매입하고 실제 

해당기계를 한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러나, 매입한 기계 M은 면세로 도입한 기계이므로 국내 지에 있는 

제 3의 지법인(CC)에 무상임 할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시한 규정은 없으나 면세 수입기계를 양도시에 

양수자는 양도자와 동일한 지  즉 면세요건을 갖추어야 남은 4년간 

계속 면세 용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수입기계를 5년간은 면세지 를 갖춘 업

체가 면세요건에 따라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무상임 이더라도 같은 규정을 유추 용하여야 할 것으로 

단됩니다. 제3의 지법인이 면세요건을 갖춘 업체이면 별 문제이

지만 그 지 않은 경우 당  수입 시 면세받은 세액은 추징당할 가능

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M기계를 최종 사용하는 지법인은 면세요건을 갖춘 업체

로 제한하는 것이 안 합니다. A사가  무 한 업체에 무상임 는 

실 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 A사가 국 지법인

(BB)에 M기계 을 국으로 지불해야 할 경우 회계처리는 가능하

지만 송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세요건을 갖춘 지법인

(CC)이 직  BB로부터 M기계를 매입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 면에서 

덜 복잡할 것 같습니다. 



240 Q & A로 본 중국투자 A to Z

질의2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몇 가지 부분

에 해 다시 말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해 다시 한 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우선 A사가 구입하는 부품이 국산이기는 하지만 직  BB 혹은 

CC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B 혹은 C사를 통해서 구입

하고 있기 때문에 BB, CC와는 직 인 거래 계가 없는 것입니다. 

재 A사는 B사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C사의 부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BB에 있던 설비 1 를 CC로 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BB로부터는 돈을 주고 사지만, CC에  때는 무상으

로 임 해 주고자 합니다. 

즉 설비 실물 흐름은 국내 BB공장에서 바로 CC공장으로 가는 것

입니다. 이때 물건은 국내에서 이동하지만 설비 은 한국의 A사

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송 을 BB의 한국본사 B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BB에게 직  줘야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건

은 제3의 국 공장으로 바로 보내는데 설비 은 한국의 A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2   한국 B와 B의 지법인 BB 사이에 M기계의 회계처리를 어

떻게 하 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B가 M기계를 물출자한 것

이거나 지법인 BB에게 양도한 것이어서 M기계의 소유권자가 지

법인 BB라면 거래당사자는 BB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의 B를 거래당사자로 할 때에는 B가 BB로부터 기계를 매입하

는 단계가 제되어야 합니다. A사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B를 거래 

당사자로 하는 것이 해외 송 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다 간단해 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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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   희가 새로 거래할 CC라는 회사에는 이 설비를 매하는 

형식이 아니라 A사에서 무상으로 임 해주려 합니다. 그래서 CC에서 

직  BB에게 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형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송 방식과 회계처리 상에 있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

은지요. 그리고 한국의 A사에서 CC라는 회사에 무상임  해주기 한 

차  법  제재 여부에 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3   BB를 거래당사자로 하여야 할 경우에는 거래 의 송 문

제가 발생하는데, 송 방식과 차는 거래은행의 외환 리 문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 으로는 해외자산취득에 

따른 신고 차를 취하고 이에 따라 BB로 송 하는 것이 정상 이라고 

단됩니다. 

무상임 의 경우는 해당자산의 임 사유와 조건, 기계의 리책임, 

임  후 반환 여부와 소유권 등이 명시된 당사자 간의 계약서를 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법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출자 등의 특

수 계인일 경우 정당한 임 가격 이하이면 부당행 부인의 세법규

정을 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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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세설비 이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질의   당사는 설비가 면세로 투자된 회사입니다. 재 생산을 단

한 상태이며 면세로 투자된 설비를 다른 한국투자기업한테 이 을 하

려고 비 인데, 이에 따르는 필요 차에 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의 설비는 면세감각상각 기간은 만료되지 않았으나 

부 3년 반 이상된 설비들입니다. 타 외자투자업체로 이 시 문제사항

은 없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면세 설비이 에 한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설비를 이 하려는 한국투자기업이 면세기계수입쿼터(면세

증명)가 있으면 세 에 면세이  허가를 받아 이 할 수 있습니다. 없

다면 세  감독기 이 5년이므로 나머지 1년 반에 해당하는 세와 

증치세를 납부한 후 기계를 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은 가능하나 

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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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공무역 무상설비 제공 절차는?

질의   가공무역 무상제공 설비는 어떤 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가공무역경 기업은 외경제무역 원회의 비 을 받은 계

약서와 가공무역 무상제공 설비를 신청한 등록명세서를 가지고 할 

해 에 가서 면세수속과 수책을 발 받습니다. 설비가 수입된 다음에

는 외경무 ( 외경제무역 원회)의 비 이나 면세증명을 받기 어렵고 

수입신고기한(15일)도 정해져 있으니, 나 에 곤란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 에 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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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총액 한도내 자용설비 면세 여부는?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총액 한도 내에서 수입하는 자용설비

는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998년 1월 1일부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장려류와 제

한을류  기술이 형 외국인투자항목( 로젝트)는 투자총액 한도 내

에서 수입하는 자용설비는 <외상투자항목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 

상품목록> 상 열거된 물품을 제외하고는 세  수입 련 증치세 면

세 혜택을 받습니다.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항목( 로젝트)은 계약에 

따라 설비수입에 따른 기술, 부속품, 부품 한 세, 증치세를 면제받

게 됩니다.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본 물품이 수입되기 에 면세증명

이나 면세 항목 해당여부에 하여 통  문가인 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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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입설비 면세수속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   외국인투자 장려항목의 수입설비는 어떻게 면세수속을 밟으

면 됩니까?

답변   외국인투자 장려항목은 화물의 수입 까지 할 해 에 설

비의 등록  면세 심사비  수속을 해야 합니다. 가행성연구보고서

(타당성검토보고서), 심사비 기구가 발 하는 <국가발 장려내외자항

목확인서>, 외경무 가 심사 비 한 기업설립 문서, 공상행정 리부문

이 발 한 업집조, 외국인투자기업비 증서, 수입설비계약서, 인보

이스, 이하 해 이 필요하다고 인증하는 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

다. 상기 항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수입설비 면세통 의 건이 됩

니다. 액수가 크면 리스크도 크니까 반드시 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세사 변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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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토지․건축․임

1 중국에서 개발중지 상태인 토지는 어떻게 처리되나?

질의1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는 국 A시에 합자투자법인을 두

고 있습니다. 이와 련 몇 가지 궁 한 사항에 해 문의드립니다.

개발구내 토지 련 문의입니다. 재 A시 개발구내 토지를 출양 

받아서 개발 에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자본 은 액 으로 출

자한 상태입니다.

토지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내에 개발도 진행했고 기 에 

맞는 자 도 지출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개발 도  사업부실로 인하

여 더 이상의 개발을 못하고 단된 입니다. 재는 체 공정  

30% 정도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06년 0월 0일부로 개발하지 않을 시에는 무상회수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련해서 국측 합자 트 의 

의견은 법조항은 있지만 아직 조항 로 실행된 이 없으며, 만약 문

제 발생시 자기네의 꽌씨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이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측 트 는 A시 토착기업으로 시정부에서 많은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상당한 치에 있는 건 사

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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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기간을 재조정해야 하는지, 아니

면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1   우선 말 드려야 할 것은 본건에 하여 정확한 답을 드리

려면 해당 토지에 한 출양 계약서 내용을 참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토지가 도시계획 내에　 치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 계획에 포함되었느냐 여부에 따라 용법규가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 설명해 주신 상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답

변드립니다. 

1) 해당토지가 A시 도시계획 내에 치할 경우에는 ＜ 화인민공화

국 도시부동산 리법＞의 용을 받습니다. 해당 법률 제25조에

는 출양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개발

할 경우, 필히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서에 약정한 개발용도와 시

공개발기한에 따라 개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사에서는 이미 개발을 시작하고 공사에 착수했으므로 계약서

의 06년 0월 0일까지 개발해야 한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간

주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상으로 회수할 권리는 없다고 단됩

니다．

2) 해당토지가 A시 도시계획내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일 경우, ＜

화인민공화국 토지 리법＞의 용을 받습니다. 해당 법률 제37

조에 따르면 경작지를 건설용지로 용하여 1년 내에 개발하지　

않을 경우, 해당토지가 농작이 가능할 경우 경작을 해야 하며　

１년이상 개발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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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당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2년을 과할 경우, 비

을 거쳐 무상으로 회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해당토지가 본 법규 용 상일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보다는 법 규정 용이 우선이므로 련 규정에 따른 처리

가 불가피합니다．

   참고로 귀사 트 가 인지도와 인맥 계가 좋다면 본건 처리

에 도움이 되겠지만, 재 국 실정을 볼 때 워낙 토지에 한 

리가 엄격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완벽한 법  비가 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질의2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1) 우선 우리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유토지사용권출양합

동서]에 의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이 합동서는 [ 화

인민공화국토지 리법], [ 화인민공화국성시방지산 리법], [

화인민공화국합동법]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계약서상에 출양인은 [ 화인민공화국 B성 A시 국토자원국]입니다. 

3) 계약서 내용  약책임에 한 조항에 해 잠깐 말 드리면, '

양수인은 합동서 약정에 의거하여 건설 개발을 진행해야 하며 

합동서 계약후 만 1년을 과하여 개발하지 않을 시에 양수인은 

토지사용권 출양 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유휴 비용을 내

야하며 만 2년 내에 개발하지 않을 시에는 출양인은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회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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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동서 계약일자는 04년 0월 0일 입니다. 앞서 말 드린 바와 같

이 이 토지는 개발할 의사가 없습니다. 회사 경 악화가 주요 

이유입니다. 추후 경 이 호 되면 재의 부지에 재건설할 의

지는 있지만 최소 2년 내에는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러한 상황에서 합자회사 측에서 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

합니다.

답변2   <토지 리법>과 <도시부동산 리법>의 규정에 미개발 상태

로 유휴가 된 토지에 한 처벌 형식은 규정되어 있지만 개발 시작후 

토지를 유휴할 경우에 한 처벌 형식이 미비한 상태라고 답변드렸습

니다. 그럼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의 인정 표 에 해 말

드리겠습니다.

<유휴토지처리방법> 제2조에 근거하면 규정한 기한을 과하여 개

발하지 않은 건설용지도 유휴토지이고 시공하여 개발하기 시작하 지

만 개발 건설면 이 개발해야 할 총면 의 1/3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이미 투자한 액이 총투자액의 25%에 도달하지 않고 허

가를 받지 않고 개발을 지한 기한이 연속 1년을 넘을 경우라고 규

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답변 사항과 결부하여 상기 표 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닐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의향이 없을 경우에는 토지 

련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개발을 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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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계약 시 양도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질의   국 AA성 BB시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문의사항은 

1) 지난 7월 15일 AA성 BB시 CC진 경제개발총공사와 토지사용권

에 한 계약을 체결하 습니다. KOTRA 자료에 따르면 토지사

용권에 한 계약당사자는 시,  인민정부의 토지 리부서

에서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면 지난 7월15일 BB시 

CC진 경제발 총공사와 계약한 토지 사용권 계약은 무효가 되

는 것인지요? 

2) 국최고인민법원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 "국유

토지 사용권계약분쟁 안건과 련된 용법률의 해석"에는 본 

해석 시행  계약을 체결하 을 시,  인민정부 토지 리부

서의 추가 비 을 취득할 시에는 계약을 유효로 인정한다는 보

완조항도 있습니다. 그 다면 당사가 시정부 토지 리부서의 비

을 받기 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1) 국내에서의 토지 사용권 유상매매에는 출양(出讓)과 양도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출양은 직  정부 토지 리부서로부터 유

상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양도는 정부 토지 리부

서로부터 출양받은 토지 사용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가

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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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사의 경우에는 이미 토지를 출양받은 CC진 경제개발총공사로

부터 양도를 받는 것에 속합니다. 따라서 계약은 유효합니다. 단 

만일을 해 상 방의 토지 사용권 상황(즉 토지사용권증)을 잘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 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은 주로 

출양 방식에 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즉 토지 사용권 매입자가 

출양방식으로 토지사용권 취득시에는 필히 시,  이상의 정

부 토지 리부서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8월 1일 이후부터 

공업단지 리 원회 등 부서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당 해석에는 8월 1일 에 공업단지 리 원회와 체결한 계약은 

토지 리부서의 추가비 을 취득할 시 계약유효로 인정한다고 

규정하 습니다. 만약 추가비 을 받으려면 우선 해당 도시 토

지 리 부서에 해당 토지가 국유토지 한 공업용지로 되어 있

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만 문제가 없으면 소정의 차에 

따라 비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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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현지법으로 용적율을 높여 건축할 수 있는지요?

질의   건축법에 하여 문의드립니다. 희 회사는 건축 도 40%

에 거의 근하는 토지이용률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 습니다. 그런

데 회사가 건축물(창고,공장)을 추가로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건축물

를 증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국 지법으로 용 율을 높여 건축

할 수 있는지요? 녹지면 (15%이내)을 지키면서 건물을 2층으로 높여 

지으려 합니다. 

답변   귀사에서 건물 증축시 재 건축 도 범  내에서 진행할 

경우 아무런 제한이 없고 용 율을 높일려는 경우 회사 소재 지역 도

시계획부서에 용 율 변경 신청을 한 후 허가를 득하면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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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무용 오피스와 직원 주거용 주택 매입시 
대출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질의   외투기업이 사무용 오피스와 직원 주거용 주택을 매입하

읍니다. 재 자본  100만 달러  30%가 납입된 상태입니다. 이 경

우 자 운용상   일부(60%)는 출을 받아 진행하려하는데 이

때 회계상의 비용 처리와 세 의 처리에 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출을 받지 않는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   외화 차입 은 총투자액 범  내에서 일정한 요건 로만 가

능합니다. 즉 미화 3백만 달러 이하는 투자총액의 30% 이하의 범 내

에서만 차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 차입하여 구입하려는 액이 

미화 1백만 달러의 30%인 3십만 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그 과액이 

30%를 넘지 않도록 리하셔야 합니다. 차입을 하지 않을 경우, 재무

구조가 건 한 반면에 이자비용이 없어 소득세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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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업용 부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질의   국에서 상업용 부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를 통

하면 구매할 수 있습니까? 련기 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답변   < 화인민공화국부동산 리법>의 련 규정에 의하면 국

의 상업용지는 필히 입찰  경매방식을 통해야 합니다. 해당  토

지 리부서에서 토지 출양에 한 공고를 낸 후 참가자 신청자격에 

부합되면 공고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필요서류를 련 부서에 제출

하면 됩니다. 

상해시의 경우 2001년 7월 1일부터 입찰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

다. 상해시도 한국처럼 여러 개의 구(區)로 나뉘어 있는데 보편  (

규모의 토지매매 제외)으로 각 해당지역의 부동산 리국(房屋土地

管理局)에서 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귀사에서는 해당지역을 선택 

하신 후 그 지역의 부동산 리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하이시 부동산 리국(上海 房屋土地管理局) 홈페이지(www.shfdz. 

gov.cn)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각 

구(區) 부동산 리국의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고, 해당 구(區)를 클

릭하시면 해당구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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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 구입시 혜택은?

질의   국에 제조업체가 투자하면 토지구입 련 어떤 혜택이 있

는지요?

답변   국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국유토지는 법에 따라 유상사용 

 기한 부여 사용을 실행하기에 외국인 투자자는 법에 따라 유상으

로 토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조업 토지는 반드시 토지거래시장에서 

입찰, 경매, 정식 거래 등 양도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토

지사용권 양도는 반드시 토지행정 주  기 기 에서 토지사용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토지사용자는 법률과 계약서 조항에서의 

허가하는 범  내에서 취득한 토지 사용권에 해 양도, 임 , 당 

등 권리를 소유합니다. 토지 용도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의 최고 연

한은 40년부터 70년까지 기한이 다양합니다. 

상기 방식의 토지사용권 취득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한 법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토지사용비를 연납(年納)하는 방식으로도 토

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사용권은 일반 으로 자체 

사용만 가능하며 사용권을 양도, 임 , 당물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토지사용 연한은 일반 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 기간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사용비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경 기한 내에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용지비용이고, 토지수용(征地), 철거, 기 시설 

건설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표 은 지역 치와 토지 용

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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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토지사용 방식은 일반 으로 생산유형의 업종이 국측의 원 

생산부지를 이용하는 합 기업 용지, 재배업 용지, 양식업 용지와 정

부에서 비 한 기타 용지를 합 하는 경우에만 용됩니다. 

* 토지취득과 련 도시 기 시설 건설비 감면, 토지사용권 양도 , 

납부기한 등에 해 지역별로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진출

지역 투자유치국, 개발구 리 원회, 토지 리국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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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사용권 구매가격을 사전에 알 수 있는지요?

질의   토지사용권을 구매하려 하는데, 상 가 제시하는 가격의 수

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국의 경우, 토지에 한 가격을 확인하려면, 먼  토지 기

가격에 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토지 기 가격은 토지사용권 특히 

국유토지사용권 출양(出讓)가격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요한 기 이 

됩니다.

토지 기 가격이란 도시계획 지역내의 일정한 시기의 다양한 토지

구역 는 등 별, 용도별 토지 사용권의 평균가격을 가리킵니다. 토

지 기 가격은  이상 인민정부 가격 주 부문에서 련 부문과 

함께 제정하며, 비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 을 거친 후 정기

으로 외에 공표하게 됩니다. 토지 기 가격은 원칙 으로 매 3년에 

한번씩 조정하며 시세에 따라 하게 조정을 합니다. 토지 기 가

격의 기본내용은 정 형식으로 지정한 장소 는 매체를 통해 공표

하며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유토지사용권의 출양(국유토지의 사용권을 최  양도하는 행 )

방식에는 의출양, 입찰출양, 공시출양  경매출양 등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토지 기 가격이 있는 지역의 경우, 의출양 최 가격은 

출양토지의 소재 등  토지 기 가격의 70% 이하여서는 안되며, 최

가격보다 낮은 경우, 국유토지사용권은 출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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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토지를 입찰, 경매, 공시로 출양하는 경우, 시,  인민정부 토

지행정 주 부서는 토지가격 평가결과와 정부 산업정책에 따라 최

가격을 종합 으로 확정합니다.

<도시토지가격 평가 규정>에 따르면, 토지 기 가격이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가격 평가결과와 토지 기 가격은 한 연 을 가지게 

됩니다. 토지 기 가격은 나 지, 미개발지, 7통 1평, 5통 1평 등 개념

과도 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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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 사용기한 만료시 반환해야 합니까?

질의   토지사용권 기한 만료시,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답변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양(出讓)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

고 토지사용권의 최고 연한은 공업용지의 경우 50년입니다. 외국인투

자기업이 기타 토지사용자의 토지사용권을 인수할 경우, 토지사용 연

한은 기존 토지사용권 출양(出讓)계약  정한 사용연한에서 기존 토

지사용자가 이미 사용한 연한을 뺀 후의 남은 연한입니다.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후 토지사용자는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연장의 경우,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토지사용권 출양(出

讓) 을 지 하며 등기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토지사용권 연한이 만

료된 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사용권  지면의 건축물, 

기타 부착물의 소유권은 국가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바,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증을 반환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 수속을 밟아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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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는데 회사설립이 필요한가요?

질의   상하이 지역에서 개인 명의로 건물을 구매해서 부동산 임

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임 업과 련된 회사를 설립해야 하

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 수익을 한국으로 송 해야 할 텐

데요. 송 이 가능한지요?

답변   개인 명의로 건물을 구매할 수 있고, 임 업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회사를 설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을 구매할 경우 

건물가격이 USD 1백만을 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환 리국에 등기

를 하셔야 합니다. 그 지 않으면 나  이익부분을 국외로 송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명의로 건물을 임 할 경우 

  1) 부동산 교역소에 가서 임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직  임 를 주거나 부동산 회사를 통하여 임 를  수 있습

니다.

회사를 설립하여 임 할 경우

  1) 건물 리회사(外商投资物业管理公司) 설립

  ․등록자본  : USD 14만

  ․설립요건 : 독자기업 설립이 가능하고, 회사의 자본  규모  

기타 조건에 따라 3등 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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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등록자본  : RMB 500만 이상

    - 리인원  공정, 경제 등 련 부문에 종사하는 기술인원 

30명 보유. 그  이상 수 의 기술인원이 20명 이상

    - 리인원은 국가 련규정에 따른 직업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함

    - 각종 건물 리 업무

   <2 >

    - 등록자본  : RMB 300만 이상

    - 리인원  공정, 경제 등 련 부문에 종사하는 기술인원 

20명 보유. 그  이상 수 의 기술인원이 10명 이상

    - 리인원은 국가 련규정에 따른 직업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함

    - 30만㎡ 이하의 주택, 8만㎡ 이하의 비주택 리업무

   <3 >

    - 등록자본  : RMB 50만 이상

    - 리인원  공정, 경제 등 련부문에 종사하는 기술인원 10

명 보유. 그 , 이상 수 의 기술인원이 5명 이상

    - 리인원은 국가 련규정에 따른 직업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함

    - 20만㎡ 이하의 주택, 5만㎡ 이하의 비주택 리업무

  2) 부동산 개소(房地产经纪管理公司) 설립

  ․등록자본  : USD 14만

  ․설립요건 : 독자기업 설립이 가능하고, 독자의 경우 반드시 부

동산 경제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5명을 보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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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업 외채 리

1 외채관리 강화조치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질의1   외채 리 강화 련 외환당국이 2005년 발표한 내용은 무엇

입니까? 

답변1   먼  2005년 4월 15일자로 발표된 내용은 2005년 4월 1일부

터 용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2005년 4월 이 까지는 본사 지

보증부 출건 가운데 외화차입에 해서는 외환 리국 등기를 밟

을 필요가 없었으나, 4월 이후부터는 인민폐 차입, 외화 차입에 계

없이 모두 외환 리국에 신고하고, 등기 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울러 

본사 지 보증부 출건도 외채 차입한도(총투자 액과 등록자본과의 

차액. 이하 “投注差”라 함)에 포함이 되어 투자기업으로서는 그만큼 

차입한도가 어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 10월 21일에 발표된 내용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용될 정이며, 그 주된 내용은 외채등기 리 상의 확 와 외채

리업무의 은행권앞 임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새

로이 수입계약을 체결한 국내 수입업체가 지 해야 할 수입 이 

2십만달러 이상이고, 약정기간 혹은 실제 납입해야 할 기간이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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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불기한일 경우, 수입업체는 통 후 15 업일 이내에 법인

설립지 외환 리국분국에 가서 <연불납부에 한 외채등기>를 하고, 

외환 리국으로부터 <외채계약 황표>를 수령해야 합니다. 

수입업체의 거래은행은 동 연불납입 조건에 따라 <외채계약 황

표>와 수입 련 통 서류에 의해 지 을 하는데, 그 지 액은 <외

채계약 황표>에 등재된 원 과 이자액을 과할 수 없습니다. 

한 정부 주 부서가 비 한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이 동일하거나, 

투자총액이 명확치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원래의 비 부서 앞

으로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재차 확정을 신청해야 하고,“投注差”(외

채 차입 한도)의 리원칙에 따라 외채를 차입해야 합니다. 

한편, 국내 융기 이 외국인투자기업 앞 인민폐  외화 출을 

취 할 때 만약 국외의 기구 혹은 개인으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경

우에는 매월 10 업일 이내에 소재지 외환국에 <경외 담보부 출과 

계약 황 등기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2   외채 리 강화조치가 지속 으로 나오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변2   우선 외부로부터의 투기성 외화자  유입을 최 한 제한함

으로써 경기과열 차단과 함께 안화 상 압력을 완화하기 한 목

과 외국계 은행들의 외화 출 증가 추이에 따른 국내 부정  

향을 최소화하기 한 조치입니다. 



264 Q & A로 본 중국투자 A to Z

질의3   외채 리 강화조치에 따른 차입여력(“投注差”) 계산식은 어떻

게 됩니까? 

답변3   우선 외담보하의 출건이 그 용조건이며, 출가능액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투자 액 - 등록자본  - 【 장기 외채 취 계액(1년 과 

외 출 ) + 단기외채 잔액(1년 이하 외 출 ) + 외담보(본사보

증, 질권설정, 당 등)에 의한 출잔액(외화 + 인민폐) 

질의4   등록자본의 증액승인을 받고 실제 납입( 물출자 포함)하기 

까지도 증액된 부분에 하여 차입이 가능한지요? 

답변4   자본 을 100% 납입한 후 “投注差” 범 내에서 차입이 가능

합니다. 재무제표상에 <實收資本金>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납입이 완료된 자본 입니다. 를 들어,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이 동일

한 액(U$ 2,000천)일 경우 차입한도가 없습니다. 이 때 차입한도 확

보를 해 투자총액을 1백만 달러 증액할 경우, 자본 으로 납입해야 

할 액은 증액되는 투자 액의 70%인 7십만 달러입니다. 즉 이 70만 

달러는 증액 승인단계를 거쳐 실제 납입하여야만 30만 달러의 차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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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5   단기차입 (1년 이내)은 잔액으로 한도 리를 하므로 매년 

재 출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 차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단기차입

을 몇 년 차입하다가 완제하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차입할 수 있

는지요? 

답변5   우선 한국내 은행을 포함, 국지역외의 융기 으로부터 

차입할 경우, 1년 이하 출은 출잔액 기 , 1년 과 출은 발생

액 기 으로 차입한도가 리되며, 국지역내 융기 (한국계 은행 

국지  포함)으로부터 차입할 경우에는 출잔액 기 으로 차입한

도가 리됩니다. 

다만, 어느 출의 경우든 제공되는 담보가 차주의 본사보증이나, 

Stand-by L/C,  등 외화담보일 경우에는 차입한도가 존재해야 

되는 바, 차주가 본사의 담보를 거쳐 단기차입 을 계속 사용하려 할 

경우 “投注差”가 존재하는 한 출이 가능합니다. 

질의6   외채 규제조치와 련, 국 지은행 는 한국계은행 지

지 과 외국은행간 제도 용에 차이가 있는지? 

답변6   우선 한국내 은행을 포함한 국지역외의 융기 과 국

지역내의 융기 (한국계은행 국지  포함)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즉 후자( 국지역내 융기 )로부터의 자 차

입과 련, 상술한 본사 는 외국계 융기 으로부터의 담보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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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지기업의 자체 신용 는 지 부동산 담보제공으로 인한 차

입일 경우에는 외채가 아닌 내채이므로 외채한도 자체가 무의미합니

다. 

그러나, 국지역외의 융기 , 즉 한국내 은행으로부터 직  차입

하거나, 본사보증 등 외담보 제공에 의한 국지역내 융기 으로

부터의 차입일 경우에는 외채한도를 용받게 됩니다. 즉 차입여력

(“投注差”)이 있어야만 해당 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출연장과 련하여 한국계 은행과 국계 은행이 본질

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분의 한국계 은행들은 재 출시 원 상환

을 받지 않고 이자납입과 필요 서류 차만 거쳐 연장을 해주는 반면, 

국계 은행은 반드시 원리 을 먼  상환한 후 재 출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질의7   외화 차입 의 인민폐 환 련 제한내용은 무엇인지? 

답변7   출 의 인민폐로의 환 은 수출 Nego (수입자는 수입

 결제자 )의 용도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출입은행의 차입 은 

당  차입용도에 의한 설비증설 는 원자재 구매 등 련증빙을 구

비할 경우 달러화의 인민폐 환 이 가능합니다. 

질의8   상기의 일련의 외채 규제조치와 련, 앞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효율 인 융거래를 해 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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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8   우선 국정부의 외채 리 강화방식에 따라 본사보증부 등

의 외담보  이를 토 로 한 한국계 융기 으로부터의 자 차입

에 의존하던 종 의 차입방식은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한국계 은행들

도 외담보부 출 행에서 탈피하여 차 지기업의 토지사용권, 

건물, 기계설비 등을 담보로 한 부동산 담보 출 취 을 확 할 수 밖

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기업은 담보제공 가능자산을 보다 철

하게 리(  : 토지사용권의 법 유효성 확인 등)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이 외채강화 조치는 외담보하의 출건에 한 규제조치인 

바, 국내에 투자된 계열사의 연 보증을 제공하고 지은행으로부

터 자 을 차입한 경우에는 “投注差”의 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 역

시 검토해 볼 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용취 이 가능한 수 의 

견실한 기업운 이 무엇보다 요하다 하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칭다오 표처 표 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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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실송 ․외환송

1 투자 이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지요?

질의   희 회사에서 이번에 외국인독자투자기업을 설립했습니다. 

국 지 거주 한국인 1명과 제 개인 명의로 50 : 50(투자자본  

$500,000) 공동투자입니다. 조만간 자본 을 납입하는데 일단 $160,000 

(각자 $80,000납입)을 납입하고, 1년 이내에 $340,000을 납입할 계획입

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1) 상기 $340,000의 자본 을 청도 지 트 는 1년 더 연장 가능

하다고 하는데 확실한지? 

2) 혹시 결산 에 이익 의 국내송 이나 배당이 가능한지? 

3) 만약  2번이 불가능하다면(물론 결산 에) 국 지 트

가 국내(한국 트 )로 자 을 여해 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하

면 국내로의 송 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제가 국투자가 어떻

게 진행될지 몰라서 투자는 하기로 했지만, 어떻게든 수익이 나

면 조기에 회수하려는 생각에서입니다. 물론 지 트 와 얘기

된 부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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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원칙 으로 50만 달러 이하의 경우 1년 내에 납입 완료하여야 

하나, 사유가 충분할 경우 외무역경제합작국(상무국)에 신청,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2) 합법 인 과실 송 시 필요한 서류로는 완세증명서, 이익  발생

년도의 회계사무소 심사증명서, 투자 액 완납증명서 등입니다. 

3) 결산  이익  송 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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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세구내 기업의 배당금 송금이 가능한지요?

질의   보세구내의 기업이 배당 을 송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수익  수 과 송 은 보세구, 일반지역 상  없이 바로 회

사 구좌에 입 이 되고, 송 의 경우 회사 개설은행 혹은 외환 리국

을 통해서 송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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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 사용료 송금이 가능한지요?

질의   상하이 ○○지역에 에이 트를 운 하고 있는 기업으로 제

품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생산하여 지 에이 트를 통

해 매코자 합니다. 이 때 생산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징수하여 한

국으로 송 받으려 하는데, 이와 련 송  제한이 있는지? 송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 방법  사  방을 한 조치 등에 

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상표 허가 등기

<상표 사용허가계약서 등기방법> (1997 년 8월 1일)에 의하면 상표

등록인이 타인에게 당해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반드시 

상표 사용허가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허가계약서 체결

일부터 3개월내 허가인은 허가계약서 부본을 상표국에 등기해야 합니

다. 허가인이 외국기업일 경우에는 국가공상행정 리국에서 지정한 

상표 리기구에 임하여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외환 지불

<외환 결제, 수취  지불 리 규정> (1996년 6월 20일, 국인민

은행 공표)에 따르면 국 내 기구가 상표를 수입하여 외에 외화로 

지불할 경우, 지불방식과 상응한 유효한 상업증빙과 수입계약서를 소

지하고 외환 구좌에서 지불하거나 는 외환 지정 은행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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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무형 자산에 한 외환 수취, 지불 리 련 문제에 한 

통지>[(98)匯管函字第092號]에 따르면, 상표권을 수입함에 사용되는 

외환에 한 심사서류에는 상표 사용허가 계약서와 국가 상표국에서 

발 하는 <상표 사용허가 계약서 등기 통지서>가 포함됩니다.

즉, 상표 사용비를 지불할 경우에는 허가계약서와 등기통지서를 소

지하여 지불 수속을 해야 합니다.  

3) 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방법

상기의 차에 따라 상 방과 상표 사용허가계약서를 체결해 두어

야 하며 만약 상 방이 사용허가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책임을 물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사 방을 한 조치 

상표 허가계약서에는 담보조항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즉, 상 방으

로 하여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는 일정한 물품 는 을 담

보로 잡아 이행을 보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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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업청산

1 중국에서 투자기업 청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의   희 회사는 국에 진출한지 4년차에 어드는 투자기업입

니다. 재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

하여, 철수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회사형태: 유한회사(한국의 투자자는 법인기업체 1개사와 개인 

사업체 1개사를 운 하고 있고, 국법인에는 개인자격(사업)으

로 투자하 으며 지분율은 100%임) 

2) 주식의 양도양수(투자자 변경) : 국법인에 한 주식의 양도양

수가 한국처럼 자유롭게 되는지와 만약 가능하다면 련 차와 

세 은(한국은 증권거래세) 어떻게 되는지? 

3) 철수

  가. 국에서 업을 종료할 경우 방법과 련 차 

  나. 국 법인을 청산 는 해산할 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

우 청산되지 않은 부채의 처리는?(항간에는 잔여 부채가 있을 

경우 해결 시까지 주재원의 출국이 지된다는 말이 있음) 

  다. 국법인을 살리고 한국에 있는 기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 

국법인에는 어떤 향이 있는지?( 재 당사의 사정으로 볼 때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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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국법인이 부도가 나는 경우( 법한 사업종료 차를 밟지 

않고 주재원 등이 그냥 철수하는 경우 - 이럴 경우에는 사업

주는 물론이고 주재원(사원)들까지도 다시는 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음) 

4) 기타 희 회사가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에 

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사의 질의사항은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 하기 때문에, 

문변호사와 여러 법률 인 문제에 해 구체 인 자문을 받으시는 것

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사 질문 사항  요한 몇 가지 문제에 한 

요지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 <회사법>에 근거하면 유한책임회사의 다른 투자자에게  혹

은 투자자 외의 기타 제 3자에게 부 혹은 일부의 주식을 양도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련 차는 양도인이 주주결의서, 이사회 결의서(회

사 정 에 구체 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를 작성하고, 양수인과 주식 양도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그

리고 련 서류를 작성하여 정부 련 허가부서(회사 설립 시)

의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주식 양도시 계약 체결은 인화세(인지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식 

양도시에 양도인은 업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국에서 업을 종료할 시에는 청산 차를 진행하여 종료합니

다. 혹은 법인이 엄 히 손실을 보아 기한내 만료채무를 상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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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할 경우 채권인이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인의 산을 

선고하고, 채무를 상환할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인도 인

민법원에 신청하여 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 제27조의 규정에 근거하면 외국인투자

기업의 청산과정  기업재산이 채무를 상환하는데 부족할 경우

에 청산 원회는 인민법원에 기업 산 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 화인민공화국기업 산법>(실행)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산을 분배 완료하 을 경우 청산조에서 인민법원에 산

차 종료를 제출하며, 산 차 종료 후 미상환 채권을 다시 상

환하지 않습니다. 

   < 화인민공화국기업 산법>에 의하면 산기업의 법 표자

가 기업 산에 하여 주요 책임이 있을 경우 행정처벌에 처합

니다. 

3) 국법인의 투자자가 개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는 한국법인

과는 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법인은 자체 등록자

본 의 범 내에서 채무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4) 재 국내에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청산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수하는 외국투자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

으로는 이에 해 행정처벌( 를 들어 입국 지 등)을 처해야 

하지만 아직 행정처벌에 한 조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단 

국 정부의 산시스템이 발 함에 따라 이에 한 통제도 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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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투자기업 청산시, 신회사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에 투자법인을 세운 회사입니다. 2006년

부터 국정부가 새로운 "회사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KOTRA 정보를 

통해 들었는데, 이와 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는 회사법  기존의 합자회사 청산 차와 비

교해 볼 때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법에 따르면 합자회사는 

동사회(이사회)의 100%의 서면동의가 있을 시에만 청산이 가능했는

데, 새로운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경 이 어려운 상황에서 10% 이

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동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인

민법원을 통해 개인 인 청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이 실  가능한 내용인지 아니면 형식에 불과한 애기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사의 질의 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회사법> 제 218조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련한 법률은 

별도로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

습니다. 

1) 회사 권력기구 

  A. 회사 권력기구 

기존의 <회사법> 뿐만 아니라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는 <회

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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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입니다. 신 <회사법> 제 38조 9항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회사 합병, 분립, 회사형식 변경, 해산과 청산 등 사항에 하

여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법>에 따라 이사회(동사회)

는 주주총회 결의의 집행기구입니다. 신 <회사법> 제47조 7항

의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사 합병, 분립, 회사형식 변경, 

해산의 방안을 제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B. 외국인투자기업 권력(의결)기구 

단, 외국인투자 련 법규에 따르면 동사회(이사회)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최고권력(의결)기구입니다. < 화인민공화국 외

합자 경 기업법> 제30조, 제33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사

회는 합자기업의 최고 권력기구이고 합자기업 일체의 한 

문제를 결정하며 합자기업의 지, 해산은 동사회 회의에서 만

장일치로 통과되어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 <회사법>에서는 1인회사를 허가하 습니다. 기

존의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필히 2인 이상의 투

자자가 필요합니다. 단 외국인투자기업은 1인 투자자로도 가능

합니다. 한 부분의 경우 1인 투자회사입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가 견한 이사회의 성원은 투자자의 의견으로 볼 수 

있기에 외국투자자의 권력기구를 이사회로 한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 특수 규정입니다. 

2) 소수지분 보유 주주에 한 권리 부여 

  신 <회사법> 제 181조 5항, 제 183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 경

리에 엄 한 곤란이 발생했을 경우, 계속 경 이 주주의 이익

에 한 손실을 주고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을 

경우 회사 주주 표결권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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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기

업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신규 규정은 소수지분 보유주주의 권익에 한 보호책입니

다. 그러나 모두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청산과 련 외국인투자

기업에 한 특수한 규정이 있기에 상기 소수지분 보유 주주 보

호에 한 보호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단됩니다. 

  실제 국 회사법 등 제반규정과 외국인투자기업에 한 규정 사

이 모순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국정부도 이를 해결키 해 

지속 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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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 청산기업의 설비 구매는 어떻게?

질의1   우리 회사는 국 P시 소재 력사와 함께 투자를 진행하

는데, 요즘 력사의 경 상태가 어려워 국 지의 력사를 살리

려고 하면 지에 있는 기계장치(설비)만 구매하는 형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와 련 문제가 없는지 궁 한 이 있습니다. 내용요약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 설비 : M 

 * 문의사 한국공장 : A  

 * 문의사 국공장(독자법인) : AA 장려산업 ⇒ 2003년 03월 설립

 * 력사 한국공장 : B

 * 력사 국공장(독자법인) : BB 장려산업 ⇒ 2003년 05월 설립 

먼  B의 경 상태가 어려워짐에 따라 BB의운 도 어려워 문의사

(A 는 AA)에게 국공장의 경 권을 매각코자 하고 있습니다. A는 

지에 투자기업 AA가 있고, BB는 AA에게 물품을 납품하게 되어 

있으며, AA는 다시 제품을 가공하여 A에게 수출을 하는 형태입니다. 

우선 BB를 폐업( 는 청산)후 설비만을 A( 는 AA)에게 매하는 형

태로 해서 AA와 BB를 합치고자 합니다.(BB 폐업후 BB의 설비를 A

가 구매하여 AA에게 투자 형태로 함.)

이 경우는 간단히 A가 BB의 설비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오지 않고 

지에서 바로 AA에 물투자 형태로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BB는 

폐업 는 청산함) 한 BB의 설비의 매입 은 B에게 주려고 합니

다. 이런 형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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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설비 을 BB에 지 하여야 BB가 청산 가능합니다.

질의2   련 차  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2   만약 해당 설비가 수입설비이고 면세인 경우 AA가 BB와 동

일한 면세지 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질의3   BB의 폐업 는 청산시 그동안 면세 는 감세되었던 세

에 한 추징은 없는지요? 

답변3   경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추징합니다.

질의4   다른 상황 가정 : BB 폐업후 BB의 설비를 AA가 구매 - A

는 AA에 투자. 이런 형태가 가능한지요?

답변4   가능합니다.

질의5   그 경우 련 차  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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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5   상기 상황과 마찬가지로 만약 해당 설비가 수입설비이고 면

세인 경우 AA가 BB와 동일한 면세지 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질의6   BB의 폐업 는 청산시 그동안 면세 는 감세되었던 세

에 한 추징은 없는지요?

답변6   역시 경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추징합니다.

(종합 보충 답변) 먼  M설비의 매각과 련하여 지법인 AA가 

경 애로를 겪는 BB와 직  설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결제도 서울 B를 경유하여 지 하는 것보다는 BB에 직  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B가 청산 차를 밟게 될 경우 설비 을 BB 에게 지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산 원회에서 일차 으로 AA에 설비  지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M수입설비가 면세로 도입된 경우 5년 이내의 양도이므로 세, 증

치세(부가세)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AA가 BB와 같은 외국인

기업이고 생산성업종을 경 하며 종목도 동일한 경우에는 면세지 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리라 추측됩니다. 하지만, 한번 더 면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A와 BB의 합병 운운은 BB의 채권자나 종업원들로부터 BB의 채

무상환을 요구당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설비만을 양

수도하는 것으로 거래 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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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산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요?

질의   여러 가지 경 상 사유로 청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희

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청산 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나 회계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까? 자체 으로 청산을 진

행해도 되는지 만약 청산 행을 요청한다면 수수료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희 투자규모는 70만 달러  40만 달러가 들어온 상태인데 청산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상해야 합니까? 재 희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과 설비이 이 시 한 상황인데 청산신고 후 언제

쯤 이 이 가능합니까? 이와 더불어 재 희가 국에 상표등록 1

건과 실용신안  특허 각각 3건씩을 출원 인데 청산 후에 출원인을 

한국의 회사로 이 할 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이 비용은 얼마나 됩

니까?

답변   청산을 해서 변호사나 회계사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

다. 자체 으로 청산 원회를 소집하여 청산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회사설립시 허가를 받은 심사기 에서 청산수속 허가를 받아야 합니

다. 다만, 청산을 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 인 문제가 수반되므로 

문 변호사와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회사법>(2006년 1월 1일부터 실행) 제 184조 : 회사가 회사법 제 

181조의 제 1항, 2항, 4항, 5항의 상황으로 청산이 필요할 경우, 청산

사유가 발생산 일로부터 15일내에 청산 을 구성하여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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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공사의 청산 은 주주로 구성이 되고 주식유한공사의 경우, 

동사 혹은 주주 회에서 확정된 인원으로 구성한다. 상기 기한이 지

나서도 청산 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청산 의 구성인원을 지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즉시

에 청산 을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제 188조 : 청산 이 회사의 재산 정리, 차 조표 작성, 재산 리

스트를 작성한 후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못한다고 단될 경우,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부도를 신고해야 한다. 상기 상황으로 인민법원

에서 부도 결정을 내릴 경우, 청산 은 청산업무를 인민법원에 인수

시켜야 한다. 

따라서 자체 으로 청산 을 구성할 경우에는 변호사 등 문인원

을 필요에 따라 청하여 진행하며, 인민법원에서 청산업무를 진행할 

경우에 청산 은 인민법원에서 지정한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청산은 보편 으로 180일 정도 소요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20일내에 종료되는 기업도 있는 반면 2년이 넘도록 청산을 종료하지 

못한 기업도 있습니다. 재 소유하고 있는 부품과 설비는 반드시 청

산종료 후에만 이 이 가능합니다.

상표등록, 실용신안, 특허를 출원 이라고 하셨는데 이 시 에서 회

사를 철수할 경우 심사기 에서는 심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3건의 신

청을 종료하시고 새로 한국에서 새로 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상표등록, 실용신안, 특허를 이미 획득했을 경우 출원인을 한국회사로 

이 할 수 있고 이 비용은 건당 인민폐 3,000~5,000 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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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자법인 청산 후 신규 설립법인에서 그 이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당사는 국에 지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공장건설 진행

인데 2차 증자를 하려고 할 때, 국측에서 기존의 합자지분을 40%

에서 30%로 이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자지분 증감사항은 

원허가를 내주었던 공상행정 리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유로 한국측에서 청산 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청

산의 사유가 되는지가 궁 합니다. 

그리고 합자회사가 청산되게 되면(상 회사에 돈을 지불해서라도)

한국측에서 기존의 법인명을 그 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과거의 기업청산 기록이 차후에 지 법인설립 시 문제가 되지는 않

는지요?

답변   청산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청산 기록은 차후 지 

법인 설립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청산은 통상 3~5개월 

정도 소요되고, 새로운 회사의 설립은 회사청산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명칭 등기 리규정> (1991년 7월 22일 실행) 제 21조 : 회사

명칭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 아래 회사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흡사할 

때 등록기 은 그 명칭의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회사가 철수당한 날로부터 3년 미만일 경우 

(2) 회사가 업집조를 말소당한 날로부터 3년 미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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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가 본 규정사항의 제1, 2항의 상황 외 회사등록을 말소시킨 

후 1년미만일 경우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신규 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상국서 회사명 복 확인을 해야 하는데, 회사명이 복

되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청산을 하더라도 규정기간동안 

그 원 기업명이 공상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와 같은 경우 원 

기업명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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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세구내 무역법인 청산절차는? 매각이 가능한지?

질의   국 보세구내의 무역법인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구체 인 

차와 소요시간, 청산비용이 궁 합니다. 그리고 이 무역법인을 국 

국내업체에게 매각이 가능한지, 국으로 진출한 외자기업에게 매각

이 가능한지, 타 기업에 매각이 가능할 경우 매각 소요시간을 알고 

싶고, 법인 매각과 법인 청산  어떤 것이 처리 차가 더 까다롭고,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청산 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권리기구가 해산결정을 내리고 구체  청산 차, 원칙  

청산 원회 구성원 제출

2) 외국인 심사기 에 보고하여 비 받음

3) 청산 원회 성립(청산 원회는 최소 3명으로 구성해야 하고 기

업권력기구의 구성원에서 국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선임하거

나 별도 빙해야 함.)

4)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기 하여 청산 원회에서 통지  공고함

5) 청산 원회가 자산, 외부채 등 정리

6) 자산 처리방안과 계획을 작성, 동사회 혹은 집행동사의 승인을 

받음

7) 자산 처리방안을 집행, 각 비용과 부채를 지불  상환함.



기업청산 287

8) 청산 완료후, 청산보고 제출, 기업 권리기구의 승인을 득한 후 

외자심사기 에 보고함

9) 청산 원회가 세무기 , 해 에서 말소 수속 처리

10) 청산 원회가 기업 등기기 에서 말소등기를 진행하고 업집

조를 반납하고 공고함

법 으로는 청산 개시일부터 심사기 에게 청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180일을 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실제 집행과정을 보면 일반

으로 이 기한을 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산에 소송이 동

반되는 경우가 그 습니다. 

청산 처리비용은 법률 사무소 의뢰 수수료 기 으로 RMB 10만 ~ 

100만까지 부과되지만, 최  RMB 10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계 

련 청산 비용도 RMB 10만 이상이 소요됩니다.

국 국내업체나 외자기업으로의 매각이 모두 가능하며, 자산 혹은 

주권이 을 하는 방식입니다. 매각 소요시간은 통상 1개월 정도입니

다. 매각 차가 청산 차에 비해 쉽고, 간단합니다. 매각은 방이 

의를 통하여 계약서에 서명하고 심사기 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기

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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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의 소재지 이전 관련 문의입니다.

질의   지  희 회사가 상해 민항구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만약

에 다른 구(區)나 다른 지역(소주, 상숙 등)으로 회사를 옮기려고 하

면, 이쪽 상해회사를 완 히 철수하고 옮긴 곳에서 새로 설립 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   회사 이 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

습니다. 

한 가지는 상해회사를 아  철수하고, 소주, 상숙에 새로 회사를 설

립하는 것입니다. 새로 설립하려면 상해에서 회사 설립할 때처럼 소

주, 상숙에서 새로 설립 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공장내 면세

설비가 문제가 되는데, 만일 설비가 아직 세  리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세를 지불해야만 설비이 이 가능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상해 회사를 철수하지 않고 직  다른 지역으로 이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상하이에 회사를 설립할 당시의 허가기

(상해 외경무  등)에 가서 이 수속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소

주, 상숙이 소재한 강소성 외경무 에서 이 신청을 한 후 발 받은 

서류를 상해 공상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법률 으

로 명시가 된 부분이지 실제로는 매우 힘든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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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인투자기업간 합병이 가능한지요?

질의   보통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산 신청 후 곧바로 청산 차에 들

어가게 되는 것과는 달리, 합병에 의해서 해산된 법인은 청산 차가 

불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된 이후에 변경  말소 등기

수속만 밟으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해산된 법인이 합병 차가 마무리되기 까지 

경 하는 업무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한 궁 합니다. 

답변   회사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

립 련 규정>에 따르면 회사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을 통해 1개 회사로 합병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회사합병은 2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1) 흡수합병 : 흡수되는 회사는 말소됨 

2) 2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 신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가 합병 

혹은 분립으로 업종 혹은 경 범 가 변경되면 련 법규, 규정

에 따라 허가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회사 합병 는 분립으로 인

한 회사의 말소 는 타 지역 신규회사 설립은 말소 혹은 신규

회사 설립 소재지 허가기 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합병 차 

마무리 까지는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290 Q & A로 본 중국투자 A to Z

9 지분 양도와 청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질의   지 합자법인운 이 원활치 않아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

분 양도와 청산 등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가 궁 합니다.

답변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지분변경에 한 일부 규정>, < 화

인민공화국 회사법>, < 외합자경 기업법>, < 외합자경 법 실시조

례>, <기업법인 등록 리조례>, <기업법인 등록 리조례 실행세칙>, 

<외상투자기업 청산방법>에 근거하여 귀사에서 질의하신 합자회사의 

지분양도  청산문제에 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외국인투자자가 합자기업에서의 투자를 철수할 경우 지분 양도 

는 청산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A : 기존 합자 트

, B : 기존 합자법인으로 구분합니다)

1. 지분 양도에 하여

 1) 양수인과 지분 양도 계약을 체결

   A사외의 제 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 A사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동등한 조건에서 A사는 당해 지분에 해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법> 제 20조에 근거하면 유한책임회사는 

2명 이상 50명 이하의 주주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기에 귀

사는 보유하고 있는 부의 지분을 A사에게 양도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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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사 이사회에서 투자자 지분변경에 하여 결의하여야 합니다.

 3) B사에서 원 회사설립 심사비 기 에 지분변경을 신청하고 비

 받아야 합니다.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송부하여야 합

니다.

   ① 지분변경 신청서

   ② B사 원 합자계약서, 정   수정계약서

   ③ B사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비 증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B사의 투자자 지분변경에 한 이사회 결의서

   ⑤ B사 투자자 지분 변경후의 이사회 구성원 명단

   ⑥ A사의 싸인 는 기타 서면방식의 인가를 받은 양수인과 체

결한 지분 양도 계약서

   ⑦ 심사비 기 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심사기 에서는 서류 수일로부터 30일내에 비 여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양수인이 외국  법인, 경제조직 는 자연인일 경우 B사는 

심사비 기  투자자 지분 변경 비 일로부터 30일내에 심사

비 기 에 가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비 증서 변경수속을 밟

아야 합니다.

양수인이 내자업체일 경우 B사는 심사비 기 이 투자자 지분

변경 비 일로부터 30일내에 심사비 기 에 가서 외국인투자

기업 설립비 증서를 반납하여 말소해야 합니다. 심사비 기

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비 증서 말소 비 일로부터 15일

내에 원 등록기 에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 증서 말소를 통

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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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 등록기 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B사는 외국인투자기업설립비 증서 변경 는 반납 말소일로부

터 30일내에 < 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록 리조례> 등 련 

규정에 따라 원 등록기 에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차는 변경후의 B사에서 완성하므로 귀사와 기본상에서 련되

지 않습니다. 지분 양도 방식의 건은 상기 제(1)항의 차입니

다. 양수인과 지분 양도 계약을 달성함에 있어서 차가 복잡하

므로 법률상 소요되는 시간을 측할 수 없습니다.

2. 청산에 하여

 1) B사의 해산 선고

   B사 이사회는 원 심사비 기 에 해산신청서(만약 A사가 합자

기업 계약서, 정 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사가 경

을 계속할 수 없고 한 귀사는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귀사에

서 단독으로 해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를 제출하고 심사비

기  해산 비 일이 B사 청산일입니다.

 2) 청산

  - 일반청산 : 주요 차는 청산 원회 구성, 자산 차 조표와 

재산 리스트 작성, 재산평가와 계산근거 제출, 청산방안 제정, 

채권인에 한 통지, 청산보고서의 작성 등입니다. 

일반청산은 청산개시일로부터 심사비 기 에 청산보고서를 제

출하는 일까지 180일을 과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정황이 있

을 경우 청산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청산 원회에서 청산기

한 만료되기 15일 에 심사비 기 에 청산기한 연장신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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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야 합니다. 연장기한은 90일을 과할 수 없습니다.

  - 특별청산 : B사가 자체로 청산 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일

반청산 규정에 따라 청산을 진행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B사 이사회, A사와 귀사, B사 채권인은 심사비 기 에 

특별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비 기 에서 특별청산을 

비 할 경우 심사비 기 의 조직하에 청산을 진행할 수 있으

며 주요 차는 일반청산과 기본 으로 비슷합니다.

 3) 등록 말소

   청산보고서를 심사비 기 에 제출한 일로부터 10일내에 청산

원회는 세무기 , 세 에 가서 등록 말소 차를 밟아야 합니다. 

항 수속이 완료되는 일로부터 10일 내에 청산보고서와 세무기

, 세 에서 발 하는 등록말소증명을 기업등록기 에 보고하

여 기업등록을 말소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동

시에 국 인 신문( 국지), 지 성 는 시  신문(지방지)에 

기업종료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청산에 소요되는 시간의 경우, 상기에서 언 한 기한은 청

산 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청산과정에서 소송 

는 재 등 정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수요되는 시간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청산의 경우, 많은 법률 인 문제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귀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바랍니다. 청산에 

수요되는 비용은 변호사비용 외 기타 비용은 B사 재의 경  

상황과 직 으로 련되므로 귀사에서 재 제공한 자료로서

는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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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방법

  본건의 경우, 상기에서 설명드린 지분 양도  청산 방법 외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귀사에서 제공한 배경자료에 따르면, 귀사는 합자회사 설립을 

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단됩니다. 국측의 의무 불

이행으로 재까지 합자회사가 정상 인 가동을 할 수 없어 귀사

에 손해를 래하 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손해에 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 인 보상액수  분쟁해결 차 부분은 

귀사와 국 트 가 체결한 합자계약서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일반 으로 합자계약서의 경우, 약 책임조항과 분쟁 해결조항

이 약정되어 있으므로 련 내용을 검토하신 후, 국 트 를 

상 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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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 투자된 여러 법인을 합병하려는데...

질의1   국 역에 00개의 법인을 설립하 으며, 이를 통합하여 기

업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과 차에 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

립니다. 

보통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산 신청 후 곧바로 청산 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는 달리, 합병에 의해서 해산된 법인은 청산 차가 불필요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된 이후에 변경  말소등기 수속만 

밟으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

니다.

답변1   귀사가 자문한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문제와 련하여 《외

상투자기업 합병  분할에 한 규정》([1999]外經貿發第395호), 《

화인민공화국 회사법》(2004년 수정), 《외상투자기업 합병, 분할, 지

분 재구성, 자산양도 등 재구성 업무 소득세 처리에 한 잠정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신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90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상황 의 하나가 있을 경우 해산 가능:

① 회사정 에서 규정한 업기한 만료 는 회사정 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할 시

② 주주회의에서 해산 결의

③ 회사의 합병 는 분할로 인한 해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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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상기 (1), (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할 경우, 15일 내에 청

산 을 설립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한 규정》 제7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 합병 는 분할은 반드시 회사 원 심사비 기 을 거치고 

한 등기기 에서 회사 설립, 변경 는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한 규정》 제33조 제3항에는 다음

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 합병 는 분할 의서에서 명시된 회사 재산 처리 련 방안 

 채권, 채무 승계 방안과 심사비 기 에서 회사 합병 는 분할을 

비 한다는 문서를 말소등기시 제출해야 할 청산보고로 간주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 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서는 회사 합병 

해산 시에 청산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한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한 규정》 제 33조 3항에서의 “말소등기에서 제출해야 할 청산

보고로 간주한다”는 실제 인 청산 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질의2   해산된 법인이 합병 차가 마무리되기 까지 경 하는 업

무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궁 합니다.

답변2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한 규정》 제33조 3항의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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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는 분할 의서에서 기재된 회사 재산 처리 련 방

안  채권, 채무 승계 방안과 심사비 부서에서 회사의 합병 는 

분할을 비 한다는 문서를 말소등기에서 제출해야 할 청산보고로 간

주한다.”

상기 규정은 실제 인 청산 차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이

런 유사한 청산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상투자기업 청산 방법》(1996년 6월 15일 국무원에서 비 , 

1996년 7월 9일 외무역경제합작부 令 제2호로 공표) 제 7조에는 다

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청산하는 동안 새로운 경 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는 합병 차 완료 까지 새로운 경 활동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질의3   회사 합병시 흡수합병의 형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존속회사

의 설립일자가 합병 후 회사의 설립일자가 되고, 신설합병의 형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등기기 에서 업집조를 발 한 날이 합병 후 회사

의 설립일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3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한 규정> 제15조에는 다음

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 합병 시, 흡수합병의 형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흡수측 회사의 

설립일자를 합병후 회사의 설립일로 하고, 신설합병의 형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등기기 에서 설립등기를 심사비 하여 업집조를 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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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를 신설 합병회사의 설립일자로 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귀사

의 이해는 정확합니다. 

질의4   만약 곤산 ○○지역의 법인, 북경 ○○지역의 법인, 주 ○

○지역의 법인을 모두 해산시키고 신설합병을 할 경우, 외국인투자기

업에게 부여되는 법인세  기타 각종 세제혜택을 새로이 용받을 

수 있는지 궁 합니다.

답변4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한 규정》 제6조에는 다음

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 합병 는 분할은 세 , 세무와 외화 리 등 련 기 에서 

공표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합병 는 분할 후, 존속 는 신설

한 회사는 심사비 기 , 세 과 세무 등 기 의 심사확인을 거쳐야 원 

회사가 받고 있던 각종 외국인투자기업 우를 계속 향유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신설한 회사는 원 회사가 받고 있던 각종 외국

인투자기업 우를 계속 릴 수 있습니다. 

이밖에 《외상투자기업 합병, 분할, 지분 재구성, 자산양도 등 재구

성 업무 소득세 처리에 한 잠정 규정》(关于外商投资 业合并、分

立、股权重组、资产转让等重组业务所得税处理的暂行规定)에는 소득세 

문제에 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상세한 내용은 이 규정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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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5   를 들어, 북경법인의 이름으로 흡수합병을 할 경우 세제상

의 혜택을 기존 북경00지역의 법인이 받고 있던 그 로 받을 수 있는

지도 궁 합니다.

답변5   이 문제에 한 의견은 상기 3. 2 문제에 한 의견과 동일

합니다. 

질의6   마지막으로, 국내 외국인투자기업간의 법인 통합이 실

으로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6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법률에 따라 국 내에 설립한 외합자경 기업, 법인자

격을 갖고 있는 외합작경 기업, 외자기업, 외국인투자지분유한회사

간의 합병 는 분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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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합자기업의 지분양도는 어떻게?

질의   안녕하십니까? 1997년도에 우리회사와 주 에 있는 A라는 

두 회사가 각각 U$230,000씩, 주권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것으로 

하여 총 자본  U$460,000로 신고하여 국에 정식으로 투자기업을 

설립하 습니다. 

B성 C시에 합자투자법인인 D사를 설립하여 운 해 오던  C시에

서는 공인 수 에 어려움이 있어 2004년도에 회사를 같은 성내인 E

시로 이 하여 재는 E시에서 F사라는 새로운 회사명의 법인을 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계속되는 경 난으로 자가 되어 더 이상 

 상태로는 유지할 수가 없어 A사의 지분 50%만 G라는 해외회사에 

매각하고 우리 회사는 계속 투자법인인 F사의 주주로 남아 있을 

정입니다. 

재 상황을 좀 더 부연 설명해 보면, G라는 해외회사는 합자투자

법인 F사 주권 50%를 매입함과 동시에 이 회사에 U$115,000를 증자

하여 주권 비율을 G사 60%, 우리회사 40%로 만들어서 이 회사를 계

속 운 하려고 합니다. 

G사는 A사로부터 50% 주권 이양과 증자 내용을 동시에 국 E시 

정부에 등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것은 G사가 

U$115,000를 증자하는데 일시불로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분할해서 자

을 투입할 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증자 

U$115,000를 분할해서 투입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50%의 주권이양과 증자를 국정부에 등록하는 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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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를 

모르는 바 이에 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재 설명하신 내용에 따르면 G사가 F사 지분을 모두 합쳐 60%

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단됩니다. 이 경우 G사는 F사의 주권 

 50%는 A사로부터 매입하고, 10%는 귀사에서 매입하는 형식

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증자의 문제가 아니라 두 투자자간의 주

식양도 문제로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자본  납입을 일시불로 는 분할 지불할 것인지, 분할 지불시 

몇 년 간에 걸쳐 납입해야 하는지는 회사정 에 어떻게 규정되

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릴 것은 자본 과 양도 에 한 구별입니다. G사

가 A사로부터 F사의 50% 주권을 매입하는 경우, A사가 F사가 규정

한 출자의무를 완성하지 못하 을 때에는 자본 과 양도 이라는 개

념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를 들어 A사의 F사에 한 출자의무는U$230,000이지만 U$52,000

을 출자한 상황에서 G사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을 부 양도하려

고 하면 출자  U$52,000과 기타 채권채무 등 상황에 의하여 양도

이 정해질 것입니다. 양도 은 F사와 G사간의 주식 양도계약에 근거

하여 양도  지불기한을 계약 방이 정할 수 있습니다. 출자  

U$52,000의 잔액 U$178,000은 G사가 주식양도 받은 후 납입해야 할 

자본 인데 이는 F사 정 에 규정된 기한내에 출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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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차는  

① F사 이사회 결의(정 에 주식양도 의사결정에 한 규정에 따라

야 함) 

② 주식 양도 계약서 작성 

③ 주식 양도 기타 서류 작성 

④ 정부에 제출하는 순입니다. 

이에 한 정부의 수취비용은 지방마다 틀리지만 증자를 하지 않을 

경우 보통 2,000 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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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투자기업 지분 인수시 투자처 변경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질의   안녕하십니까? 희 회사가 얼마  국 A시에 지공장이 

있는 한국회사로부터 투자지분을 인수하 습니다. 그래서 지의 투

자처 변경 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양도기업  양수기업의 사업자등록증 한국에서 공증 

2. 양도기업  양수기업의 동사장 여권 한국에서 공증 

3. 양도기업  양수기업의 권한증명서 한국에서 공증( 국 양식) 

4. 양수 상 기업( 국 지공장)의 회계 담당 신분증 복사본 한국

에서 공증 

5. 양도기업  양수기업의 회사규정(정 을 말하는 듯) 한국 공증 

6. 동사회 결의서 한국 공증 

이 듯 모든 자료에 해서 한국에서의 공증을 요구하고 거기다 '

주한 국 사 '의 인증까지 받아 오라고 하네요. 

더욱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얼마  이와 비슷하게 B시(B시와 A시

는 같은 C시라는 지구 시에 소속되어 있는 시임)의 기업을 인수

한 경험이 있고 거기서는 투자처 변경할 때 이런 자료들을 요구한

이 없었거든요. 기업의 인수에 따른 변경 차가 지방마다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지분인수후 투자처 변경에서  자료들이 정말 필요한 건가요? 

2. 그리고 투자처 변경에 한 '세부 차'  ' 련기 ' 그리고 '필

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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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투지지분 인수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상이한 정

부부서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약간씩 틀릴 수 있습니다).

1. 주식양도 계약

2. 주식양도 신청서

3. 동사회(이사회) 결의

4. 정  변경조항

5. 양수기업의 합법 개업 증명과 은행자산 신용 증명서, 동사회 구

성원 신분증명  기타 증빙 서류

6. 양도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부본  기타 증빙 서류

7. 기타 필요한 서류

투자지분 인수후 변경등기를 거쳐야 하는데 주요 련 부서로는 

외경제무역합작국, 공상행정 리국입니다. 동 부서의 변경등기를 거친

후 세무국(국가,지방), 재정국, 기술감독 리국, 외환 리국, 은행, 세

 등 여러 기 에서 상응한 변경 차를 거처야 합니다.

상기 서류 공증 문제에 해서는 법 인 규정은 없습니다. 단 2005

년도부터 정부 련 부서에서도 투자자 증빙서류에 해서 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재 상황을 보면은 를 들어 법인설립을 할 

경우 공상행정 리부서에서는 명확히 투자자 사업자등록본을 외국에

서 공증, 인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투자자가 사업자등

록본에 날인하는 것도 인정해 주는 상황입니다.

A시의 련 부서에서 귀하께서 나열한 공증서류가 필요하다고 하

셨는데 희들이 조 에 A시 기업 련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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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 투자지분 인수시 주식양도 계약  투자자 합법개업증명(사

업자등록본)에 해 공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련 요구 사항

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1. 주식양도계약의 공증은 국과 한국에서 모두 가능함. 만약 한국

에서 했을 경우 공증의 번역본과 번역자의 신분증명을 제출하여

야 함

2. 합법개업증명은 양수기업이 국투자자( 국법인)일 경우 본 기

업의 공인을 은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원본을 제출하여 조확

인하여야 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양수기업이 외국투자자(외국법

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 혹은 지 공증부문에서 공증하

거나 사 에서 인증한 사본과 번역자가 서명한 사업자등록증

의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기타 서류에 해서는 공증에 해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KOTRA청도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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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 타

1 외자기업 보유 통장 활용 범위 및 용도

질의   국 투자 외국인독자투자기업으로서 갖고 있는 몇 개의 통

장과 각 통장의 활용 범   용도에 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화  계좌는 기본계좌와 용계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본계좌 : 경상거래 외화계좌로서 경상항목의 수입과 지출  외

환 리국의 승인을 얻은 일부의 자 항목에 사용하고, 외화 용 계좌

는 기본 으로 자본항목 거래를 해 사용합니다. 

경상항목 외화계좌 : 경상항목의 외화수지와 외환 리국에서 인가

를 받은 일부 자본항목의 외화지출을 처리합니다. 

외화 용 계좌에는 외화자본  계좌, 외채계좌(국외차입의 외화차입

 계좌), 외화표시 차입  계좌( 국 융기간으로부터의 외화표시 

차입  계좌), 원리  변제 용 계좌 외에 회사 설립 에 토지사용

권의 보증 을 지불하기 한 토지사용권 보증  계좌의 회사 설립인

가부터 자본  납입까지 납입이 필요한 자 을 한 임시자본 계좌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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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임시계좌의 자 은 후일에 외화자본  계좌로 체할 수 있습

니다. 외화자본  계좌의 사용은 외화 수입에 해서는 출자자의 외

화  출자로 한정되고, 지출은 자본 의 지출로서 경상지출 항목

과 외환 리국이 인정한 자본지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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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 검색

질의   국에서도 상표 련 정보의 무료 검색이 가능한지?

답변   최근 국 국가공상국 상표국은 상표 등록정보망을 개통하

여 일반인들에 개방함에 따라, 이제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인이 국상

표망(中國商標網) 사이트인 http://sbj.saic.gov. cn에서 국내 상표 등

록 련 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련, 문가들은 국 상표망의 개방에 따라 등록상표(註冊商

標)의 지재권 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국사회에서 상표에 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재 국정부가 자국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해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랜드 경제발 의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표 등록정보망에서는 등록상표(註冊商標) 외에 재 신청

인 상표 련 정보도 검색이 가능하며, 아울러 이 사이트는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련 정보 검색 

2) 국내 상표 련 종합정보 검색 

3) 상표 심사 상태 련 정보 검색의 3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칭다오시 공상국의 소개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매년 1회 이상 

상표 등록 련 자료를 업데이 할 정으로 있으며, 아울러 일반인

이 검색  오류정보를 발견하 을 경우에는 이 사이트 내 "오류정보 

feed back" 란을 통하여 상표국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KOTRA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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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가죽 가공무역 금지 관련

국 정부가 2006. 1. 1부로 생가죽 가공무역을 지하 습니다. 이

와 련 국 투자기업을 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련 사항에 한 

질의가 쇄도하고 있어 이를 정리해 니다. 

질의1   생가죽 가공무역이라는 문구에서 생가죽의 의미는 털이 붙

어 있는 가죽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털을 제거한 PEAKLE, 

WET/BLUE, CRUST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답변1   이번 생가죽 가공무역 지 조치 련, 생가죽의 의미는 

<2005년 화인민공화국세 수출입통 편람> 기  H.S CODE 4101, 

4102, 4103에 포함되는 모든 품목을 지칭합니다. 이 편람상 PEAKLE, 

WET/BLUE, CRUST 등은 해당 코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용 상

이 아닙니다. 

질의2   이번 조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럼 2006년 1월 1일부터 생가죽 임가공무역 계약 체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국공장과의 임가공 계약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

니면 수책오 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1월 1일 이 에 체결한 

계약에 한해서만 집행 완료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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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수책오 을 의미한 것입니다. 즉 세 에서 등기(海關備案), 

수책신고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이  체결한 계약에 한

해서만 집행 완료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체결한 계약서에서 나온 내용

에 따라 본 계약서 계약 완료일까지는 가공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질의3   생가죽 가공무역과 반제품 가공무역에서 생가죽의 정확한 

의미와 반제품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것인지요? 

답변3   생가죽의 의미는 답변 1번에서 언 한 바와 같이 H.S CODE 

기  4101, 4102, 4103에 해당하는 품목을 지칭하는 것이며, 반제품의 

정확한 의미는 H.S CODE 기  4104, 4105, 4106에 해당하는 모든 품

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질의4   국공장을 이용하여 재 임가공계약을 진행 인 회사(來料

加工)로서 2006년 이 에 이미 계약하여 진행 인 회사는 계속하여 

원자재를 면세로 수입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2006년 1월 1일 이후부

터 증치세를 부담하면서 수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4   2006년 1월 1일 에 이미 계약하여 진행 인 회사는 동 계

약건에 한해 계속 으로 원자재를 면세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계약을 맺은 경우는 증치세를 부담하면

서 수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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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5   생가죽 피  가공 계약을 가능한 2006년 1월 1일 이 에 해

야 한다는 의미는 질의 4번에서 의문을 제시했듯이 면세로 계속 수입

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요? 

답변5   상술한 바와 같이 2006년 1월 1일 이 에 이루어진 계약건

은 계약 완료일까지 면세로 계속 수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으로 조 이나마 손실 보 을 해 계약을 가능한 2006년 1월 1일 이

에 체결하고 세  수책 오 까지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6   최종 으로 증치세를 지불하여 수입을 했을 시 환 은 어느 

시 에서 해주는지요? ( 를 들어 核銷하는 시 인지) 

답변6   증치세를 지불하여 수입을 했을 경우 증치세 환 은 일반

으로 核銷 완료 후 지역별로 3 - 6개월 후에 환 이 이루어집니다. 

질의7   수입시 부과되는 세 의 산출근거  종류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7   수입시 부과되는 세 의 산출근거는 < 국인민공화국 세

조례>, < 국인민공화국 증치세 실시조례>, < 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실행조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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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세는 수출입통 편람을 통해 해당 제품의 H.S CODE 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치세는 일반 으로 17%와 13%짜리로 

나뉘는데 부분 품목이 17%이고, 일부 동식물 제품  물만 증치

세가 13%이므로 보통 17%의 증치세가 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세는 H.S CODE 2106, 2204-2208, 2402, 2403, 2710, 3302-3305, 

3604, 4011-4013, 7101-7105, 7113, 7116 8702-8703, 8711  부분 품목

에 한해 용되는데 세율은 13%입니다. 그러나 피 련 제품은 해

당사항이 없습니다. 

中國皮革協 , 商務部 外貿易局 加工貿易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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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자 형태 도소매 기업이 칭다오시에 몇 개나 있는지?

질의   2004년 12월 11일 부터 외자기업의 도․소매업이 허가되었

으나 당시는 세부 시행규칙이 발표되지 않아 외자기업의 도소매업 진

출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는 몇몇 기업

들이 도.소매업으로 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 청도내 도.소매업으로 허가된 외자기업 수를 확인하고 싶어 

 올립니다. 한국수출입은행등 여러 싸이트를 방문하 지만 총 기업

수는 확인 가능하나 합작, 합자, 외자 등의 구분이 나와 있지 않아 부

탁드립니다.

답변   문의사항 련 청도시 외무역경제합작구 외자처에 문의한 

결과 독자로 도소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6개사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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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원화의 인민폐 환전이 가능한지요?

질의   한국돈을 지에서 인민폐로 직  환 을 할 수 있나요? 인

민폐를 직  소지하고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는지 궁 합니다. 반출

이 불가능하다면 인민폐를 직  송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답변   한국 원화를 인민폐로 환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민폐를 

한국원화로 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은행(上海 分行营业部, 

静安支行, 卢湾支行, 长宁支行, 中银大厦支行, 浦东分行, 国际机场 등 7

개 지 )에서 원화 → 인민폐 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상은행

(虹桥 发区支行, 古北新区支行, 国际机场支行, 莘庄支行, 国顺东路支

行, 控江支行, 南京西路支行, 浦江支行, 龙柏新村支行 등 9개 지 )에

서도 원화 → 인민폐 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칭다오시의 경우 우

리나라 합자은행인 청도국제은행에서 취 하고 있습니다. 

국 외환 리국의 규정에 의하면 인민폐 을 가지고 출국할 수 

없고, 달러는 USD 5,000까지 반출이 가능합니다. USD 5,000 ~ 10,000

일 경우 은행, 세 의 증명과 외환 리국의 허가서류가 있어야 합니

다. 인민폐를 직  한국으로 송 할 수 없고, 반드시 통용화폐로 환

하여 송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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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지도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희는 IT 련 업체입니다. 재 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제

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의 기술력 는 생산력에 

문제가 있어 한국본사에서 인력을 견하여 설비수리  기술을 

수, 지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장  견인력에 한 경비가 발생

하고 있는데, 이에 해 지 국법인으로부터 기술지도료 등의 명

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국과의 거래에서 실물이 

없는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술지도료 명목으로 

을 받을 수 있는지요? 련 법규 내지 세무상 어떠한 문제가 있

는지요?

답변   문의하신 문제는 회사 내부의 문제로 간주되어 국 법 으

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 법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료 명목으로 을 받을 수 있지만 여로는 지 할 수 없습니다. 참

고로 한국본사 견인원이 1년 내 국 거주 일수가 183일을 

과할 경우 세무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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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효율적인 채권관리 방법은?

질의   국 지에서 효율 인 채권 리와 련해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한국 수출입 은행에 발간한 “ 국에서의 채권 리 실무와 

사례”에 기재된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채권 리 7계명

①  거래를 원칙으로 하라.

  되도록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다면 결제기일을 최

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결제는 처음은 어렵지만 

사업 성공의 기본 바탕이 된다.

② 지 상거래 행의 이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부문별, 업종별로 상거래 행이 다르고 사업환경이 다르므로 내

수 진출 계획 수립 에 철 한 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

③ 리   업사원과의 신뢰 구축이 요하다.

  리   업사원은 종속 계가 아닌 사업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이들과 인간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

수 시장 개척을 해서는 이들의 효율  활용이 필수 이다.   

④ 거래  신용 조사를 철 히 하라.

  거래 상 방에 한 신용조사는 필수 이다. 국은 실체가 없는 

껍데기 회사가 의외로 많다. 한 일부 기업들은 부실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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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발생시킨 뒤, 고의 부도 혹은 유명무실한 기업으로 남겨놓은 

사례가 많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회사의 업력, 업실 , 채무

과다 여부 등을 철 히 조사해야 한다.

⑤ 담보 제도를 히 활용하라.

  국 내수시장 개척을 해서는 국기업과의 거래가 불가피하고 

한 이 과정에서 외상 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채권 범  

내에서의 담보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담보로는 보증, 당, 

질권 설정 등이 있다. 본 책자는 이러한 담보 제도에 해 상세

히 설명하고 있다.

⑥ 소송과 강제집행 차는 채권 회수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소송 차 진행은 외상매출 채권을 갖고 있는 거래 상 방의 실

질 인 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좋은 수단이다. 체면을 시

하는 국 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의외로 채

권 상환에 한 상을 타진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소송통지를 받아도 여 히 배짱을 부

리게 된다.

⑦ 법과 계(꽌시 :關係)를 히 활용하라.

  재의 국사회는 법만으로도 해결이 안되고,  그 다고 계

로만 해결하기도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철 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계를 히 활용하는 

것이 국 시장 개척의 기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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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인이 한국으로 송금하고 그 자금으로 투자하자고 합니다.

질의   국에 지인이 한 명 있습니다. 국인인 그분은 20억(한화)

의 자산가이고 국에 한  합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한국과 

합자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부탁을 해왔는

데 한국에 있는 에게 10억원을 송 해 테니 그 돈을 국에 있는 

자기에게 투자해 합자회사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합니다. 결국 

제가 부담하는 것은 그냥 한국인이라는 명의뿐입니다. 이 제의를 받

아들여 이분을 도울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 인 리스크와 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 합니다. 한 외국환 리법에 되지

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한 법에 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 합

니다. 

답변   이런 행 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돈세탁의 가능성이 매

우 큽니다. 즉 한국인에게 자기 돈을 주고 다시 투자로 돌려받겠다는 

것은 검은 돈을 정상 인 상태로 바꾸려는 시도인 것이 농후합니다. 

합자를 하시려면 일단 사 에 충분한 조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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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주식양도계약서 서식( 국어)

（“转让人”）与 （“受让人”）

 
股 权 转 让 合 同

 
中国上海

年   月   日

本股权转让合同(以下简称“本合同”)由下述双双方当事人于年月日在上海

签署：

 
上海(以下简称“甲方”),一家根据中华人民共和国法律成立并存续的有限责

任公司，注册地址位于；

(以下简称“乙方”)，系一家根据大韩民国法律正式组建并存续的，注册地

址位于。

鉴于：

 
(1) 甲方和乙方于―年―月―日在上海共同投资设立了公司(以下简称“合

资公司”)，一家根据中国法律正式组建并存续的有限责任公司，其中甲方

持有合资公司90％的股权，乙方持有合资公司10％的股权；

(2) 甲方愿意 其所持有的合资公司的％的股权转让给乙方，并且乙方愿

意取得该股权；并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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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方董事会已经通过同意转让股权的决议。

本着平等互利、公平一致的原则，经双方友好协商，达成以下条款，以兹

遵守。

第1条定义

 
在本合同中，如无另外特殊解释，下列词语 作如下定义：

1.1当事人：指签订本合同的甲乙双方。

1.2 审批机关：指上海 外国投资工作委员会，或经中华人民共和国商务

部授权有权对本合同项下的股权转让进行批准的政府机关。

1.3 工商登记机关：指上海 工商行政管理局，或经中国国家工商行政管

理局授权有权对本合同项下的股权转让进行工商变更登记的工商行政管理

机关。

1.4新合资公司：指本合同生效后的合资公司。

1.5新合资合同：指由甲方和乙方重新制定立的合资公司的合资合同。

1.6现合资合同：指由甲方和乙方制定的合资公司的合资合同。

1.7新章程：指由甲方和乙方重新制定立的合资公司章程。

1.86现章程：指由甲方和乙方制定的合资公司的章程。

1.9税费：指各种性质的由税务或其他机关征收、扣除 、预提的各种形式

的税款、收费，并包括任何利息、附加税费以及与此有关的应付的其他费

用。

1.10本合同：指本股权转让合同。

1.11 特定银行帐户：指由甲方和乙方共同确定的，由甲方在韩国友利银

行上海分行 立的银行帐户（具体条款见第4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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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合资公司现有员工：指截止本合同签署之日，与合资公司保持有效

劳动合同关系的中国籍员工。

1.13 本合同生效日：指审批机关对合资公司核发经变更投资人股权的外

商投资 业批准证书之日。

第2条股权转让的份额及价格

 
2.1 甲方 其拥有的占合资公司水仙能率注册资本的％50的股权（以下简

称“本股权”）全部转让给乙方。乙方以美元受让甲方的本股权(下称“股权

转让金”)。

2.2 本股权转让完成后，甲方 持有新合资公司％的股权，乙方 持有新

合资公司％的股权。

2.3 股权转让金系根据甲乙双方共同指定经上海 国有资产管理机构认可

的资产评估机构的评估结果并经过甲乙双方公平协商而确定。

第3条股权转让金的支付期限与支付方式

 
3.1 乙方分三期支付股权转让金：

第一期股权转让金在本合同签署后天内，由乙方以电汇方式支付到特定银

行帐户；

第二期股权转让金在本合同签署后天内，由乙方以电汇方式支付到特定银

行帐户；

第三期股权转让金在本合同签署后天内，由乙方以电汇方式支付到特定银

行帐户。



322 Q & A로 본 중국투자 A to Z

3.2 甲方指定的收款人在收到3.1款规定的每一期股权转让金后三个工作日

内， 具收款凭证给乙方。

第4条特定银行帐户

 
4.1 为了接受股权转让金，甲方和乙方不可撤 地同意：在本合同签署前，

共同在韩国友利银行上海分行（以下简称“第三方”） 立一个特定银行帐

户，作为唯一且仅仅接受股权转让金的帐号。

4.2 未经甲方、乙方和第三方协商一致，甲方不得变更或撤 特定银行帐

号。

第5条合资公司法人的正式交割

 
以下各款条件均获满足之日视为合资公司法人正式交割完毕之日：

4.1 根据本合同第3条的规定，甲方已收到股权转让金；

4.2 本合同已经生效；

4.3 根据本合同第9条的规定，合资公司物业及相关资料（原件）已正式

交付乙方。

第6条新合资合同及新章程的制定终止

 
合资公司水仙能率现合资合同及现章程的效力自本合同生效之日起终止。

新合资公司制定的新合资合同及新章程，并自本合同生效之日起完全取代

现合资合同及现章程的法律效力。即行终止有关合营合同终止之事宜由双

方当事人另行签订协议加以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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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条权利与义务的继承

 
7.1自本合同生效之日起，甲、乙双方

章程中应承担的义务，也不再继续享有相关权利。但本协议或即依照新合

资合同及新章程享有相关的权利，并承担相应的义务。

7.2 自本合同生效之日起，新合资公司 对合资公司作为一方当事人的合

资公司与第三方签订的相关业务合同（以下简称“原有合同”）中的权利与

义务加以继承。但是，各方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第8条保证

 
8.1 甲乙双方共同作出以下保证：

8.1.1各自均具有签订并履行本合同所必须的全部权利和法定授权。

8.1.2 各自均 及时提供因办理本合同第13条规定的批准申请手续而 由

各方提供的所有文件，并保证它们的真实性、有效性。

8.2 甲方就下列事项作出以下保证：

 
截至本合同签署日:

 
8.2.1 本股权之上并无任何质押、抵押、担保，不存在任何司法强制执行

或司法保全措施的情况、不存在任何其他权利瑕疵。

8.2.2 除乙方已经知道的外，合资公司的任何其他财产之上并未设立抵押, 

质押或任何性质的第三方权利。

8.2.3 合资公司具有 展其营业执照上记载的经营范围内规定之业务所

的相关资质, 许可, 执照且前述资质, 许可和执照均有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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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甲方向乙方透露和递交的合资公司相关信息和资料(括但不限于财务,

经营管理,工程建筑方面的信息和资料)的甲方所知晓的重要内容均为真实

有效。

第9条物业和相关资料（原件）的交付

 
9.1 交付内容

9.1.1 物业：位于上海 之合资公司物业(大门；所有餐厅、客房、办公

室、设备机器房等)的钥匙。

9.1.2相关资料（原件）：详见附件二。

 
9.2 交付时间

 
9.2.1本合同生效后十天内，甲方向乙方授权的代表交付物业以及相关资料

(原件)。

9.2.2 乙方授权代表清点完毕9.1条规定之物业并接受钥匙、清点完毕相关

资料后, 自乙方授权代表在签收单上签字之时即为甲方已完成物业以及相

关资料（原件）的交付义务。

9.2.3 乙方授权代表无正当理由而拒绝在签收单上签字，则自该代表

完成第9.2.2条规定的清点事项之时，即视为甲方已完成9.1条规定的交付

义务。

 
9.3 验收标准

 
甲方履行9.2条规定的交付的当时该物业的现实状况即为乙方对该物业的

验收标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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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条合资公司现有员工的安置

 
10.1 乙方同意继续雇佣合资公司现有员工。即自本合同生效之日起，新

合资公司 继续与该些员工保持至 一年的不低于合资公司与该些员工之

间的劳动合同条件的水仙能率劳动合同关系。但如员工自己提出要求解除

劳动合同或员工的劳动合同期限届满的不在此限。

10.2 截至本合同生效之日止，如合资公司新签订劳动合同，该劳动合同

条件不应超过现有的劳动合同条件（中国法律、法规及上海地方性法规规

定的除外），并且合资公司应把该情况提前通知乙方。

当事人另行协商确定。

第11条手续的办理

 
11.1批准本股权转让的申请手续

本合同签署后发生的向审批机关进行的所有批准本股权转让的申请手续，

由乙方委托的有资质的机构以水仙能率合资公司的名义办理。甲方应给

予必要的和 大可能的协助。因办理该项手续而 向审批机关交纳的必要

费用由合资公司承担。

 
11.2 工商变更登记申请手续

甲方和乙方应敦促新合资公司在审批机关核发经变更的外商投资 业批准

证书后10日内，向工商登记机关提出工商变更登记申请手续（包括合资公

司名称变更登记申请手续）。

 
11.3 相关变更登记申请手续

甲方和乙方应促使新合资公司自取得新合资公司的营业执照后20日内，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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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关政府部门申请办理所有证照的变更登记手续，以确保变更后的证照能

反映新合资公司的性质。

第12条董事变更

 
12.1 乙方受让股权之后，依法自动的按照获取的股权份额并依据新合资

合同和新章程，委派新的董事与甲方新委派的董事组成新合资公司的董事

会，直接有效的负责新合资公司今后的经营活动；

12.2 相应的，甲方委派的全部董事，除甲方重新委派到新合资公司中继

续担任合资公司董事职务的董事除外，应当全部离职，并不再参与今后的

经营活动。

12.3 董事会由3名董事组成，其中2名由乙方委派（其中1名担任董事长），

1名由甲方委派。总经理由乙方提名，董事会任命。总经理负责合资公司

日常经营管理的事项。

第13条相关费用、税赋

 
13.1 因汇款（包括但不限于股权转让金）所发生的银行费用，如发生在

中国境内由甲方承担，发生在中国境外，则由乙方承担。

13.2 因签署、履行本合同所发生的所有契税及其他相关费用，由双方根

据中国法律的规定由法定义务主体予以承担。

第14条保密义务

 
各方当事人基于本合同所了解到的其他当事人对方的商业秘密均属于保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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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息。对此，各方当事人均应向其他当事人对方承担保密义务，未经该其

他当事人对方事先书面许可，禁止 保密信息泄露给任何第三人。

第15条违约责任

 
15.1 任何一方当事人因故意或过失而违反本合同的任何条款，导致守约

方因此而遭受损失，应视为违约。违约方应赔偿守约方因此而遭受的所有

直接和间接损失。

15.2 甲方的下述行为构成违约：

（1）未按照本合同3.2条 具发票；

（2）未按照本合同4.1条规定 立特定银行帐户；或

（3）未遵守本合同4.2条规定，擅自变更、撤 或 挂失特定银行帐户；

（4）在本合同第8条中所做保证虚假、或不真实；

（5）未按照本合同第9条规定，办理交接手续；

（6）在本合同签署后，未按照本合同第11条规定，办理审批、登记及相

关证书的变更手续；

（7）未按照本合同12条规定，办理董事变更手续。

15.3 乙方的下述行为构成违约

未按照本合同第3.1条的规定，支付股权转让金。

第16条不可抗力

 
16.1 本合同履行期间，发生的下述情形为本合同所指的不可抗力事件：

16.1.1 水灾、火灾、地震、台风、瘟疫、洪涝、干旱等不能预见、不能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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免并不能克服的自然事件；

16.1.2 经各方当事人同意的类似上述事件的其他所不能预见、不能避免并

不能克服的自然事件和政治事件。

16.2 当发生不可抗力事件导致本合同任何条款无法履行时，遭遇不可抗

力的当事人一方应立即用电传/电报或其他尽可能的通讯方式通知其他对

方当事人。

16.3 遭遇不可抗力的一方当事人应在可能的范围内，尽力减轻不可抗力

事件对履行本合同的影响。

16.4 各方当事人可根据不可抗力事件对本合同履行的影响程度，协商决

定是否解除本合同或免除本合同部分条款的履行，或 延期履行本合同。

第17条权利义务的不可转让性

 
本合同项下的各项权利义务应专属于各方当事人所有,未经各方当事人事

先一致同意及审批机关的必要批准，任何一方当事人不得 本合同项下的

权利与义务转让给任何第三方。

第18条修改和补充

 
双任何一方当事人对本合同所进行的任何修改和补充，均应事先获得其他

双方当事人的书面一致同意及审批机关的必要批准。该经批准的修改和补

充事项 作为本合同的组成部分与本合同具有同等法律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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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条完整的协议

 
19.1 本合同就所述事项构成甲、乙各方之间的完整的协议；若甲、乙各

方此前存在与本合同明显冲突或与本合同所体现的当事人本意不一致的各

种形式的协议、商 、承诺以及表述等，则以本合同约定的内容为准；

19.2 本合同是各方协商一致所达成合意，不构成任何意义上的格式合

同，其条款亦非格式条款。

第20条通知

 
20.1 本合同项下的任何通知、要求、或其他联络，应以书面形式通过挂

号信或传真方式，向本合同文首记载的各方当事人的联系地址或传真号

达或发出，除非各方当事人另有书面变更约定。

20.2 上述通知、要求、或其他联络于 达各方当事人的收件人之时起正

式生效。

20.3 若任何一方当事人的通知地址发生变更，该当事人应事先书面通知

他对方。若由于该当事人未履行通知义务致使他方对方当事人无法履行本

合同规定的有关义务，则他方对方当事人对此不承担任何责任。

第21条 用法律及争议的解决

 
21.1 所有因履行本合同而产生的或与本合同有关的一切争议，应通过双

方当事人友好协商予以解决。如协商不成，应通过申请仲裁以解决争议。

申请仲裁的，该争议应提交位于新加坡的新加坡国际商会，按照申请仲裁时

该会届时有效的仲裁程序及仲裁规则进行仲裁， 用的法律为中国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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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仲裁过程中，除双方当事人有争议且正在进行仲裁的部分以外，本

合同的其他部分应继续加以履行。

第22条 合同的效力和文本

 
22.1 本合同自双方当事人的授权代表签署，并经审批机关审批之日起正

式生效。

22.2 本合同用中文和韩文作成，两种文本具有同等效力。当两种文字对

本合同的解释发生 议时，应按照反映各方当事人真实意思表示的文本进

行解释和执行。

22.3 本合同中韩文一式陆份，各方当事人均执壹份，其余的提交有关审

批机关及登记机关。所有文本均具有同等法律效力。

22.4 本合同所有附件均构成本合同不可分割的一部分，与本合同具有同

等法律效力。

（以下无正文）

（本页为签字页）

甲方：

授权代表人：日期：200 年月日

乙方：

授权代表人：日期：200 年月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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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토지출양계약서 서식(한국어) 

GF-2000-2601           

계약번호:

국유 토지사용권 출양계약

(草案)

 화 인 민 공 화 국 국토 자원부 감제

화인민공화국국가공상행정 리국 사  용  설  명

1.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약>은 본문과 별첨<출양토지경계도>를 포

함한다.

 
2. 본 계약의 출양자는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할 권리가 있늕 인민정

부 토지행정주 부서 이다. 

 
3. 계약 제 4조 토지용도는 <도시 지 조사 규칙>에 규정한 토지 2  

분류에 따라 기입하고 종합용지에 속할 경우 각 종 구체용도  그가 

유하는 비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4. 계약 제 5조 의 토지조건은 방이 실제 약속한 내용에 따라 선

택하고 기입한다. 기존 행정배당 토지의 사용권을 사후에 처리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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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제 3항을 선택하고 미 개발 건설용지인 경우 출양자가 토지를 교

부할 시 토지개발정도에 따라 제1항 혹은 제2항을 선택하며 이 과 

토지 평탄이 미완성인 경우 제 2항을 선택하고 토지상 이 하여야 할 

건물과 기타 지상물 면  등 상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기반시

설 조건을 방의 약속에 따라 "7통","3통"등을 기입하며 기반시설의 

내용( 를 들면 도로, 기, 물)을 구체 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5. 계약 제 9조 토지사용권 출양  지 방식의 규정  방이 토지

사용권 출양 을 1차 으로 지 하는 것으로 약속하 을 경우 제 1항

을 선택하고 정기분할 지 일 경우 제 2항을 선택한다.

 
6. 계약 제 20조  부동산 개발에 속할 경우 제1항을 선택하고 규

모 토지개발인 경우 제 2항을 선택한다.

 
7. 계약 제 40조 계약의 효력발생 규정  토지 출양방안이 이미 권

리가 있는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 1항 규정에 따라 효력

이 발생하고 토지 출양이 권리가 있는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

을 경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국유토지 사용권 출양계약

제 1장 총칙

 
제 1조 본 계약 당사자 방

출양자: 화인민공화국 

양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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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인민공화국 토지 리법>, < 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 리법>, 

< 화인민공화국 계약법>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에 의

하여 방은 평등, 자원, 유상, 성실, 신용의 원칙을 바탕으로 본 계약

을 체결한다.

 
제 2조 출양자는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고 출양

지의 소유권은 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 국가는 그가 헌법과 법률이 

수여한 사법 할권, 행정 리권  기타 화인민공화국 법률에 규

정한 국가에서 실행하는 권리와 사회공 이익으로 인한 필수 인 권

익이 있다. 지하자원, 매장물과 시정공 시설은 모두 토지사용권 출양

범 에 속하지 않는다.

제 2장 출양토지의 교부와 출양 의 납부

 
제 3조 출양자가 양수자에게 출양하는 토지는            에 치하

여 있고 토지번호는            이며 토지 총면 은            평방

미터이며 그  출양 토지면 이            평방미터 이다. 토지 둘

경계  경계  좌표는 별첨 <출양토지 경계도>를 참조한다.

제 4조 본 계약항목하 출양토지의 용도는                     이다.

 
제 5조 출양자는   년   월   일 으로 출양하는 토지를 양수자에게 

교부하는것을 동의하고 출양자는 토지 교부 시 동 토지가 본 조 제   

    항에 규정한 토지조건에 도달하는 것에 동의한다.

(1) 부지 평탄과 주변 기반시설           통, 즉           통한다.

(2) 주변 기반시설이            통, 즉            통한다. 단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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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직 이 과 평탄을 하지 않았을 시 건물과 기타 지상물 상황은 

아래와 같다   

                

(3) 황토지 조건

 
제 6조 본 계약하의 토지사용권 출양기한은 50년이고 출양자가 양수

자에 토지를 실제 교부한날 부터 계산하며 기존 행정배당 토지가 사

용권 수속을 사후에 처리하는 경우 출양기한은 계약 체결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 7조 본 계약하 토지의 사용권 출양 액은 매 평방미터 당 인민폐  

안(  안)이고 총 액이 인민폐       안이다.

 
제 8조 방이 본 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양수자는 필히 출양자에게   

    안을 지 하여 계약 수행 계약 으로 한다. 계약 은 토지사용

권 출양 으로 친다.

 
제 9조 수양자는 본 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출양자에게 상기 토지

사용권 출양 을 지 하는 것을 동의한다.

 
본 계약 체결하는 당일에 일차 으로 상기 토지사용권 출양 을 지

한다.

하기 시간과 액에 따라            차례로 나뉘어서 상기 토지수용

권 출양 을 지 한다.

제1기 인민폐            안(            안), 지 시간: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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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인민폐            안(            안), 지 시간:     년   

  월  일

제  기 인민폐            안(            안), 지 시간:     년  

  월  일

제  기 인민폐            안(            안), 지 시간:     년  

  월  일

정기분할로 토지출양 을 지 할 시 양수자는 제2기  그 이후 각 

분기의 토지 출양 을 지 할 시 은행 동 시기 츨  리에 따라 

출양자에게 리를 지 하여야 한다.

제 3장  토지개발건설과 이용

 
제 10조 본 계약 체결 후    일 내 당사자 방은 별첨 <출양토지 

경계도>에 따라 각 경계선 좌표의 경계선 말뚝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양자는 토지 계선 말뚝을 하게 보호하여야 하고 함부로 변경하

여서는 아니 되며 경계선 말뚝이 괴되거나 옮겼을 시 양수자는 바

로 출양자에 서면보고를 제출하여 원 토지경계선에 한 측정을 신청

하고 경계선 말뚝을 원상복구한다.

제 11조 양수측이 본계약하 토지범 내에서 신규건물을 건축 할 시 

아래와 같은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주체건물성질

    부속건물성질                 

    건물 용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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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높이제한

    녹지 비율      

    기타 토지 이용요구

            

제 12조 양수자는 본 계약항 토지 범 내 아래와 같은 공사를 같이 

진행하고 한 공 후 무상으로 정부에게 이 하는 것을 동의한다.

(1)        

(2)      

(3)

 
제 13조 양수자는       년    월    일  착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때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30일 으로 출양자에 연기신청을 제출하

여야 하며 단 연기기한은 최장 1년을 과하지 못한다.

 
제 14조 양수자는 양수 받은 토지 범 내에서 건설 진행시 련 물, 

스 , 폐수  기타 시설은 동 토지 외 주요 이  라인, 변 소 연

결과 도입공사는 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양수자는 정부

에서 공 사업의 수요로 각 종 이  라인이 양수받은 토지를  진

출, 통과, 통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 15조 양수자는 본 계약의 약속에 따라 부 토지사용권 출양 을 

지 한 날 부터 30일 내 본 계약과 토지사용권 출양  지 증빙을 가

지고 규정에 따라 출양자에게 토지등록 처리신청을 하여<국유토지사

용증>을 수령하고 출양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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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양자는 토지등록신청을 수한 날부터 30일내 법에 의하여 양수자

에게 출양토지사용권 등록을 처리하여야 하고 <국유토지 사용권증>

을 발 하여야 한다.

 
제 16조 양수자는 필히 법에 의하여 합리 으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고 그가 양수 받은 토지에서 진행하는 일체의 활동은 주변 환경이

나 시설에 손해를 주거나 괴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국가 혹은 타인

에 손실을 주었을 경우 양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7조 출양기한내 양수자는 필히 본 계약에 규정한 토지용도와 토

지사용조건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고 본 계약에 규정한 토지용

도와 토지사용조건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필히 법에 의하여 련 허

가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며 출양자에게 신청을 제출하여 출양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하고 토지사용권 출양 변경 의 혹은 토지사용권 출양계

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토지사용권 출양 을 상응 하게 조정하

고 토지 변경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 18조 정부는 본 계약하 토지의 도시 발  조정권을 보류하고 있

다. 원 토지의 이용규획이 수정되었을 시 동 토지는 이미 존재된 건

물은 향을 받지 않으며 단 사용기한 내 동 토지 건물, 부속물의 개

축, 보수, 재건 혹은 만기 후 재계약 신청을 제출하 을 시 필히 그때

의 유효 규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 19조 출양자는 양수자가 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사용권에 하여 

본 계약에 약속한 사용 기한 만기  회수하지 않으며 특수 상황하에 

사회공  이익 수요에 따라 앞당겨서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경우 출양

자는 법  차에 따라 신고 비 을 받아야 하며 한 회수시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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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타 부속물의 가치와 나머지 기한의 토지사용권 가격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보상한다.

제4장 토지사용권 양도, 임 , 당

 
제 20조 양수자는 본계약의 약속에 따라 부 토지사용권 출양 을 

지 하고 <국유토지사용증>을 수령하여 출양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한 

후 본 계약하 부 혹은 부분토지사용권을 양도, 임 , 당할 권리가 

있으나, 처음으로 (매출,교환과 증여 포함) 나머지 기한의 토지사용권

을 양도할 시 출양자가 아래 제 1항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된다는 인

정을 받아야 한다:

(1) 본 계약 약속에 따라 투자 개발을 진행할 시 개발 투자총액의 

25% 이상 완성하 을 경우

(2) 본 계약 약속에 따라 투자 개발을 진행할 시 공업용지 혹은 기타 

건설용지조건이 구성되었을 경우

 
제 21조 토지사용권 양도, 당은 양도, 당 방이 서면으로 양도, 

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토지사용권 임 기한은 6개월 과하는 

경우 임 인과 임차인도 서면 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토지사용권의 양도, 당  임 계약이 국가법률, 법규와 본 계약의 

규정을 어겨서는 안된다.

 
제 22조 토지사용권을 양도하 을 시 본 계약과 등록문건  기재한 

권리, 의무도 이에 따라 이 되고 양도 후 그 토지사용권의 사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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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본 계약에 약속한 사용기한에서 기 사용기한을 뺀 나머지 기한

이다. 본 계약항하 부 혹은 부분 토지사용권을 임 한 후 본 계약

과 등록문건  기재한 권리, 의무는 여 히 양수인이 부담한다.

 
제 23조 토지사용권을 양도, 임 , 당하 을 시 지상 건물, 기타 부

속물도 이에 따라 양도, 임 , 당된다. 지상건물, 기타 부속물을 양도, 

임 , 당하 을 시 토지사용권도 이에 따라 양도, 임 , 당된다.

 
제 24조 토지사용권을 양도, 임 , 당하 을 시 양도, 임 , 당 

방은 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내 본 계약과 련 양도, 임 , 당계

약  <국유토지 사용증>을 가지고 토지행정 주 부서에 토지등록을 

처리한다.

제 5장  기한 만료

 
제 25조 본 계약에 약속한 사용기한 만기후 사용자가 계속 본 계약하 

토지를 사용하려 할 시 최소 만기 1년 에 출양자에 재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고 사회공 이익 수요에 의해 본 계약하의 토지를 회수하

여야 할 경우 외 출양자는 허가해 주어야 한다.

출양주가 재계약을 동의하 을 경우 양수자는 법에 의하여 토지유상 

사용수속을 처리하여야 하고 출양자와 다시 토지 유상사용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하며 토지유상사용비를 지 하여야 한다.

 
제 26조 토지출양기한 만기후 양수자가 재계약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

거나 재계약을 신청했지만 본 계약 제25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하 을 경우 양수자는 <국유토지 사용증>을 되돌려 주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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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양자는 국가를 표하여 토지사용권을 회수하여야 하고 한 규정

에 따라 토지사용권 말소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 27조 토지출양기한 만기후 양수인이 재계약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본 계약하 토지사용권과 지상 건물  기타 부속물은 출양자가 

국가를 표하여 무상으로 회수한다. 양수자는 지상건물, 기타 부속물

의 정상 사용을 보증하여야 하고 인  괴를 하여서는 안되며 지상

건물, 기타 부속물이 정상 사용기능을 상실하 을 경우 출양자는 양

수자로 하여  지상건물, 기타 부속물을 옮기거나 철거하게 할 수 있

고 부지 평탄을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28조 토지출양기한 만기후 양수인이 재계약을 신청한 후 본 계약 

제 25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 신청이 비  받지 못하 을 경우 토지

사용권은 출양자가 국가를 표하여 무상으로 회수시킬 수 있으나, 

지상 건물  기타 부속물에 하여 출양자는 회수시 지상건물, 기타 

부속물의 잔존가치에 따라 양수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 6장  불가항력

 
제 29조 어떤 일방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부분 혹은 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단 조건이 허용하는 

범 내에서 일체 필수 인 구제조치를 취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

실을 감소시켜야 한다. 당사자의 수행 지연후 발생한 불가항력은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제 30조 불가항력에 직면한 일방은 48시간 내 사건 상황을 편지, 

보, 팩스 등 서면 형식으로 상 방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건 발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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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내 상 방에게 계약을 수행할 수 없거나 부분 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연기 수행하는 이유에 한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장 약책임

 
제 31조 양수자는 필히 본 계약의 약속에 따라 제때에 토지사용권 출

양 을 지 하여야 한다. 만약 양수자가 제때에 토지사용권 출양 을 

지 하지 못할 경우 체납 한 날부터 매일 지연 지  액 항목의 

0.3%를 출양자에게 체납 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지 이 6개월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출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양수자

는 계약  환 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한 출양자는 양수자의 약

으로 인한 기타 손실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2조 양수자는 계약 약속에 따라 토지사용권 출양 을 지 하여야 

하고 출양자는 필히 계약의 약속에 따라 제때에 토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양자가 제때에 출양토지를 제공하지 못하여 양수자가 본 계

약하 토지 유가 지연되었을매 1일 지연할 시 경우 출양자는 양수자

가 지 한 토지사용권 출양 의 0.3%를 약 으로 양수자에게 지불

하여야 한다. 출양자 토지 교부가 6개월 이상 지연 되었을 경우 양수

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출양자는 계약 액의 2배를 환

하여야 하고 한 기지 한 토지사용권 출양 의 기타부분도 반환하

여야 하며 양수자는 출양자 약으로 인한 기타손실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3조 양수자는 계약 약속에 따라 개발건설을 진행하여야 하고 계

약에 약속한 착공일자가 만 1년 미 착공 개발한 경우 출양자는 양수

자로부터 토지사용권 출양 의 20% 이하의 토지 閒置비를 징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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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만 2년 미착공 개발한 경우 출양자는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단 불가항력, 정부, 정부 련 부서의 행  혹은 착

공 개발에 필수 인 비업무로 인한 착공 개발의 지연을 제외한다.

 
제 34조 출양자가 교부한 토지가 계약에 약속한 토지조건에 도달하지 

못하 을 경우 약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양수자는 출양자로 하여  

계약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한 수행의 지연

으로 양수자에 끼친 직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8장  통보와 설명

 
제 35조 본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허락한 통보와 커뮤니 이션은 어떠

한 방식으로 달하던지 모두 실제 수한 날 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 36조 당사자 변경통보, 연락주소 혹은 계좌 개설은행, 계좌번호 등

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후 15일 내 새로운 주소 혹은 계좌 개설은

행, 계좌번호를 상 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의 원인으로 

인한 손실은 착오를 범한 측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제 37조 본 계약 체결시 출양자는 양수자의 본 계약에 하여 제출한 

문제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

제 9장  용법률  분쟁의 해결

 
제 38조 본 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수행  분쟁의 해결은 모두 

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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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조 본 계약의 수행으로 발생한 분쟁은 분쟁 방이 합의를 통하

여 해결하여야 하고 합의가 달성되지 못할 시 본 조 제 2항에 규정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1) 재 원회 재를 신청한다.

(2)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출한다.

제 10장   부칙

 
제40조 본 계약은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된다.

(1) 본 계약하 토지 출양방안이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았을 

시 본 계약은 방이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2) 본 계약하 토지 출양방안이 아직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 계약은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 41조 본 계약은 1식   통이고 동등한 법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출양자, 양수자가 각 1통씩 보유한다.

 
제 42조 본 계약과 별첨은 총    페이지이고 문으로 작성한 내용을 

기 으로 한다.

 
제 43조 본 계약의 액, 면  등 항목은 동시에 ,소문자로 표시하

여야 하고 ,소문자의 액이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자를 기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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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조 본 계약은    년   월    일 화인민공화국    성(자치구,

직할시))     에서 체결하 다.

 
제 45조 본 계약 미진사항은 방이 약속한 후 계약의 별첨으로 할 

수 있고 본 계약과 동일한 법 효력을 가지고 있다. 

출양자(인) :                            양수자(인) :

주소 :                                 주소 :

법인 표자( 탁 리인)                 법인 표자( 탁 리인)

(사인) :                                (사인) :

화 :                                  화 :

팩스 :                                  팩스 :

보 :                                  보 :

계좌개설은행 :                          계좌개설은행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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